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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협력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반도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KIEP는 지난 3년 동안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의 전략과 비

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와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반도 통일은 한국만이 아

니라 주변 4강에도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영방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

더라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운

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통화·금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대한

반도 경제정책을 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급진 통일과 점진 통일로 양극화되어 있던 통일방안 논

의를 절충하고 주요 분야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통일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연구로 생각됩니다.

서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

장, 연구와 실무를 맡은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부연구위원, 김영찬 초

청연구위원, 최유정·임소정·김범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개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께도 감사의 말

을 전합니다.

이번 연구가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랩니다.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국

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분리 기간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원임에 틀림없으나 통일은 또한 남과 북 모두에 새

로운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

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분석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다양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

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정치적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북한

을 분리함을 전제로 상정한다. 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집

약하기 위한 분석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북한은 해방 이후 개인의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등을 통해 1차 변환을 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한 결과 1958년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완성하

기에 이른다. 

국문요약



첫째로, 북한에서 토지는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통해 사적 토지소유의 제도

와 이념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정착시켰다. 토지개혁이 기존의 지배

세력이 소유한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하고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

반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목적과 국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제적 목적이 중첩된 결

과이며, 농업집단화는 전후(戰後) 파괴된 국토 위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작

업이었다. 

둘째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주택을 표준화, 규격화하였는데 도시에서는 아파

트를 위주로, 농촌에서는 연립주택과 표준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살림집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

로 나누어져있다. 주택의 배분은 계층과 지위에 따라 배정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

은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

택하고 일제와 친일인사가 소유한 기업소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북한은 산업국

유화 조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산업국유화 조치

로 몰수되지 않은 일부 기업소와 사영업소 등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에 이르러 

여타의 경제 분야와 함께 사회주의적 소유로 편입되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완성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식, 비공식의 시장화 현상은 국유자산의 소유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 또

한 이용권이 매매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 시기 동독 국유자산 사유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사유화 정책에 힘입

어 체제전환국 중 가장 단기간 내 국유자산 사유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추진체계 미흡, 사유화 속도에 집

착한 정책 부작용, 소극적 경영정상화로 인한 문제점, 1:1 화폐통합 및 사회적·정

치적 압력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는 통일 이전 상황별 북한 

국유자산관리 방안 마련, 맞춤형 사유화 정책 방향 설정, 북한지역 중산층 형성 및 

자본가 육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북한자산관리

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부터 사

유화 추진역량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일 초기 동독자산 사유화 과정

에서 기업 등 동독 국유자산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

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또한 북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축적을 위한 사전조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

는 등의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권 반환 관련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

되, 반환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첫째, 북

한경제 재건 활성화 둘째,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셋째, 

남북공동 번영 기반 구축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

영 기간 성공적인 국유자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서 첫째,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둘

째, 북한주민 우대 셋째, 통일재원 조달 기여 넷째, 투자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다섯

째, 전담기구 중심의 통합관리를 운영원칙으로 상정하여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청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방향과 운영원칙을 반영하여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을 분

리준비기, 분리실행기, 예비통합기 등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분리준

비기期)’에는 국가자산의 한시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조직체계 구축, 재국유화 

및 기업실사·평가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분리실행기’에는 약 10년 동안 자산 사유화 및 국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한 

인적교류 및 활용, 국내외 투자유치, 관리기금 운영 등을 통해 국가자산관리 프로

그램을 추진한다. 셋째, ‘예비통합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유화를 모두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기금 청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가자산관리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다. 

첫째로, 북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초기에 북한지역에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 토지의 소

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핵심적 과제를 집행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

여 남북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둘째로, 북한지역의 주택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1단계(분리준비기)에서

는 북한 전역에 걸쳐 주택 총조사와 더불어 사유화 전 단계로서 각종 등기부를 남한

과 동일한 양식과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종합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1단계에 이어 구체적인 자산관리와 청

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주택의 일부를 

사유화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주택의 사유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다만 북한에서 주택의 사유

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과열 등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전히 지속

되는 시기라 하겠다. 

셋째로, 북한지역의 기업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한시적 분리운영 초기, 안

정적인 북한기업 관리를 위해 북한 내 모든 기업을 재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재국유

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

을 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

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각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영 정

상화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 외부 자문회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야 하며, 청산기업은 내부혼란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불가피한 대

량실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한시적 북한자산관리 추진 조직으로 총괄 지

휘기관과 추진기관(관리 전담기구)이 구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하

고 청산함에 있어 총괄 지휘기관으로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분리운영 기간 북한 국가자산관리 총괄 

지휘기관으로 관련 정책 및 운용계획 심의·의결,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9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1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 23

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 24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 43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 ··················································································· 70

제3장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83

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 84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 89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 97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 105

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 106

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 111

3. 조직체계 구축방안 ······················································································ 162

 CONTENTS I 차례 



제5장 결론 ······························································································ 167

1. 토지 분야 ····································································································· 169

2. 주택 분야 ····································································································· 171

3. 기업 분야 ····································································································· 175

참고문헌 ································································································· 179

부록 ········································································································ 187

1. 토지법 전문 ································································································· 188

2. 살림집법 전문 ····························································································· 202

3. 부동산관리법 전문 ······················································································ 216

4. 기업소법 전문 ····························································································· 224

Executive Summary ············································································ 233



표 2-1.   북한의 산업별 국·공유화 ········································································ 28

표 2-2.   북한의 토지 구분 ······················································································ 29

표 2-3.   북한의 토지이용 실태 ··············································································· 30

표 2-4.   북한에서 토지 제도의 변화 ······································································ 32

표 2-5.   북한의 토지 관련 주요 법제 현황 ···························································· 35

표 2-6.   북한의 토지용도에 따른 관리주체 ··························································· 37

표 2-7.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별 일반 가구의 유형별 구성(2008년) ················· 47

표 2-8.   북한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 48

표 2-9.   북한 살림집법(2009년)의 주요 내용 ······················································· 50

표 2-10. 북한의 계층별 주거형태 ··········································································· 52

표 2-11. 북한의 주택 관련 법 ················································································· 55

표 2-12. 소유형태에 따른 북한의 살림집 유형 구분 ············································· 62

표 2-13. 북한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 가격 ······························································ 67

표 2-14.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기업소 비교 ·························································· 71

표 2-15. 북한기업의 구분 및 형태 ·········································································· 72

표 2-16. 산업별 북한기업 수 상위 도시 ································································· 75

표 2-17.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기업 관련 개혁 조치 ······················· 81

표 2-18. ｢6.28 신경제관리체계｣의 기업관리 부문 주요 내용 ···························· 81

표 2-19.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기업 부문 내용 ······································· 82

표 3-1.   통일독일의 신탁관리공사 성격 변화 ······················································· 86

표 3-2.   통일 이전 동독지역 시기별 재산몰수 방식 ············································· 87

표 3-3.   통일시기 동독기업 사유화 방식 ····························································· 93

표 3-4.   신탁관리공사 운영위원회 동독기업 사유화 분류표(1992년 기준) ······· 94

표 3-5.   신탁관리공사 사유화 실적 및 소유구조(1994년 기준) ·························· 95

표 3-6.   신탁관리공사 재정 분석결과(1990~94년) ············································ 96

표 차례 



표 3-7.   주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시기 국유자산 관리 조직 ···················· 103

표 4-1.   북한지역에서 자산소유권의 처리방안 비교 ·········································· 113

표 4-2.   분리운영기 북한 토지의 관리 및 통합 준비 로드맵 ····························· 116

표 4-3.   소유권에 따른 토지제도의 분류 ···························································· 123

표 4-4.   체제전환에 따른 기존주택의 처리방식 ················································· 127

표 4-5.   분리운영기 북한 주택의 이용 및 소유의 단계별 관리방안 ·················· 128

표 4-6.   북한 농촌지역 주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 ·································· 134

표 4-7.   북한의 공동주택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 ··········································· 135

표 4-8.   북한지역에서 주택규모별 건설금액 추정(주택보급률 기준) ··············· 145

표 4-9.   북한지역에서 주택규모별 건설금액 추정(2008년 주택 수 기준) ······· 146

표 4-10. 통일한국의 시나리오별 GDP 대비 주택부문 예상투자액 ··················· 147

표 4-11. 연도별 GDP 대비 주택건설 호수 ·························································· 148

표 4-12. 연도별 GDP 대비 50% 투자 시 주택건설 호수 ···································· 148

표 4-13. 분리운영기 북한지역 신규주택의 공급 유형 및 규모 ··························· 150

표 4-14. 북한기업의 재국유화 개요 ···································································· 151

표 4-15. 북한기업 현황표 주요 항목(안) ···························································· 152

표 4-16. 북한기업 평가 기준(안) ·········································································· 154

표 4-17. 북한기업 분류표(안) ··············································································· 154

표 4-18. 북한 기업경영계획서 평가(안) ······························································· 155

표 4-19. 북한기업 사유화 계약(안) ······································································ 155

표 4-20. 북한기업 경영정상화 방식(안) ······························································· 156

표 4-21. 북한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가이드라인(안) ··········································· 156

표 4-22. 북한기업 사유화증서 프로그램 개요(안) ··············································· 159

표 4-23.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 개요(안) ······················································ 162

표 4-24.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운영형태 방안 ················································· 164



표 4-25.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운영형태 방안 비교 ········································ 164

표 4-26. (가칭)북한자산관리기금 개요 ································································ 165



그림 2-1.   국가계획에 의한 살림집 공급 및 배정체계 ········································· 56

그림 2-2.   개인투자자에 의한 주택건설 ································································ 58

그림 2-3.   북한기업 산업별 비중 및 지역별 분포도 ············································· 74

그림 2-4.   북한 산업별 주요 기업 분포도 ····························································· 74

그림 2-5.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 79

그림 3-1.   동독 국유자산 재사유화 및 사유화 개념도 ········································· 88

그림 3-2.   통일독일의 신탁관리공사 관리 자산 규모 ··········································· 89

그림 3-3.   동독의 주택에 대한 사유화 기본 절차 ················································· 91

그림 4-1.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106

그림 4-2.   남북한 분리운영 시기 북한자산 단계별 관리 로드맵 ······················· 110

그림 4-3.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 흐름도 ······················································· 131

그림 4-4.   북한의 기존주택 평가절차 ································································· 133

그림 4-5.   분리운영기 북한 내 기존주택의 관리방안 ········································ 137

그림 4-6.   분리운영기 북한의 신규주택 공급 대안 ············································ 139

그림 4-7.   통일 이후 북한의 인구 및 주택 수 추정 ············································ 143

그림 4-8.   통일 후 북한의 신규주택 보급률 변화 ··············································· 149

그림 4-9.   북한기업 실태조사 프로세스(안) ······················································· 153

그림 4-10. 분리운영기 북한기업 관리 모델(안) ·················································· 157

그림 4-11. 북한 대형기업 관리 모델(안) ······························································ 159

그림 4-12. 북한 중소기업 관리 모델(안) ······························································ 160

그림 4-13.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기업 관리 이행과제 및 추진일정(안) ···· 161

그림 4-14. 북한자산관리 조직체계(안) ·································································166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

의 국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

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

하고 청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분리 기간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

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원임에 틀림없으나 통일은 또한 남과 북 모두

에 새로운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왜

곡되어있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즉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통해 경제통합을 이루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로 규정되어있는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 등 주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적인 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통합하고 기

존의 국가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에 있어 북한지역의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문제는 북한

경제 재건과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권 보장, 남북한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

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분석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한반

도에서 통일은 다양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진

행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정치적 통합을 이

룬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을 분리함을 전제로 상정한다. 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

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분석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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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핵심 국가자산인 토지, 주

택, 기업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한시적 분리운영이라는 시·공간적 

상황에 맞추어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선험적 경험이라 평가되는 독일의 통

일, 특히 통일된 독일정부가 동독의 국유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북한지역 국가자산 관리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한반도가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

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을 한시적 분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

째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 과정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

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들이다.1) 또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2) 

둘째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 등 개별 자산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서는 특히 토지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 

셋째로, 북한의 시장화가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관리와 운용에 어떠한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사유화 등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2014, 2012), 최임열(2012), 한
정희(2006), 이성우(2003), 김명준(199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필수, 조성찬(2013), 김석진 외(2008) 등이 대표적이다. 

3)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토지분야에서 공민달(2015), 박승일(2015a), 류인호(2015),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
(2009), 조영진(1999) 등이 최근의 연구 중 대표적이며, 주택분야에서는 이진홍, 권호근(2015), 김근용
(2008), 문순철(2000), 서우석, 최은희(2000), 김용태 외(1998) 그리고 기업분야에서 최이섭(2015), 김병호
(200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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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4) 

북한의 국유자산에 관한 처리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상당부분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이해정(2015)의 연구는 토지, 주택, 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5) 이해정(2015)은 북한이 자체적으

로 국유자산을 사유화하는 방안과 남북의 통일 이후 사유화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국유자산 처리의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의 조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통일과 갑작스러운 통일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가 많았다. 전홍택 편

(2012)의 연구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있어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상황적 조건과 시각을 같이하

고 있다. 다만 경제통합에 있어 노동시장과 화폐·금융제도 그리고 보건의료체

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유자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본 연구와 초점이 다르다 하겠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한시적 분리운영의 조건하에서 국유자산의 처리

에 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인 자산 사유화 기본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북한 특수성을 고려한 자

산별 맞춤형 관리 모델과 프로세스를 단계별 세부추진 과제(Action Plan)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4) 최근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국유자산 운용과 법제변화, 사유화 현상 등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은이(2015, 
2013), 박용석(2014), 박찬홍(2014), 이상준 외 6인 공저(2014), 최상희 외(2015), 이석기, 이승엽(2014), 
이은정(2013), 장병일(2011), 황만익, 이기석(2005) 등이 대표적이다.

5) 이와 함께 최이섭, 조동호(2011)의 연구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자산관리에 관한 연구로서 국유자산의 처리
에 관한 연구로 선행적인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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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해방 이후 북한에서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이 사회주

의적 소유로 전환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한다. 또한 북한지

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다만 독일통일 당시 동독의 국유자산을 사유

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별도의 장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서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 등 각 자산별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이해하고 독일통일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문헌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만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북한 주택수요 및 기업 수 추정에 

대해서는 통계모형(modeling)을 활용하였다. 또한 각 연구 단계별로 관련 전

문가의 자문과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 자산에 관

한 로드맵과 세부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자산 관련 

연구에서 직면하는 정확한 현황 파악의 애로, 관련 공식통계의 부재 등은 이번 

연구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

구의 특징,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 토지, 주택 그리고 

기업의 현황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시기 동독 국유

자산 관리 과정 및 평가,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으로 가정한 20년간 

북한자산 관리 기본방향과 추진 로드맵, 자산별 세부 관리 방안 그리고 이를 추

진할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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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북한에서 토지는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재설정

되며 집단적 소유의 대상이 되었다.6)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통제체제가 이완되고 시장이 확장되면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에서 토지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 분석하고 최근 토지의 현황과 관리체계 그리고 미시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한 사유화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남북 경제통합에 있어 토지자산의 

관리에 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 개황

1) 토지의 성격: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토지는 해방 이후 단행된 토지개혁과 전후(戰後) 진행된 농업집단

화의 과정을 겪으며 사회주의적 소유7)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정립되었다. 토지

개혁이 기존의 지배세력이 소유한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하고 빈농을 중심으로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목적과 산업

국유화 조치와 함께 국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제적 목적이 중첩된 결과였다

면, 농업 집단화는 전후 파괴된 국토 위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

의적 소유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6) 북한에서 토지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로 북한은 ‘토지
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사
회주의적 개조의 대상으로써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1999년 6월 16일 개
정) 제1조, 제4조, 제5조. 

7) 사회주의적 소유라 함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
유’를 의미한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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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개혁을 통한 식민지 봉건제도의 해체

일제의 식민지배하에서 한반도는 제국주의와 봉건제도의 이중적 수탈구조 

아래 놓여 있었다.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 지도부는 토지개혁을 통해 식민지 봉

건제도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1938년 당시 북한의 농가는 부농층(1.8%)과 중농층(19.2%) 그리고 빈농층

(79%)으로 분포되어있었다.8) 전체 100만 4,600호의 농가 중 6.8%가 지주였

으나 전체 면적의 58.8%가 소작에 의해 경작되었다.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9) 이와 같은 이유로 해방과 함께 다양

한 농민단체들은 토지문제의 해결, 즉 토지개혁과 3.7소작제를 강력하게 요구

하였다. 

대표적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는 1945년 10월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시
정대강(施政大綱)｣ 19개조를 발표하였으며, 이후로 ｢소작료 3․7제에 관한 규정｣
과 ｢식량관리령｣ 등을 공포하게 된다.10) 이와 같은 각 지역의 자치조직과 농민

의 요구는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부터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빠른 속

도로 진행되어 완료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11)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제1조는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

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다. 토지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은 토지개혁에 따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

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8)  김성보(2000), p. 57.

9)  김일성(1954), p. 122.

10) 류길재(1991), p. 51.

11) 서대숙 편(2004), pp. 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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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본인, 일본인단체의 소유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조선민중의 리

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토지와 

또는 일본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의 지방에서 도주(逃走)한 자들

의 소유지” … “ㄱ. 한농호에 5정보12)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자

경치 않고 전부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전토지, ㄹ.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聖堂), 승원(僧院), 기타종교단체

의 소유지”13)

법령은 또한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이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분배 

받고자 할 경우 다른 군(君)으로 이주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지주계층을 철

저하게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개혁은 구지배계층의 경제

적 토대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작농민을 자작농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조치였

다고 할 수 있다. 

토지개혁으로 전체 토지면적 중 55%에 달하는 100만 8,178정보가 몰수되

었으며 총 경작지 중 61%에 달하는 60만 3,407정보가 토지가 없었던 소작농에

게 분배되었다. 다른 군(君)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분배받은 지주는 1%(9,622정

보)에 머물렀다.14) 지주들 중 상당수는 남한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던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구지배계층의 경제적 토대를 몰수하고 이를 농민에게 분배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구조를 억압적으로 재구성하고 토지소유를 대지주로부터 

다수 농민으로 이전한 작업이었다. 다만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

는 그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처분권은 부정되었다. 토지개혁은 사회주의 혁명

에 앞서 ‘인민민주주의 개혁’이라는 성격이 분명하게 부여되었던 것이다.15) 

12)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

13) 서대숙 편(2004), pp. 233~235.

14) 김일성(1954), p. 123.

15) 소련은 북한에서 공산화에 앞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서동만(2005, pp. 59~6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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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집단화와 토지의 사회주의적 소유

전후(戰後) 농업의 집단화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확립하는 계

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앞당기는 토

대가 되었다. 전쟁은 북한에서 광범위한 물적 기반과 인적 자원을 파괴하였다. 

토지개혁으로 자작농화되었던 농민은 황폐화된 농지와 농경시설의 파괴, 그리

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은 김일성이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농

업협동화는 관개시설 등 농경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집단적 

협동 경작과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던 것이다.16) 1955년까

지 곡물생산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체제위

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점 또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되었다.17)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위기 속에, 농업집단화는 토지를 잃는다는 우려를 해

소하기 위하여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53년 12

월 김일성은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한 개 군(君)에 소수의 협동조합을 

경험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식으로 농업집단화를 시도하였다.18) 특히 농지가 황

폐화된 상황에서 노동력과 농기구의 지원이 필요했던 빈농을 중심으로 농업협

동화를 진전시켜나갔다. 

농업집단화는 초기단계에서는, 일종의 두레와 같이 상호 품앗이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토지와 축력, 그리고 농기구 등을 통합한 후 토지와 노동

의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갔다.19) 북한은 토지소유에 대

한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저항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방법으로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16) 김진계(1990), p. 238.

17) 김성보(2000), pp. 265~268.

18) 김일성(1960b), pp. 57~91.

19) 김진계(1990),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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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당시 1.2%에 달했던 협동화 비율은 1954년에 

31.8%로 증가하였으며 1955년 49%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빈

농화된 농민층과 군인가족 등이 가담한 결과였다.20) 1956년에 개최된 조선로

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1955년부터 농업협동화가 급진전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1956년 2월 현재 1만 4,651개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

고 이는 전체 농가 호수의 65.6%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62.1%가 포함된 것이었다.21) 

북한은 1958년 농업협동화를 포함한 생산관계의 개조, 즉 사회주의적 개조

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표 2-1. 북한의 산업별 국・공유화

(단위: %)

구분 1949년 1953년 1956년 1957년 1958년 8월

공업 90.7 96.1 98.0 98.7 100

상업 1.9 5.2 68.8 85.7 100

농업 56.5 67.5 87.3 87.9 100

자료: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2009, p. 50, 재인용).

북한에서 토지의 집단화는 토지의 성격을 개인의 소유로부터 공동의 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이었으며 소유의 이전을 통해 사회주의적 혁명

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서 토지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은 해방 이후 

역사적 전개의 특수성과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2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58), p. 24.

21) 김일성(2004), pp.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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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현황과 개발

가) 토지의 주요 현황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북한의 면적은 12만 3,138㎢으로 남

한의 10만 284㎢보다 2만 2,854㎢ 넓다.22) 북한의 토지는 농업토지, 주민지

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 등 6가지로 분류되어있다. 북

한에서 토지의 구분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북한의 토지 구분

구분 내용

농업토지 농업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논, 밭, 과수원 등)

주민지구토지 시, 군, 노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용지, 공공이용지 등

산림토지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이 예정되어있는 산과 들, 그 안에 있는 이용 토지 면적

산업토지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가 차지하는 토지

수역토지 연안, 영해, 강하천, 호수, 저수지, 관개용 물길 등이 차지하는 일정지역의 토지

특수토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

용되는 토지

자료: 장명봉 편(2015), pp. 709~710; 이상준 외 6인 공저(2014), p. 22.

북한의 전체 토지 중, 산림지가 66.8%, 농경지 19.6%, 나지 11.6% 그리고 

시가화지 2%로 산림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의 약 13%인 163만 

2,000㏊가 산림황폐지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60%를 차

지하고 있다.23) 북한의 토지이용 실태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22)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bukhan(검색일: 2016. 7. 22).

23) 사공호상, 서기환, 한선희(2006),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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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북한의 토지이용 실태

(단위: 천 ha)

행정구역 산림지 농경지 나지 시가화지 합계

평양시
61.1

(23.6%)

36.5

(14.1%)

138.0

(53.2%)

23.6

(9.1%)

259.2

(100%)

남포시
16.8

(21.6%)

20.8

(14.1%)

34.6

(44.6%)

5.2

(6.7%)

77.4

(100%)

개성시
63.1

(54.3%)

16.3

(14.0%)

31.6

(27.2%)

5.2

(4.5%)

116.2

(100%)

황해북도
465.0

(55.9%)

277.9

(43.0%)

73.9

(9.1%)

8.6

(1.1%)

816.4

(100%)

황해남도
371.0

(45.9%)

145.1

(17.9%)

284.0

(35.1%)

9.0

(1.1%)

809.1

(100%)

평안북도
721.6

(58.6%)

355.2

(28.8%)

101.6

(8.2%)

54.0

(4.4%)

1,232.4

(100%)

평안남도
621.1

(52.8%)

409.4

(34.8%)

120.7

(10.3%)

25.5

(2.2%)

1,176.7

(100%)

자강도
1,377.5

(83.1%)

144.5

(8.7%)

113.3

(6.8%)

21.5

(1.3%)

1,656.8

(100%)

양강도
1,006.9

(73.9%)

138.9

(10.2%)

207.5

(15.2%)

9.4

(0.7%)

1,362.7

(100%)

강원도
806.3

(75.1%)

208.9

(19.4%)

39.9

(3.7%)

19.2

(1.8%)

1,074.3

(100%)

함경북도
1,259.7

(77.6%)

298.3

(18.4%)

61.4

(3.8%)

4.1

(0.3%)

1,623.5

(100%)

함경남도
1,296.5

(70.0%)

316.5

(17.1%)

187.0

(10.1%)

52.8

(2.8%)

1,852.8

(100%)

합계
8,057.6

(66.8%)

2,368.3

(19.6%)

1,393.5

(11.6%)

238.1

(2.0%)

12,068.5

(100%)

자료: 국토연구원(2005), p. 19.

[표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의 토지 중 산림지와 함께 농업용 토

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가화지의 경우 평양이 9.1%로 

가장 넓으며 나지의 비율 또한 평양이 53.2%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있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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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또한 44.6%로 나타난다. 농경지의 경우 곡창지대인 황해북도가 43%로 가

장 높고 평안남도 34.8%, 평안북도 2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토지의 개발과 이용

북한에서 토지는 사회주의적 소유,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규

정된다. 여기서 국가의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사회협동단체’24)의 소유라 함은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

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를 의미한다.25) 북한에서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토지

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다. 다만 협동농장원이 협동농장규약에 따라 

20~30평의 ‘터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26) 

북한에서 토지는 국가적 차원의 국토개발, 즉 국토건설총계획에 의거하여 

철저한 규제정책에 따라 개발되고 이용 및 관리된다. 북한에서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체계화된 구조에 의해 

수립·이행된다. 이는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당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토건설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된다.27) 북한은 국토의 개발에 있어 1) 도

시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2)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 있어 ‘부침땅’(농경지)

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3)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등 상징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여왔다.2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토지의 매매는 불가하다. 다만 토지의 이용

에 필요한 부동산의 가격을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하였다(부동산관리

24)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 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사회단체는 직업동맹, 여성동맹, 청
년동맹 등을 말하며,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이후 북한의 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로 ‘국가와 협동단체’를 명시하여왔으나 1998년 ‘협
동단체’를 ‘사회협동단체’로 수정하였다. 

26) 「토지법」(1999년 6월 16일 개정) 제9조, 제13조.

27) 리주민(2005), p. 66.

28) 「토지법」(1999년 6월 16일 개정)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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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제33조). 토지의 매매를 위한 가격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

으로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토지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1) 토지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북한의 토지 관련 법제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라는 명제를 법·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북한은 1972년 토지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헌법에 규정

한 이후, 토지와 관련한 법제를 구축 및 개편해왔다. 

해방 이후 북한의 토지에 관련한 제도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네 단계, 즉 1) 토지개혁기(1945~53년) 2) 농업협동화기(1954~71) 3) 사회주

의토지소유제정착기(1972년~91년) 4) 대외개방기(1992년~현재)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북한에서 토지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4]

와 같다. 

표 2-4. 북한에서 토지 제도의 변화

시기 구분 주요 특징 법제 변천 내용

토지개혁기

(1945~53)

￭ 토지개혁의 실시

￭ 주요 산업시설 국유화

￭ 생산수단의 국유화

•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 3. 5)

• 임야관리령(1946. 6. 4)

• 적산건물 관리에 관한 결정(1946. 6. 18)

•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

령(1946. 8. 10)

• 토지개간법령(1946. 10. 1)

• 산림에 관한 결정서(1947. 3. 22)

• 몰수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1948. 12. 16)

• 몰수재산 관리에 관한 정세칙(1950. 1. 19)

•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195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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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시기 구분 주요 특징 법제 변천 내용

농업협동화기

(1954~71)

￭ 농업협동화의 단계적 추진

￭ 사회주의적 협동농장 구축

￭ 소비재 외의 사유화 소멸

• 농업협동조합의 조직문제(1954. 1)

•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 대책에 관하여(1954. 3. 11)

• 토지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관하여(1955. 2. 28)

•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1959. 1. 19)

• 토지관리규정(1960. 7. 5)

• 농촌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관하여

(1961. 4. 2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1963. 12. 17)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 2. 26)

사회주의토지

소유제정착기

(1972~91)

￭ 사회주의헌법 제정

￭ ‘토지법(1977)’ 제정과 토지

관련 법제의 체계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 토지법(1977. 4. 30)

• 민법(1990. 9. 5)

• 도시경영법(1992. 4. 9)

• 산림법(1992. 12. 11)

대외개방기

(1992년~현재)

￭ 경제위기와 ‘우리식 사회주

의’ 천명

￭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법제

의 구축

￭ 제한적 대외개방의 추진(경

제특구)

￭ 대외개방에 따른 토지관련 법

제 구축

• 도시경영법(1992. 1. 29)

• 외국인 투자법(1992. 10. 5.)

•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

• 토지임대법(1993. 10. 27)

• 건설법(1993. 12. 10)

• 합영법(1994. 1. 20)

•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1995. 8. 30)

• 국토계획법(2002. 3. 27)

• 토지사용료 납부규정(2002. 7. 31)

•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 개성공업지구법(2002. 11)

• 도시계획법(2003. 3. 26)

• 외국인 투지기업들의 토지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세칙(2006. 9)

• 부동산관리법(2009. 11. 11)

자료: 장명봉 편(2015);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2009), pp. 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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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토지와 관련하여 신설된 법률은 ｢토지법(1977)｣, ｢토지임대법

(1993)｣, ｢부동산관리법(2009)｣ 등이며, 국토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 및 도시

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2002)｣과 ｢도시계획법(2003)｣을 제정 및 개정하

여왔다. 이외에도 ｢도시경영법(1992)｣, ｢건설법(1993)｣ 등을 제정하여 사회

주의 국토건설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였다. 

토지와 관련한 법률 중 ｢토지법｣은 북한이 토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준거법이라 할 수 있다.29) ｢토지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

어있다. 제1장은 토지가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통해 획득한 ‘혁명의 전

취물’임을 강조하고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를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제2장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는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 즉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

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제3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

토건설총계획은 30~50년을 기간으로 상정하고 그 원칙으로 1) 농경지의 보호 

2) 대도시의 지양 3) 기후풍토적 특성에 따른 계획 4)지역적 경제상황에 맞는 

계획의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이용기관, 지방정권기관 등 관련

기관들이 책임적으로 강하천 정리와 산림의 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진행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은 토지건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수지제방의 건설

과 토지정리사업 그리고 논밭의 개량과 다락밭의 개발 등을 강조하며 농업생산

을 증대하기 위한 토지건설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토지의 

관리에서는 농업토지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강조하고 기타 산림, 산업, 수역, 

특수토지의 관리와 이용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표 2-5]는 북한에서 토지와 관

련한 주요 법제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29) 「토지법」(1999년 6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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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북한의 토지 관련 주요 법제 현황

시기 구분 주요 특징 법제 변천 내용

법제 제정 개정

토지법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

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

토지임대법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5호

부동산관리법
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5호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

국토계획법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742호

도시계획법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6호

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

건설법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
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1917호(제7차)

도시경영법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제14호

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968호(제4차)

산림법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
201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240호(제8차)

자료: 장명봉 편(2015); 공민달(2015), pp. 55~56.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토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 즉 토지의 소유와 이용 그

리고 관리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30) 첫째로, 토지의 소유에 관한 규정은 북

한의 헌법(사회주의 헌법)과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 제21조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사유

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토지법｣ 제9조는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 

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사고 팔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다. 

30) 이상준은 토지제도를 토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관리제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상준 외 6인 공저
(2014), p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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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

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제54조).” 사회협동단체가 토지를 소유한다 하여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부정된다. 개인의 소유에는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

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토지는 제외되어

있다. 사회협동단체에 소속된 개인 또한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주로 ｢토지법｣과 ｢국토계획법｣에 규정

되어있다. ｢토지법｣은 국가가 국토의 개발에 있어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를 

개발, 이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

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

을 말한다.31) 

마지막으로,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2009년에 제정된 ｢부

동산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국토개발, 특히 도시의 개발과 경영을 위한 관

리는 ｢도시경영법｣에 그리고 산림의 보호와 관리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규정

하고 있다. 

2) 토지관리체계

북한에서 토지의 관리체계는 크게 1) 토지의 관리주체에 관한 규정 그리고 

2) 토지의 이용(국토건설)에 따른 관리체계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31) 「토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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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토지의 이용은 ｢사회주의재산관리법｣32)과 2009년 제정된 ｢부동산

관리법｣에 준거하여 관리된다. 여기서 사회주의 재산관리는 국가 소유의 재산

과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관리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토지의 이용

에 관한 관리체계는 중앙의 국가건설감독성과 지방의 도인민위원회 산하 지방

행정경제위원회가 상층관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실제 토지의 이

용과 관리는 국가소유의 재산관리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가 하며,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관리는 해당 사회협동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33) 북한의 토지용도에 따른 관리주체는 [표 2-6]과 같다. 

표 2-6. 북한의 토지용도에 따른 관리주체

구분 구분기준 이용 및 관리주체

농업토지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만이 속함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용 

및 관리

주민지구토지
시, 군, 노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

용지, 공공이용지, 농촌건설지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용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 경제위

원회가 관리

산림토지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용 토지

국토관리기관 및 기업소와 단체가 이용

산업토지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

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 토지
기관 및 기업소가 이용 및 관리

수역토지

연안, 영해, 강하천, 호수, 저수지, 관개

용 물길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용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

특수토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

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이용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및 

국가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관리

자료: 국토연구원(2005), p. 193.

32)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 1996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0호로 채택되었다가,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
워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3)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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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사회주의 재산실사위원회를 두고 정기실사, 임

시실사, 총실사를 실사하며 그 결과를 자체등록 및 국가등록하도록 하였다.34)

｢사회주의재산관리법｣과 달리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과 이용에 관한 규

정은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에 구체화되어있다. 북한은 2002년부터 

농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왔으나, 2009년부터는 모든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관리법｣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수입이 되

는 부동산사용료제도의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

록과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35) 

둘째로, 북한에서 토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관리체계는 국토건설총계획과 

하위단위의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절치를 통해 구체화된다. 먼저 국토계

획36) 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이행하

도록 규정되어있다(국토계획법 34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같은 사업을 시(구

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36조). ｢국토

계획법｣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행정기관은 국토계획부문

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제37조)”고 규정하

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하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

방정권기관이 하게 된다(도시계획법 41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고 해당 인민위원회와 건설 및 도시경영 문제를 협

의하게 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

기관이 발급하게 된다.37)

34)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제22조, 제23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담당하며, 감
독통제는 재산관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도록 하였다. 제60조, 제63조.

35) 이상준 외 6인 공저(2014), p. 23.

36)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
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토계획법」 제2
조, 제3조.

37) 「도시계획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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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에 관한 단위별 계획의 심의와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

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계획총계획, 그리고 도(직할시), 시(구

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이 포함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전국국토건설총계

획과 중요지구의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다(토지법 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중앙국

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국토건설총계획

은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작성한다(국토계획법 제10조). 기타 도, 시, 

군의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한다(국토계획법 

제21조). 구체적으로 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읍

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그리고 

노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심의, 

승인하도록 하였다.38) 

이상의 국토개발에 관한 계획 및 관리·감독 체계를 북한의 행정체계에서 

정리해보면, 내각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가 각 도와 직할시에 지구계획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에 도인민위원회와 시·군인민위원회에 담당부서를 두어 중앙의 

국가계획이 집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각 종의 개발지표를 점검하며 이를 다시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내각의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며 도시경영성은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39) 이외에도 내각 산하에 국가건설감독성, 국가

자원개발성, 수도건설위원회 등이 있어 국토의 개발과 이용, 관리에 관여하게 

된다.40)

38) 「도시계획법」 제24조, 25조, 26조.

39) 국토연구원(2005), pp. 201~202.

40)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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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의 변화상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공식, 비공식의 시장화는 텃

밭과 부업밭, 뙈기밭 등 토지의 실질적 사유화로 이어졌으며 일부에서는 토지

이용권의 매매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텃밭과 부업밭, 뙈기밭 등 토지의 사적 

이용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개인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이

다.41) 국가는 이와 같은 토지의 실질적인 사유화현상을 억제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전담당제와 6.28 방침 등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한계와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 1995년 121만 

톤, 1997년 161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량아사와 탈북현상이 나타

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식량난은 만성적인 형상으로 지속되어 

2002년에 141만 톤, 2008년에 139만 톤의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협동농장에서 운영되던 분조 내 노동단

위(10~25명)를 7~8명으로 축소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추진해왔다.42) 

이와 함께 북한은 식량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강원도를 시

작으로 2004년까지 토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적으로 27만 ha의 토지를 정리

하고 7,600여 ha의 농지를 새로 조성하였다고 한다.43) 또한 2000년대에는 대

규모 ‘자연흐름식’의 ‘물길’을 만드는 관개수로 공사를 통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44)

41) 공민달(2015), p. 77. 소토지를 이용한 농사는 개인 부업지, 비공식 개인 부업지, 집단 부업지, 공장기업소 
부업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개인 부업지는 텃밭, 소채전, 산림이용반 소토지농사, 농장 
소토지농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해정(2015), pp. 66~68; 김영훈, 권태진, 남민지
(2009), pp. 71~74.

42)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p. 196~198.

43) 김영훈, 권태진, 임수경(2013), p. 30.

44) 양문수 외(2012), pp. 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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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

여｣라는 농업개혁조치, 즉 ｢6.28 방침｣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6.28 방침의 주요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분조의 작업반 수를 20명 수준에서 4~6명 정도의 가족농 

형태로 개혁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종자·비료·농기계를 국가가 선 

제공하고 생산물을 국가 대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7 대 3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6.28방침｣은 ‘재원 및 자재부족 → 생산감소 → 수입감소 → 근로

의욕약화 → 생산감소’의 악순환을 끊고 생산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45)

북한은 토지와 관련한 사유화 현상에 대처하여 토지 관련 법제의 변화를 모

색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국토계획법｣, 2003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

였으며, 2009년에는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며 토지의 사유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개발에 따라 1993년 제정된 ｢토지임대법｣은 경제특구

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토지 이용, 그리고 이

용권의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46)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토지의 소유와 매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토

지의 이용권을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47) 즉 토지의 이용이라는 권리

가 하나의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8)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은 토지의 

임대가 가능하고 또한 이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하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비공식적 매매의 

45) 임상철(2013), p. 270.

46)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법」 또한 토지이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경제개발구법
의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이용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
능성이 높다.

47) 「부동산관리법」상 토지의 이전 또는 전대는 불가능하므로 이는 토지의 이용권의 매매란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용 주체의 토
지이용권은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권리로 볼 수밖에 없다. 명순구(2007), 
http://www.mindle.net/bbs/data(검색일 : 2016. 7. 12).

48) 북한에서 토지의 이용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공동경작으로서 토지의 이용, 부동산관리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그리고 경제특구(개발구)법 및 토지임대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해정(2015),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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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49) 

최근 북한의 주택거래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토지

와 달리 주택의 매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0) 여

기서 특기할 점은 주택의 거래에 있어 토지이용권이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연구한 정은이(2015, 2013)에 따르면, 최근 주택

의 거래에서 주택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입지에 따라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투자가치로서 집을 사

기보다 일종의 저축, 즉 땅이 돈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51) 또한 

텃밭의 유무가 주택구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텃밭의 시장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52)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현물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3) 이와 같은 규정으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사유화와 비공

식적인 매매에 있어 행정관리자의 묵인 혹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매카

르텔이 사유화를 진전하는 관계망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국가 예산항목에 부동산 사용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대

비 2014년 부동산 사용료의 증가비율이 예산수입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1) 합법적 국유토지의 사용 2) 불법적인 점유의 단속 그리고 3) 부

동산가격의 상승과 사용료율의 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54)

49) 「토지임대법」 제2조, 제15조. 

50)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정은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은이(2015, 2013).

51) 정은이(2015), pp. 313~317.

52) 정은이(2013), p. 267.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낡은 집을 재건축하여 차익보고 매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주택과 주변 지형, 그리고 텃밭 등이 매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탈북자 B 인터뷰(2016. 
11. 17).

53) 「부동산관리법」 제16조.

54) 공민달(2015), p. 133. 탈북자에 따르면, 텃밭과 주거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인민반장이나 인민위원회의 
담당자가 수금하였다고 한다. 특히 텃밭의 사용료가 비싸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하였는데 뇌물을 주고 면적을 
줄인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탈북자 A 인터뷰(2016. 11. 15).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 43

향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중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토지

이용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55) 다만 비공식

영역에서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국가의 통제와 다른 경로에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가. 개황

1) 북한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북한의 주택정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기반한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원리에 의해 주조되었다.56)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유화 및 무상분배, 그리고 저

가 임대료라는 공동 운영과 분배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배급제 형식의 주택

공급정책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엥겔스는 1847년 발표한 ‘공산주의 원리’에서 주택공유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국유토지 위에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여 공민공사의 공공주택으로 

한다. 공민공사는 공업과 농업생산에 종사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활방식 중 장

점은 결합 발전시키고 단점은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엥겔스는 ‘주택문제를 논함’이라는 글에서 “노동자가 노동도구와 전체 공업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전 주택과 공장, 그리고 노동공구

55) 박승일(2015b), p. 244.

56)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원리는 강력한 국가개입과 독점적인 국가의 주택건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아닌 필요
에 따른 주택배분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유화된 주택소유권, 중앙집중적인 
주택계획, 행정적 차원의 주택분배, 주택건설의 국가독점화, 재정지원에 의한 주택건설, 임대료의 국가통제 
및 국가의 주택관리를 들 수 있다. 이진홍, 권호근(2015), pp. 158~159.



4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의 집체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주택은 과도기일지라도 개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는 일정하

게 사용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에서 전통적 이론의 근간이 되었다.57) 

레닌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엥겔스의 이론을 계승하였다. 비록 그가 신

경제정책에서 개인소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혁명 후 국가에 귀

속되지 않은 구가옥들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데 국한되었다. 여타의 건

축물과 주택은 국가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건축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개인소

유의 객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58) 이러한 주택문제에 관한 이론은 사

회주의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써 주택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형태로 결정

되고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주택배분제도로 고착화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토지이용과 토지 구획의 결정, 주택

재원 마련 및 분배, 새로운 주택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배분에 이르기까지 국가

의 계획경제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2) 북한의 주택정책의 특징

북한 주택에 대한 특성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본주의체제 대신 주택을 획

일화하고 계획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주택설계가 표준화, 규격화를 추진하여 도

시는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하고, 농촌은 연립주택을 위주로 건설하였다. 북한

에서 주택은 계층과 지위에 따라 배정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로 규정

되었으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은 금지되었다. 국가가 주택을 건설하고 주민은 

주택에 대한 이용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북한 주택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59)

57) 박인성(1997), p. 20.

58) 위의 글, p. 21.

59) 송현욱(2013), pp.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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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책에 의해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에 의해 주로 집단적 공

동주택과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장려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은 국가 및 집단의 소유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여 공급하고, 주민은 이용권만 갖는 정책을 실시하였

다. 이로 인해 국가계획에 의하여 토지나 주택을 획일적, 표준적, 단일화 등으

로 관리하고 부동산을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위한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고려

하여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주택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행

정적인 지시를 통해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이를 잘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 1세대 1주택 공급제: 취업 후 또는 결혼을 할 경우 ‘평생이용권’을 부여

하고 저렴한 사용료를 납부

북한의 주택공급제도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데, 청소년이 학업을 

마친 후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결혼할 경우, 주택을 한 채씩 배정해주고, 이 주

택에 대해서는 ‘평생의 이용권’을 부여하였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국가적인 부담으로 근로자들에게 무상이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제도’라면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먹

는 문제에서뿐 아니라 주택 문제 해결에서도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을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생활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근로자들은 

살림집을 가져야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직장업무에도 성실할 수 있

다. 주택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해당 국가정권기관들과 국가기관, 기업소

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살림집배정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의 가족 수와 직업, 직

제와 직종의 특성, 기타 조건들을 고려하여 배정한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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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은 이용권과 함께 주택을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 주택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층살림집 사용료의 75% 이상, 단층살림집 사용료의 90% 이상을 보상해주

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이 부담하는 주택사용료는 평균적으로 그들의 생활

비 지출에서 1%도 안 되며 연료 및 기타의 사용료(전기·수도)를 합쳐도 3%밖

에 되지 않는다. 다층주택에서  로동자가 한 달 무는 사용료는 실지로 부담하여

야 할 액수의 8분의 1에 불과하다.”61)

다) 직장 및 조직단위의 주택공급: 일부 국가소유 주택에 대해 암묵적인 거래

가 이루어짐

북한에서 주택은 직장, 직장과의 거리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

회주의 집단적 성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주민이 개인소유 주택이나 국가소

유 주택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면 먼저 거주이전과 직업선택 그리고 조직생활에

서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은 직장 소속 단위로 주택을 기한을 정

하지 않고 배정받게 되는데, 일단 한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

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평생을 같은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나. 북한의 주택 현황과 주택관리체계

1) 북한의 주거 현황과 주택형태

북한의 주택양식은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

에 따라 개인의 기호나 개성에 따른 설계가 아니라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

60) 리기섭(1994), pp. 226~227.

61) 위의 책,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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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

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주택건설 및 관리제도는 국가 무

상배분과 공급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주거 현황 및 주거실태와 관련된 통계는 국내외의 문헌자료, 북한 이

탈주민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구는 

1944년 1,004만 명이었지만, 1953년 전쟁과 이로 인한 월남 등의 원인으로 

850만 명까지 감소되었다. 이후 1961년부터 70년까지 2~3%대의 높은 성장

률로 1,4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간 

0.8%의 인구증가로 2,200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후 2010년에는 2,419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62) 

북한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가구 및 주택 현황도 변화

하고 있다. 즉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일반 가구는 대략 588만 가

표 2-7.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별 일반 가구의 유형별 구성(2008년)

(단위: 가구 수, %)

지역 일반 가구(가구 수) 핵가족 가구(%) 확대가족 가구(%) 기타 가구(%)

북한전체 5,887,471 31.5 66.3 2.2

양강도 183,200 32.1 65.1 2.8

함경북도 587,844 29.1 66.9 4.0

함경남도 777,207 31.7 65.9 2.4

강원도 367,938 28.8 69.1 2.2

자강도 327,412 31.3 66.5 2.2

평안북도 688,588 30.9 66.8 2.3

평안남도 1,027,727 29.6 68.2 2.2

황해북도 535,511 31.7 66.6 1.7

황해남도 578,280 31.6 66.7 1.8

평양시 813,769 36.9 61.7 1.4

자료: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2011. 7. 7), p. 44.

62)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2011. 7. 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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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1993년의 일반 가구 480만 가구보다 100만 가구 이상이 증가한 상태

이다. 또한 일반 가구 중에서 핵가족 가구는 31.9%, 확대가족 가구는 66.3%, 

기타 가구는 2.2%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양시의 일반 가구 81만 3,769가구 중에서 핵가족 가구가 차지하

는 비율은 36.9%이고, 확대가족 가구는 61.7%이고, 기타 가구는 1.4%를 차지

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함경북도, 평안남도의 경우에 는 핵가족 가구가 30%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전체가구(588만 7,471)를 기준으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43.9%인 258

만 4,435가구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

독주택의 거주비율이 연립주택 35.1%보다 24.3% 높은 59.4%를 차지하고 있

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에서 49.5%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택형태를 남한의 현황과 비교해보면, 남한의 경우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단

독주택비율이 44.5%로 가장 높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1.7%로 북한

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 높다. 한편 북한의 단독주택 경우에는 황해북도, 연립주

택은 평안남도, 아파트는 평양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8. 북한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구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북한

전체
5,887,471

(100)

1,988,415

(33.8)

2,584,435

(43.9)

1,261,709

(21.4)

52.912

(0.9)

도시
3,579,626

(100)

616,955

(17.2)

1,773,414

(49.5)

1,164,767

(32.5)

24.490

(0.7)

농촌
2,307,845

(100)

1,371,460

(59.4)

811,021

(35.1)

96.942

(4.2)

28.422

(1.2)

대한민국

(2005년)

15,887,128

(100)

7,064,128

(44.5)

1,695,429

(10.7)

6,628,993

(41.7)

498,578

(3.1)

자료: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2011. 7. 7),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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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주택배정 관리 및 유형

살림집에는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살림집법 제

2조)이 있으며, 도시든 농촌이든 주택은 국가의 책임하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토지법 제55조｣에 의하면 지방정권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

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의 생활 조건을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

고 있으며, 살림집의 균형적 합리적 배치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건설 총계획에 대해,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있

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30~50년간

의) 전망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토지법 제 14조).

주민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또는 기존의 주택을 배정받아

야 한다.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택배정을 신청

할 수 있고, 신청받은 기관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에 따라 살림집의 배정을 책임진다(｢살림집법｣ 제28~29조). 

배정되는 주택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여 등록된 신규 살림집과 기존 거주자가 

떠난 기존 살림집이 대상이다(살림집법 제31~32조). 살림집의 배정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혁명투사, 애국열사, 전사자, 영웅, 제대군관, 과학기술자 등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들에 주택을 먼저 배정한다. 또한 광부, 용해공 등 힘든 

노동을 하는 근로자, 자연재해나 도시계획적 조치로 주택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한다. 그 외에 가족수, 출퇴근조건, 거주조건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그곳에 복무하는 자에게 배정한다(살림집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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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북한 살림집법(2009년)의 주요 내용

살림집 유형 국가소유, 개인소유, 협동단체 살림집

점유 살림집 소유권과 이용권 법적으로 보호(임사증발급)

이관인수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승인 후 타 살림집 기관 관리인수 가능

개인소유살림집 소유자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 전환 가능, 국가소유전환살림집도 

기존 소유자 이용가능

등록 및 관리 

배정

살림집 등록정형/살림집등록대장 등록번호, 연도, 형식, 구조, 면적기입

관리주체: 살림집관리기관 계획적 관리, 지구별 담당관리원(대보수, 중보수, 소

보수)

시설보수: 국가계획기관등 관리보수비용 보장, 타용도 전용 금지

인민성에 따른 배정원칙: 혁명투자, 전사자가족, 광부, 철도기관사 등

살림집 사업

지도통제

사업지도: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인민위원회

회수, 복구: 국가소유살림집 거래 및 승인 없이 이용 시 회수, 무단 중개 측 및 

용도변경 시 원상복구

자료: 이인근(2015), p. 9.

개인은 주택을 배정받은 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따로 해야 하

며, 신청받은 기관은 신청사유와 거주조건, 주택의 정형을 확인하여 이용허가

증을 발급한다. 이용허가를 받은 후 필요한 수속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

에 입주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개인은 

주택의 교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용

허가증을 다시 발급하고, 개인은 기존 이용허가증을 반납한다. 이때 이용하던 

주택의 시설, 비품들도 인계해야 한다. 북한은 주택 수가 부족하여 주택의 기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동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동거주택이용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이용허가증 발급 후 주택이용 시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료를 지불한다(살림집법 제33조~39조, 제42조). 살림집법 상에는 한

번 이용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별도의 이용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원칙적으

로는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 부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둘 이상의 주택을 허가 없이 하나로 합치거나, 승인 

없이 철거, 증축, 개축, 구조 변경하는 행위 등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살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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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국가소유살림집을 매매하거나 허가 없이 살림집을 이용하는 경우 

살림집이 회수될 수 있다(제61조). 살림집 이용권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민법 제50조｣에 의하면 국가는 살림집을 짓고, 이용권을 노

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부여하고 그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살

림집의 이용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법｣에 상세히 규정(제22~31

조)되어있다.  

북한의 주택공급방식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주택을 배

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각급 주

택을 임대형식을 통해 차별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주택선택 및 소유에 대한 자본

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배정된다. 각각의 유형은 아

래와 같다.

1호(노동자, 사무원 및 농민) 

-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또는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

주택 

2호(학교 교원/일반 노동자) 

-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 

3호(기업소 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 부부장) 

-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 

4호(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냉온방, 베란다 시설의 아파트 

특호(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 이상)

- 독립식 다층주택, 정원, 수세식 화장실, 냉온방 시설이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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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배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위 혁명유가족세

대, 후방가족,63) 당원 및 간부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 가족, 불순계층의 

순서로 주택이 배정된다. 또 새로 건설된 현대적 문화주택은 고위층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계층간 주거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면 계급별로 주택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계급적 필터링 다운(filtering-down) 현상이 발생한다.64) 

표 2-10. 북한의 계층별 주거형태

주택유형 규모 가옥구조 입주대상 비율

특호

(고급단독주택)

- 대지: 300~500평

- 독립식 1~2층

- 건평: 200평 정도

- 방 3개 이상

- 정원, 수세식 화장실

- 냉온방 시설

- 중앙당, 정무원 부

부장급 이상

- 군의 소장급 이상 

고위간부

15%

4호

(신형고층

아파트)

- 높이: 20~40층

- 규모: 20~25평

- 방 2~3개

-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 베란다, 냉온방 시설

- 중앙당 과장급, 정무원

국장급

- 대학교수, 문예단체 

간부급

- 인민군 대좌, 기업소 

책임자

25%

3호

(중급아파트

/주택)

- 12~15평

- 방 2개

- 부엌

- 창고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 인민학교 고등중교장

- 인민군 중좌

25%

2호

(일반아파트

/주택)

- 8~12평
- 방 1~2개

- 부엌

- 인민학교 고등중교원

- 도급 지도원

- 인민군 대위

- 노력유공자

- 일반노동자

- 사무원

60%

63)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선 군인들의 가족.

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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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주택유형 규모 가옥구조 입주대상 비율

1호

집단

공영주택
- 7~10평

- 방 1~2개, 부엌

- 공동변소, 수도

- 말단근로자

- 사무원

60%

농촌문화주택

(연립식)

- 2~5층

- 3~5가구

- 방 2개, 부엌

- 창고 1개
- 협동농장원

공장미혼자 

합숙소
- 1실에 4~5명 수용 - 시설낙후, 노후화

농촌변두리기

존가옥
- 방 2~3개 - 초가 또는 기와 - 변두리 농민

자료: 서우석(2000), p. 23. 기반으로 재작성.

입주절차는 도시와 기업소 등에 따라 조금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국

가주택을 배정할 경우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주택관리과에서 입사증(살림집이

용 허가증)을 받는데, 이를 동사무소와 분주소(파출소)에 제출하여 등록한 뒤에 

입주를 하게 된다. 공장, 기업소에서 자체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그 기업소

의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주택입사증승인서’를 거주지의 시, 군 인민위원회 해

당 부서에 제출하면 ‘입사증’을 교부하여 주며, 이를 다시 동사무소와 분주소에 

신고를 한 뒤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주택에 대한 이

용권을 인정받게 된다.

3) 북한의 주택관련 법

북한에서 주택의 개인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민법 제

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

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

분된다(제37조). 이에 따라 부동산도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의 부동산, 협

동적소유의 부동산,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나눠지는데, 북한에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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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국가소유이며 토지를 비롯한 일부 부동산이 협동적소유로 되어있고 

개인소유의 부동산에는 개인소유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65) 북한민법에서는 

국가소유권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

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제47조 제1항)”고 명시하면서 “국

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국가기관 및 기업소에 귀속된 

주택의 건설 및 관리부분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에는 주택소유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농촌에서의 

주택에 관하여서는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

으로 건설하여 준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군 내의 기관·기

업소의 부담으로 주택들을 건설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66)

북한의 주택건설과 공급, 소유, 이용 등에 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는 ｢
살림집법｣이다. 이 법은 200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

며 주택의 건설, 이관·인수·등록, 배정·이용,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택에 관련된 법들은 ｢살림집법｣ 이외에 ｢헌법｣, ｢민법｣, ｢토지

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설법｣,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등이 있다. ｢헌법｣과 ｢민법｣은 살림집의 소유와 이용,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토

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에서는 살림집 공급을 위한 공간계획과 상

위의 건설 총 계획 내용을, ｢건설법｣에서는 살림집의 구체적인 건설·공급 계획

과 절차를,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등에서는 살림집의 관리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67)

65) 참고로 북한의 ｢민법｣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서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
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송현욱(2013), p.183.

67) 이인근(201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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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북한의 주택 관련 법

구분 주요내용

헌법 도농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동농장, 농촌문화주택 국가부담 건설 명시(28조) 

국토계획법 주민지구에 대한 국토관리(5조), 국토계획초안 도시와 마을 형성 반영(제16조)

건설법

건설원칙 제시: 계획화, 주체성, 건설의 집중화, 효과성 제고, 공업화·현대화 원칙, 

정규화·과학화 원칙

민족특성, 현대성 결합, 마을계획에 맞는 층수 등 강조

부동산관리법

부동산 등록, 사용 이용, 사용료 납부 등 제도 명기

부동산 법위: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구분  

살림집 관리 도시경영기관 업무 인지

부동산 이용승인 및 허가 조항 명시, 부동산 매매행위 금지

도시경영법

국가소유 건물을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 살림집은 도시경영

기관 등 관리 명시 

살림집 거주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용허가증 사용 의무화

자료: 이인근(2015), p. 8.

4) 주택건설·공급 주체 및 위계

가) 당국에 의한 건설·공급체계

북한의 주택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주택건설 공급예

산을 계획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내각안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 및 배

정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기본건설계획국과 도시경영 및 국토계

획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승인, 설계작성, 자재

보장, 건설기계제공, 노동력 배분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택건설을 위한 예산, 

자재, 설계가 마련되면 이를 실행하는 조직은 건설건재공업성이 담당하며, 건

설건재공업성 산하의 도인민위원회 건설처와 연합기업소건설처에서 주택건설

을 책임지게 된다.68) 북한 주택의 관리담당 체계는 각 지방의 도인민위원회 국

토관리처, 시·군인민위원회 국토관리부, 그리고 도소재지의 각 구역인민위원

회 국토 및 주택관리과가 주관하고 있다. 

68) 최상희 외(2015),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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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계획에 의한 살림집 공급 및 배정체계

자료: 이인근(2015), p. 11.

중앙의 국가기관에 의한 주택건설은 전 국가적인 동원 형태의 국책건설로

서, 주로 평양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건설된다. 여기에는 건설을 전

문 담당하는 ‘속도전청년돌격대’와 같은 조직과 군인들이 동원되어 건설한다. 

관리 및 입주 배정은 중앙기관과 평양시의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도, 시, 군 

지방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건설은 주로 도시경영사업소에 담당하여 건설하

고, 여기에 도, 시, 군 내 여러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이 건설에 동원되기도 한

다. 관리 및 입주권 배정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의 주택담당 부서에서 총괄하

고 그 집행은 해당기업소가 담당한다. 노동자가 많은 중·대규모의 공장기업소

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어 노동자에게 공급한다. 완공 후 이 주택에는 해당 

건설을 담당한 그 기업 소속의 노동자가 거주한다. 거리가 먼 타 지방의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업소에서 지은 주택

은 기업소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이 주택에 대한 배정과 관리 및 보수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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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의 주택담당부서가 맡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등록과 감독 등은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주택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다.69)

평양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건재공업성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평양시 인민

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기관별로 3~4개의 건설사

업소를 하위에 두고 시공을 담당하며, 최근 주택거래와 돈주에 의한 건설을 제

도권 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택위탁사업소가 등장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주택건설위탁사업소는 건설건재공업성(내각)의 위계에서 주택건설 및 공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개인 투자자 중심 건설·공급 체계

북한에서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설주와 시공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북한에서 개인 투자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할 때 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존한다. 북한의 개인투자자중심의 건설체계에서는 국가가 

능력이 없어서 제공할 수 없는 물적자원과 자금을 개인투자자가 제공하고 국가

는 설계작성과 건설기계, 전력사용 등을 제공한다.70) 이에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하여 주택건설 사업이 등장하였다. 이 개인투자자는 주택을 건설한 후 설비를 제

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분배한다. 북한의 

개인투자자가 국가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설설계의 작성과 허가, 그리고 막강

한 노동당 기관을 통해 건설기계와 자재 등을 이용하며, 공공인력 등을 쉽게 활

용할 수 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북한은 토지가 국유지이므로 주민지구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시멘트, 철근, 목재 등은 시장

에서 구입가능하다. 그러나 시멘트는 시장가격과 국가가 정한 가격이 있다. 국가

가 정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50~100배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

스템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다. 

69) 김연중(2000), p. 206.

70) 홍성원(201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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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건설된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분양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은 투자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된다. 건설자금을 제공한 기관이나 사람, 시공에 기

여한 건설감독원, 설계원, 시멘트공장과 전력 송배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기업

소에 분양이 된다.71) 분양과정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허가와 검열 통제, 감독

하는 노동당 간부, 보안서, 검찰소, 도시경영부 간부들도 분양 받는다. 이렇게 

북한에서 아파트 분양과정은 암거래 방식이며,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입사증 발

급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투자가에 의한 주택건설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개인투자자에 의한 주택건설

자료: 홍성원(2014), p. 36.

5) 주택의 국가소유권과 주택이용권

북한에서 주택은 소유권이 사회주의체제 특성에 따라 국가에 있으며, 그 점

유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로 운

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헌법 개정 후 집단적 소유에 건물을 배제하여 새 

주택의 개인소유를 가능하게 하였다.72) ｢민법 제59조｣에서도 “공민은 주택과 

71) 홍성원(2014), p. 36.

72) 이규철(2014),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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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주택소유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73) 헌법과 민법 이외에도 도시경영법, 살림집법에 의하면 개인 주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살림집으로 규정된 북한 주택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 협동단체, 개인의소

유로 구분하며, 국가는 살림집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고 되어있다.74) 북한의 주택소유권에 대해서는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

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제47조 제1항)”고 명시하면

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

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국가기관 및 기업소에 귀

속된 주택의 건설 및 관리부분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소

유재산의 주택이용권에 관하여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

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50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및 기업소에 의한 주택건설과 공급을 통해 

그 이용권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

하며 실제로 직장배치 따라 이주하게 되었을 때 거주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할당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주택이용허가 및 사용에 대해서는 1992년에 제정된 ｢도시경영법｣에 

잘 소개되어있다. 이 법에서는 “건물을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제10조 제1항)”고 건물을 분류하였고, 그리고 관리

에 관하여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제10조 제2항)”

고 관리의 주체를 구분하였다. 주택배정에 관하여서는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

73) 김용구(2010), p. 29.

74) 법률출판사 편(2012),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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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가족 수, 출퇴근거리, 직업상 특성, 필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고 하였고, 이와 

함께 “리용허가증이 없이는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 수 없다(제11조 

제2항)”고 하여 주택이용의 중요 사항으로 각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담

당하는 ‘허가제’에 대해 규정했다. 주택이용 후 퇴거에 관하여서는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쓰던 건물을 

건물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물건의 비품을 가져가거나 시설물을 

뜯어가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등록, 관리,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위 같은 법 제56조에서 “지방정권

기관은 관할 지역 안의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 토지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

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 토지를 정

해진 기간 안에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단체소유의 건물과 시

설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제

56조 제1항,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살림집법｣ 제33조에서 39조 그리고 42조를 요약하면 개인은 살림집 

배정받은 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받은 기관은 신

청사유와 거주조건, 살림집의 정형을 확인하여 이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용

허가를 받은 후 필요한 수속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살림집에 입주하여야 하

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개인은 살림집의 교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용허가증을 다시 

발급하고, 개인은 기존 이용허가증을 반납한다. 이때 이용하던 살림집의 시설, 

비품들도 인계해야 한다. 북한은 주택 수가 부족하여 살림집의 기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동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동거살림집이용허가증

을 발급받는다.75) 이용허가증 발급 후 살림집 이용 시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

75) 북한의 ｢상속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륜전기재는 상속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살림집같이 상속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나
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법률출판사 편(2012),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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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료를 지불한다. 살림집법 상에는 한번 이용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별도

의 이용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기한 거주할 수 있

다.76)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거나, 비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

는 행위, 둘 이상의 살림집을 허가 없이 하나로 합치거나, 승인 없이 철거, 증

축, 개축, 구조 변경하는 행위 등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살림집법 제43조). 국

가소유살림집을 매매하거나 허가 없이 살림집을 이용하는 경우 살림집이 회수

될 수 있다(제61조). 살림집 이용권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법 제50조에 의하면 국가는 살림집을 짓고, 이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

농민에게 부여하고 그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살림집의 이용을 위

한 절차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법｣에 상세히 규정(제22~31조)하고 있다.

주택사용료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층살림집 사용료의 75% 이상, 단층살림집 사용료의 

90% 이상을 보상해주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이 부담하는 주택사용료는 평균

적으로 그들의 생활비 지출에서 1%도 안 되며 연료 및 기타의 사용료(전기·수

도)를 합쳐도 3%밖에 되지 않는다. 다층주택에서 로동자가 한 달 무는(지출하

는) 사용료는 실지로 부담하여야 할 액수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77) 농민의 경우 도시 및 노동자와는 다르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은 ｢헌법(제28조)｣에서 농촌의 주택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부담으로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

다고 하면서, 주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78) 살림집의 소

유형태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시는 개인과 국가소유의 

살림집으로 나누어지며, 농촌은 개인과 협동소유의 살림집이 존재한다. 표로 

나타내면 [표 2-12]와 같다.79)

76) 이규철(2014), p. 47.

77) 리기섭(1994), pp. 226~227.

78) 위의 책, p. 227.

79) 정은이(2015),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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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소유형태에 따른 북한의 살림집 유형 구분

주택 유형 권리

도시
개인주택 소유권

국가주택 이용권

농촌
개인주택 소유권

협동단체소유주택 이용권

자료: 정은이(2015), p. 294.

다. 북한 주택관리의 변천과 주택이용

1) 북한 주택관리의 변천

북한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외 문헌과 연구자료, 귀순탈북자의 증언 등

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녔지만, 해방 이후 북

한의 주택정책은 6기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제1기(1945~56년):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했던 시기이며 전쟁으로 북한의 대부분이 파괴되

어 주택의 기반이 상실된 시기이다.

제2기(1957~76년): 전후 복구기를 거쳐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이 확립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민의 주택소

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기로서 국가건설 주택의 공급이 초절정기에 달했던 

시기이다.

제3기(1977~89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국가의 신규주택공급이 감소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주택정책 이념이 퇴색하는 시기이며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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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1990~98년):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불안정 및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여력은 거의 없던 시기이며 자

조 주택건설 및 불법적 주택거래 등 사회주의 주택정책에서 일탈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통제가 이완되어 

주택공급 체제의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이다.

제5기(1999~2010년): 1990년대 이후 만연된 자조 주택건설 및 불법적 주

택거래의 관행 등을 북한당국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주민에게 주택임대료

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주택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국제지원 및 자구책 강구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바탕으로 김정

일 체제 출범 이후 7년 동안 도시와 농촌에 30만 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는 관측이 있을 만큼 주택의 신규공급이 증가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다. 

제6기(2010~현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택시장이 남한처럼 부동산 

시장화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평양에 주택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20만 

달러짜리 아파트의 등장과 평양 아파트의 고급화, 대형화, 고가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의 건

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택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정부가 2013년 ‘주택위탁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주택

위탁사업소는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집을 새로 지어주는 기능을 하는 공조직

이다. 이 기구의 존재는 현재의 북한경제가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부동산시장은 주거 목적과 함께 투자 목적

을 가진 주택 매입 세력이 등장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시장 메커니

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선군경제’라는 유

훈통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 시장을 견제하려고 시행한 2009년 화폐개혁을 맞이하

면서 북한의 경제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북한정부가 시장용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2011~14년 집값이 급등했으며, 북한의 주택시장의 동향은 북



6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한 내 시장경제의 전개 방향,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방향성, 북한 내 자산계급

의 등장과 빈부 격차의 확대 등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가주택 이용 실태

북한은 국가에서 주민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국가소유의 

주택은 단순한 살림을 위한 공간일 뿐, 재산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주택거래가 금지되어있지만 1980년대부터 주

택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면서부터 주택의 음성적인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부분

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교환’의 형식을 빌려 웃돈

을 주는 방식의 거래로, 당시 주택거래의 주목적은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교통 

편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주택거래를 통해 돈을 번다’는 식의 사적인 경제활동과 같은 인식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 돈을 주고 거래한 것은 비법이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서로 주택을 교환하거나, 1세대용 주택에 다른 세대가 동거하는 형태로 한다. 

1세대에 2세대로 동거하려면 ‘동거입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태로 

주택을 배정받으려면 신청하고 기다려서 입사증을 받기까지 1~3년이 걸리기

도 하는데, 그래서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한 주택에서 같이 살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사실상 중앙배급제도가 마비되면서 주택거래가 

공공연히 진행되었다. 1998년 각 지역의 주택매매 사례를 보면, 북한 도시지

역의 경우 10~20% 정도의 주택이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방 한 칸 주택이 

1만~2만 5,000원, 방 두 칸 주택이 2만 5,000~5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평양

의 경우도 10% 정도의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데, 방 두 칸 주택의 가격이 25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시장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주택의 교환과 매매, 증축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지금은 주택거래가 사적 경제활동에서 한 부분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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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당·정·군의 주요 기관이 대외무역거래에 경쟁적

으로 참여하면서 단순히 주민 시장 활동에 기생하는 방식을 넘어 시장 활동과 

거래의 뒤를 조직적으로 봐주거나 주택건설이나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

으로 능동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금이 있는 개인들이 권

력기관의 비호 아래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도 늘어났다.

개인들의 아파트건설 투자, 개인간 매매 및 임대 등과 같은 것은 현상에 대한 

일부 통제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큰 자금이 

투자된 경우에는 권력기관의 확실한 담보가 보장되는 것이기에 일반 사람은 이와 

같은 건설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이는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은 일반 사람이 

아닌 권력기관과의 유착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제도 이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기관의 경우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 누구도 거의 마

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서로 맞바꾸는 것을 중간에서 소

개해주고 중개료를 받는 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중개인들은 

시장에서 자그마한 간판을 통해 거래를 소개를 하는데, 주로 이 일은 40~50대 

기혼여성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주택중개업자의 뒤에는 주택담당실무자와 이

를 담보해주는 행정기관, 당기관, 보안기관 등의 배경이 뒷받침되어있다.

3) 주택거래 경험 및 가격

북한에서 지역별로 주택의 가격이 다르지만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장마당 인근의 집이 고액에 거래가 되고 전기와 상하수도 설치여부가 중

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 아파트 내에서도 층수, 경관 등도 중요한 가격 

결정요인이 된다. 주택 매매에 북한 돈,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등이 사용되며 

주택매매 단속에도 뇌물로 무마되는 등 이미 북한의 주택시장은 시장경제 체제

가 많은 부분 도입되고 있다. 

2014년 6월 초 아시아프레스80)에서 함경북도 회령 지역의 주택매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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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회령의 살림집 대부분

은 매매를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데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회령시

와 가까운 농촌 지역은 독립가옥인 경우 70평 정도가 북한 돈 2,000만 원 즉 

미화로 약 2,500달러 정도에 이르며 아파트 가격도 비슷하다고 한다.

아무리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장마당이 근처에 주택이 있다면, 70평

을 기준으로 북한 돈 1,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살림집이 매매되더라도 

국가 재산인 만큼 국가에서 발급하는 살림집 입사증, 즉 국가에서 살림집 사용

을 허가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평양 중구역 거주자의 경우 180㎡, 방 4~5칸 규모의 주택이 2005년 5만 달

러에서 14년 당시 10만 달러로 거래가 되었고, 15년 현재 20만 달러까지 거래

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구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서성구역 단독주택은 

30만 달러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 은정구역 3만 달러, 2002년 

평천구역 7만 달러, 문수거리 3만 달러 등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선교구역에서 낙랑구역 통일거리로 이주한 사람의 경우 가족이 많아서 집을 바

꾸자는 제안에 맞교환을 한 사례도 있었다.81)

함흥의 경우 2007년 도당아파트가 1,200만 원에 거래되었고, 역전 외화상점 

아파트가 800~1,000만 원(4,000~5,000달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2011

년 탈북한 사람의 경우 무역선을 타는 사람이 2009년 2,500달러에 함흥 시내의 

아파트를 거래한 경험을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 함흥은 샛별거리 아파트가 2~3

만 달러(2010년), 역전 독일아파트 4,000달러,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는 1만 달러

에 분양이 되고 있으며,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3,000~7,000달러로 추정된다.

80) ｢함경북도 회령시 주변의 주택매매 근황｣(2014. 6. 5), 󰡔아시아프레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0).

81) 최상희 외(2015), pp.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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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북한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 가격

구분 입사증 거래비용 동거 소개비 수수료 평균 주택가격

평양

• 중구역(2005년 5만 달

러→2014년 10만 달

러→20만 달러)

• 은정구역 3만 달러

(2014년)

• 평천구역 7만 달러

(2002년)

• 학생, 미분가계층, 철거

세대 이주수요

• 한 달 100~200달러

• 옥수수 등 현물 납부

• 거래가격 1%

• 약 100달러 

내외

3~5만 달러 내외

함흥

• 샛별거리 2~3만 달러

(2010년)

• 도당아파트 5천 달러

(2007년)

• 신규 건설아파트 

1만 달러 분양

• 학생 미분가계층, 어촌 

한시적 동거

• 한 달 100원(인민화)

• 쌀 1㎏

- 3~7천 달러 이내

청진

• 포항구역 2만 달러

(2013년)

• 추목동 장마당 인근 

단칸 400만 원

• 신규 건설아파트 

1만 달러 분양

• 수납장, 상인, 미분가계층

• 한 달 100원(인민화)

• 쌀 1~2㎏

• 150원

• 쌀 1㎏ 40원
1~3천 달러 내외

남포

• 와우도 3~4천 달러

(2008년)

• 남포항 신규주택 

1만 달러(2010년)

• 한 달 2만 원(2014년) - 1~5천 달러 내외

신의주

• 1만 5천~2만 달러

(2013년)

• 남중동 5천 달러

(2011년)

• 창고개조 동거 입사중

• 한 달 100원 내외
- 2~5천 달러 이내

자료: 이인근(2015), p. 36.

청진은 수남장 인근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포항구역 2만 

달러(2013년), 추목동 장마당 인근 단칸방의 경우 400만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 수복동 탑식 아파트는 1,200만 원, 뼈다귀 아파트는 600만 원에 거래가 

되며, 청진에서 아파트 거래 시 150원을 수수료로 거간꾼에게 지급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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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청진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00~3,000달러 내외로 함흥에 비해 

낮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82)

국가에서는 1가구 1주택이 원칙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몰래 집을 여러 채 

구입해두기도 하고 아파트를 개조해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의주의 경

우 신의주 관문동에 건설되는 13층짜리 아파트도 이미 주인들이 다 정해져 있

다면서 일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여러 채 아파트를 사들였고 실례

로 2010년에 1만 5,000달러에 거래되던 신의주 역전동의 두 칸짜리 아파트는 

현재 3만 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5년 사이에 두 배나 뛰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

람들은 몇 채씩 장만해두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강조하였다.83)

라. 최근의 변화상

2000년 이후 북한에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의 매매, 교환, 증축 등 다양

한 형태로 주택에 관한 사적 경제활동이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당·
정·군의 주요 국가기관이 단순히 주민의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시장

활동이나 주택건설, 부동산 투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장 행위자가 되었

다. 또한 자금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국가 권력기관과 야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 시장 중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의 하나가 부동산시장, 신

축아파트 시장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 

수요의 증가, 고층화, 고가화, 부가가치 창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신축아파트와 구식아파트와의 가격 차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입지

여건까지 좋으면 남한처럼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평천, 중구

82) 위의 책, pp.101~104.

83) 「북에도 주택매매 거간꾼 등장」(2016. 11. 22), 『자유아시아 방송󰡕(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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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모란봉 등 평양 중심구역의 신축아파트라면 10만에서 15만 달러는 기본이

며, 20만 달러 아파트도 존재한다. 지방도 예외가 아닌데 2013년 전후에 건설

된 청진시의 포항구역 아파트는 2016년 현재 1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신축아파트는 모두 방이 세 칸 이상에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인 100~150㎡이며, 

현대식 설계를 따르고 있다.  2014년 7, 8월경부터 신의주 채하동에 고층 아파

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신의주역과 북중 세관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북한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의 하나인 ‘채하시장’이 들어서 있던 곳으

로 채하동 일대 아파트는 도내 외화벌이 회사와 돈주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으

로, 국가 기업소가 건설 허가를 받으면 돈주가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84)

최근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켜지던 1가구 1주택 원칙

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진다. 돈 있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여

러 채 보유하고 있으며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200~300달러를 주고 

명의를 빌려 집을 구매하는데,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 중엔 돈벌이와 사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함경북도 회령시 당국이 조사한 결과, 2015

년 2월, 회령시에는 32세대의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

택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56채에 달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85) 

북한에서 주택매매는 불법이지만 주택거래 중개인이 보안서와 도시경영사

업소 간부와 유착하여 입사허가증을 받아내 주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은 

주택 중개인을 ‘데꼬사장’이라고 부르며, 집 판매자와 구매자는 데꼬사장에게 

상담을 받는다.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북한에서 주택가

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주택매매는 돈주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84) 「北 신의주 부동산 시장 활발… “아파트 한채 3만달러”」(2015. 1. 13), 『데일리N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0).

85) 「북, 화교 불법소유 주택 회수」(2015. 2. 5), 『자유아시아방송』(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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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례로 2010년에 1만 5,000달러에 거래되던 신의주 역전동의 두 칸짜

리 아파트는 현재 3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86) 평양에도 20만 달러짜리 아파

트가 등장하면서 평양 아파트의 고급화, 대형화, 고가격화, 고급화의 추세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주택시장은 김정은 정부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거대한 시장경제

의 학습장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주택가격이 이미 교통, 시장, 배후시설, 심

지어는 건물의 층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으며, 북한의 다양한 

요소들이 주택의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87)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88)

가. 개황

1) 북한기업의 사전적 정의 및 분류 

남한의 기업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업소(企業所)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 

경영방법,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즉 북한의 기업소는 생산, 교통, 

운수, 유통, 기타 경제 분야에서 독자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라는 점에

서 남한의 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89) 반면 설립목적 및 생산수단 소유 등에

서는 남한의 기업과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86) 「신의주 최고급 아파트 5만달러…수수료는 5천 달러」(2015. 9. 9), 『데일리N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10).

87) 정은이(2015), p. 323.

88) 이 절은 이 연구에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
성함.

89) 북한경제 및 산업정책, 관련 법률, 학계에서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북한의 공장은 단독기업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소뿐만 아니라 공장을 기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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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기업소 비교

구분 남한의 기업 북한의 기업소

정의 경제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

설립목적 영리추구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 충족

생산수단 소유 자본가 사회적 소유

자료: 박찬홍(2014), p. 68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기업은 분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

와 정도에 따라 국영기업과 협동단체기업이 있으며, 관리소속에 따라서는 중앙

에서 관리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관리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재생산과정

에서 점유하는 위치에 따라 생산기업과 유통기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 수, 고정재산 및 생산능력의 크기 등 규모별로 대형기업과 중소형기업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급수별로는 특급, 1급, 2급, 3급, 4급 등의 기업으로 등

급화되고 있다.90) 특히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활동 방식에 따라 연합기

업91)과 종합기업92)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대형기업은 북한경제 및 산업시

스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  

90) 종업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① 특급기업소 : 종업원 5천 명 이상의 특수물품(군수품 등) 생산기업
② 1급기업소 : 종업원 3천 명 이상의 주요 제품 생산 기업
③ 2급기업소 : 종업원 2천 명 이상의 주요 제품 생산 기업
④ 3급기업소 :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기업
⑤ 4급기업소 : 종업원 501~1,000명 기업
⑥ 5급기업소 : 종업원 101~500명 기업
⑦ 6급기업소 :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
⑧ 7급기업소 : 종업원 50명 이하 기업
이 중 특급·1급·2급·3급기업소는 중앙당의 중공업부 및 경공업부에 의해 통제·관리됨. 
「北 배급소 옥수수 판매 개시-월급제 정착 되나」(2012. 8. 21), 『데일리N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8. 9).

91) 생산기술적 연계가 긴밀하나, 산업 부문별로 종류가 서로 상이한 연관 기업소들을 통합한 조직.

92) 생산공정 단계에 따라 관계되는 동종의 기업소들을 하나의 대규모 생산경영단위로 통합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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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북한기업의 구분 및 형태

구분기준 기업형태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기업소

경영방법 ·독립채산제기업소, 예산제기업소

관리소속 ·중앙기업소, 지방기업소

재생산과정 ·생산기업소, 유통기업소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부문별 표식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기업소, 운수기업소

공업기업소에서 노동대상, 생산물의 

용도, 생산과정의 공통성

·채취기업소, 가공공업기업소, 중공업기업소, 경공업기

업소

공업기업소의 생산형태 ·대량생산기업소, 계열생산기업소, 개별생산기업소

규모 ·대형기업소, 중소형기업소

대형기업소의 활동방식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자료: 김병호(2000), p. 201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북한기업의 기본입지

북한의 기업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입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의 

주요 기업들은 일제식민지하에서 일본의 한반도 병참기지화를 위해 형성된 산업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간 연관효과, 연료의 대량공급 가능성, 국

방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특정지역 내에 상호 관련 기업들을 결합한 이른바 콤비

나트(Kombinat)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

갱생 기반에서 국내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산업입지 선정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방상의 문제를 고려해 경제적 효율성과 무관한 지역에 기업들이 전략

적으로 입지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수산업 및 기계공업 관련 기업들이 

주로 북부 내륙지역에 입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는 현재 다섯 개 대공업지구와 네 개 소공업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기업들은 주로 이러한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입지해 운영되고 있다. 대공업

지구로 평양·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강계 등의 다섯 곳과 소공업지구로 해주, 

안주, 원산, 김책 등 네 곳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지역에 신의

주, 안주, 평양·남포, 해주공업지구가 동해안 지역에 원산, 함흥, 김책, 청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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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북부내륙지역에 강계공업지구가 각각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업지구는 

공장 기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배치된 공업도시로서 공업생산 규모가 크고 공업지

구 내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면적 및 중심도시와 여러 위성도시들이 함

께 발달되어 있는 등 입지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된

다. 특히 평양공업지구로의 기업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며, 산업별로는 기계공업

과 전기·전자 및 금속공업시설이 평영과 남포지역에 밀집되어 있다.93) 

3) 북한기업체 수

현재 운영 중인 북한기업 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94) 

즉 북한에 어떠한 산업에 어느 기업이 몇 개가 존재하며, 해당 기업이 어떠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경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북한경제 전

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석기, 이승엽(2014)은 2000~13년간 노동신문, 민주

조선 등 북한매체 분석을 통하여 북한기업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95) 이석기, 

이승엽(2014)은 언론기사를 통해 존재가 확인된 기업체 수가 총 2,891개이며 

대부분 제조업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제조업 기업 중 중화학공업 관련 기

업은 화학공업 및 기계공업 기업이, 경공업 관련 기업은 식품가공업(음식료품 

및 담배)과 섬유·의류업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이섭(2015)은 북한산업 및 기업 관련 문헌과 2010~12년간 남한 및 북한

언론에 공개된 북한기업들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이며, 세부 정보가 파악되고 있

는 554개 산업별 대표기업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군 

93) 해방 이전부터 자원 접근성, 수송의 편의성,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원료산지 및 임해지역에 집중 분포.

94) 학계에서는 공장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기업 수를 약 2만 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주요 기업은 450여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김석진 외(2008), p. 342.

95) 이석기, 이승엽(2014), pp.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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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관련 기업이 각각 355개, 126개로 전체 86.8%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기계, 건재, 전기전자

화학, 금속공업 관련 기업의 비중이 컸으며, 경공업은 식품가공·담배기업과 같

은 중소형 식료품업 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북한

기업들의 약 3/4이 평양특별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3. 북한기업 산업별 비중 및 지역별 분포도

(단위: %)

자료: 최이섭(2015), p. 10. 

그림 2-4. 북한 산업별 주요 기업 분포도

(단위: %)

자료: 최이섭(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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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산업군에서 평양, 함흥, 남포, 원산, 청진 등이 기

업 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체 기업의 25.5%(141개)가 입지한 

평양특별시는 일부 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소재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표 2-16. 산업별 북한기업 수 상위 도시

대산업군 중산업군 도시(기업 수)

중화학공업

군수공업 평양(4)

금속공업 평양(4), 남포·함흥(3), 김책·송림(2)

기계공업 평양(18), 해주(5), 구성·신의주·함흥·사리원·원산(3)

자동차공업 평양(4)

전기전자공업 평양(28), 남포·함흥·청진·용천(3)

조선업 남포(4), 원산(2)

화학공업 평양(9), 함흥(7), 남포·신의주·순천(4)

건재공업 평양(10), 함흥(5), 원산·청진·순천(3)

소계 평양(77), 함흥(22), 남포(19), 원산(15), 청진(14)

채취공업 광업·석탄업 평양·개천·혜산(2)

경공업

식료품업 평양(19), 원산(5), 신포(4), 함흥·나선(3)

섬유업 평양(3), 함흥·신의주(2)

신발산업 평양(8), 원산·신의주(3)

제지산업 신의주(2)

소계 평양(30), 원산·신의주(8), 함흥(7)

IT

소프트웨어 평양(6)

하드웨어 평양(2)

소계 평양(8)

서비스업

금융업 평양(19)

관광업 평양(5)

소계 평양(2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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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1) 기업 관련 법령 

북한기업 관련 법제로는 국영기업 관리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과 기업소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

자기업 관련 법령들이 있다. 

우선 2010년 11월 11일 제정된 기업소법은 총 5개장 54개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96) 이 법은 기업소의 조직, 관리기구, 경영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규정한다. 기업소법의 목적과 기업소의 정의를 규정한 제1장에서는 기

업소의 조직과 경영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해야 하고(제1조), 기업소는 ‘일정

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또한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제3조).

제2장은 기업소의 조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조직기관은  내각,  중

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및 해당 

기관이 속하며(제11조), 이러한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 기업소 등록 및 해산 권한을 갖는다. 특히 국가의 정책과 현실요구에 불

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3장에서는 기업소의 관리기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장은 지배인, 기

사장, 부지배인 등의 관리일군에 관한 사항과 관리부서를 통한 사업분담, 사업

준칙 작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제4장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기업소는 경영전

략 및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제29~30조)해야 하는 동시

96) 기업소법 전문은 ‘부록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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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산공정 관리, 기술개건97) 및 관리, 기술자 및 전문가 등의 양성, 품질 및 

설비, 동력관리, 전력이용, 자재관리, 재산실사, 계획에 따른 제품판매, 재정관

리 등 기업소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제31조, 제49조).

제5장에서는 기업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 따르

면, 기업소사업은 내각의 지도하에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

원회가 지도통제를 담당하며,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정기적으로 해당 지도기관

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북한당국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또는 형사책

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법이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령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

당하는 내용은 여러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있다.98) 외국인투자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 및 기업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구분된다(제2조).99) 이 외국투자기업은 북한 또는 

외국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등의 설립이 가능하며, 자회사 설치와 타 외국기

업과의 연합도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3조). 합영기업은 최고결의기관인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합영법 제16조), 이사회는 규약의 수정보충, 기업

의 발전 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 및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

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100) 

외자만을 허용하는 합작기업과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외국인기업은 법상 이

사회와 같은 기능의 기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97) 기술개건이란 공장 및 기업소를 새로운 현대적 장비와 기술로 정비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장비들을 보수·교
체하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의미.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http://nkinfo.unikorea. go.kr(검색일: 
2016. 8. 9).

98)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 분석은 박찬홍(2014)이 경제개발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
대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특구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
법 등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99) 이러한 기업분류는 기업의 종류를 인적요소와 자본요소의 결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법제와 확
연히 구별. 박찬홍(2014), p. 72.

100)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와는 다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와 유사한 점이 있음. 
또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정검열원을 두고 있음. 위의 글,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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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이사장, 사장, 회계 책임자, 재정검 열원의 임무와 권

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설립은 외국투자기업등록법에 따라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

등록, 세관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관리기관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을 담당하며,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주소등록을, 해당 재정기

관이 세무등록을, 해당 세관이 세관등록을 각각 담당한다(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3조). 

자본출자와 관련해서는 합영 및 합작기업은 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

며(합영법 시행규정 제29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36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창

설승인문건에 정한 데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8조). 

출자 재산유형은 금전 이외에 현물 및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포함한다(합영

법 시행규정 제30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37조,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2

조). 한편 출자 기일 위반 시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출자를 정한 기

일 내에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영 및 합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1조, 제42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

49조, 제50조).

2) 기업관리체계

북한기업의 경영활동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의 직

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즉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 → 산업 관련 각 부처

(省) → 기업’의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기

업이 제공한 경영 제반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과제를 하달해 수행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국가를 통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노동력, 자금을 수여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이윤은 국가에 귀속되어 

적자 시에는 국가가 보조해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관리 측면에서 북한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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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가 계획한 생산품목, 생산량, 수입, 공급, 설비투자, 고용, 가격 및 임금

목표 등을 달성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다만 연합기업소는 내각부처 및 위원회

의 계획·지도기능 일부를 이양받아 산하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데, 연합기업소체제 도입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운영상 문제와 심각한 원자

재난의 제도적 해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기업 내부시스템을 살펴보면, 공장당위원회101)를 중심으로 지배인이 실무 

및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기업소와 공장 내 생산공정 및 생산

품목별로 조직된 직장과 산하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기업관리를 총괄하는 공장

당위원회와 실무·행정을 전담하는 지배인이 운영하는 이원적 구조로, 2000년

대 이후에는 당의 행정간섭 배제 및 경영전문성 강조로 실무 책임자인 지배인 

그림 2-5.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주: 실선과 점선은 각 행정 및 당의 지도관계를 나타냄.

자료: 전병유 외(2004), p. 31.

101) 공장당위원회는 공장당위원회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작업반장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주당 1회 개최되어 기업경영 전반의 문제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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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운영체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장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역할은 정치적 지도로 제한되고 있는 반면, 지배인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이 

확대되는 추세이다.102)

다. 최근의 변화상

2000년대 이후 북한기업은 7.1 조치(2002)와 6.28 조치(2012)를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됨에 따라 적잖은 변화를 맞이했다. 관련 법제 

정비103)를 통해 기업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독립채산제 강화, 수익 중심의 기업

경영방식 변화 등 생산 정상화가 시도되었으며, 국가계획 대상을 중앙지표104)

로 축소하고 기업 간 원자재 직접거래 허용 등 기업의 자재조달여건 개선 조치

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정운용권 확대와 효율적 자금 사용을 위해 

국가납부를 비율 및 정액납부 방식 병행, 은행대출 허용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

었으며, 임금결정권 및 지급권한 확대, 노동 유연성 및 자율권 증대105) 등 노무

관리제도도 일부 개선되었다.

2012년 ｢6.28 신경제관리체계｣(이하 ‘6.28 조치’)106)를 통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판매수입 분할, 개인투자 일부 합법화 등의 시장경제 요소가 추가적으

로 도입되었다. 이 조치로 기업경영의 자율권 및 시장화가 일부 인정되고 있으

나, 실시지역 제한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 조치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02) 2000년대 이후에는 김책공대, 전문대학 졸업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30~40대들이 기업책임자(지배인)로 대
거 기용되고 있으며 생산계획 수립, 임금결정,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기업경영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통일연구원(2009), p. 202.

103) 「회계법」(200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2010. 11) 제정, 「사회주의헌법」(2010. 4) 개정.

104) 국가 중앙지표: 공업 총생산액, 전력, 철강 생산량, 건설투자 등. 

105) 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휴 노동력에 대한 탄광 및 농장 파견, 사무·관리직 근로자 인력구조조정 추진.

106) 우리 정부는 ｢6.28 조치｣에 대해 북한당국의 공식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본고의 ｢6.28 조치｣ 관련 내용은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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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기업 관련 개혁 조치

분야 주요 내용 세부 조치

경영관리 ·경영 자율권 확대

·기업보조금 축소·폐지

·독립채산제 강화

·수익중심의 기업경영 

생산관리
·국가계획 범위 축소 

·기업의 자재조달여건 개선

·중앙계획 대상을 중요지표로 축소

·세부계획 수립권한을 지방·기업에 위임

·기업간 원자재 직접거래 허용

재무관리
·기업의 재정운용권 확대 

·효율적 자금사용 유도

·국가납부방식을 비율방식과 정액납부방식 병행

·기업의 현금보유한도 확대

·은행대출 허용

노무관리
·임금지급 및 노동력관리 관련 자율권 

확대

·기업의 임금결정권 및 지급권한 대폭 확대

·유휴인력 파견 조치

·사무·관리직 감축

자료: 저자 작성. 

표 2-18. ｢6.28 신경제관리체계｣의 기업관리 부문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국영기업 분야

·기업소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자재 구매·생산·판매

·국가와 기업소는 일정비율로 판매수입 분할

·공장·기업소 근로자의 임금 현실화

서비스 및 상업 분야
·개인투자 부분 합법화

·개인의 운송, 상점, 편의 봉사소, 식당에 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 허용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은 2016년 5월 6일~9일까지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국

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을 제시했다. 중점 전략을 보면, 해당 산

업분야 기업 육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력, 석탄, 석탄공업·금속공업·철도운수, 

기계공업․화학공업․건재공업, 경공업 등의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업의 대외경제 관리를 강화하고, 신

경제관리체계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갈 것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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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기업책임 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을 확산해나갈 것

으로 예상된다.

표 2-19.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기업 부문 내용

중점 전략 주요내용

전력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발전소 생산공정과 설비 정비보강, 기술재건

·전력생산원가 저하

·전력부분에 설비 및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대책 마련

·효과적인 전력 이용,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성

·송배전망 보수, 발전소 조기 완공

·자연에너지 확대: 풍력, 수력, 생물질 및 태양 에너지

석탄공업·금속공업·철도

운수공업 획기적 개선

·석탄공업: 매장량 풍부하고 채굴조건 양호한 탄광 집중 투자, 석탄증

산, 능률적인 채탄방법 수용, 갱내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

·금속공업: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 장비 수준 제고

·원료, 연료, 동력 보장 대책 수립으로 철강재 생산 증대

·철도운수: 유일사령지휘체계 수립, 수송조직의 과학화․합리화, 철도운송의 

신속성·정확성·원활성·안전성, 철도수송수단 개발, 철도망 정비, 철길의 

중량화·고속도로화, 철도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 실현

기계공업·화학공업·건재

공업부분의 전환

·기계공업: 설비 성능 개선, 생산공정 현대화, 측정설비와 공구문제 해결, 

세계적 수준의 설계제작

·화학공업: 생산설비 정비보수, 생산능력 확충, 촉매의 국산화, 주체

비료와 비날론․기초화학 제품 정상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 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건설: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 설계수단과 건설장비 현대화, 건식공법 

장려, 건재공업 공장․기업소 현대화, 건재의 다양화․다종화․국산화

경공업

·모범 공장 조성, 원료․자재의 국산화

·생산증대, 인민들 수요 보장

·지방경제 발전

대외경제관리

·대외무역 신용 준수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 비중 증대

·합영·합작 주체적으로 조직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 결별

·내각의 역량 집중: 경제사업 작전 및 지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의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의 요구 준수: 경영

전략, 창발적 생산, 경영권 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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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107)

가. 통일 전후 환경 

국유자산 사유화 등 동독지역 국가자산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통일 

이전부터 있었다. 첫 논의는 통일 직전 동독지역에서 결성된 초당파적 의회기

구인 ‘원탁회의’108)에서 Wolfgang Ullmann109)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있

다(1990. 2). 그는 동독 국유자산 배분 방식에 대해 전체 자산의 25%는 동독주

민에게 바우처(voucher) 형태로 사유화하고, 10%는 비영리적인 산업부문에 

배분하며, 나머지 65%는 국유화 조치하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유화된 자산

에 대해서는 동독주민의 의식주나 생존에 필요한 농업 및 경제 하부구조에 양

도하거나, 기타 국가 채무 및 보상요구 등의 경제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110) Demokratie Jetz라는 단체는 국유자산의 약 1/4을 동독주민에

게 무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민당은 3/4을 무상분배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사민당은 동독 국유자산 가치를 총 1.4조 동독DM이고, 약 

30%의 파산손실비용을 제할 경우 동독주민 1인당 약 4만 동독DM이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독에서도 1990년 상반기부터 동독지역 경제개혁

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 사유화 및 처리 방법이 다

양하게 제시되었다. 연방재무부(BMF)의 경제자문위원회는 특별평가보고서111)

107) 본 장은 독일통일 당시 한시적 동독 국유자산관리 전담기구였던 신탁관리공사(THA: Treuhandanstalt)의 백서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94) 14권 「Treuhandanstalt: Das Unmögliche wagen｣를 편역
한 한국자산관리공사(2012)의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국유기업 관리 연구」와 내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함. 

108) 1990년 2월 12일 첫 번째 자유선거 이전에 시민운동과 동독의 기성 대중조직에 의해 구성되어 의회를 대
체하는 기능을 했으며, 동독개혁의 민주화를 주도.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 6.  

109) Wolfgang Ullmann은 Demokratie Jetz(Democracy Now)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이미 동독의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논의하는 소그룹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음. Demokratie Jetz는 Matthias Artzt(엔지니
어), Gebhardt(물리학자), Uhlmann(신학자) 등의 3인으로 시작되어 1989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
회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함.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 6.

110)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 7.

111) 이 보고서에는 동독주민이 종업원 지분을 인수하거나 보통주를 우선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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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동독의 콤비나트(Kombinat)를 소규모로 분할한 후 사유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으며(1990. 1), 지방중앙은행의 경제분과위원인 Peter Bofinger

는 지주회사를 통해 동독기업의 생산자본 일체를 양도받아 5년 내 분할한 후 

지분을 주식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M&A 전문 경영자문회사 

대표인 Graf Matuschka는 동독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를 위해 국민주를 전체 

지분의 49%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 개별회사별로 지급하고, 51%는 서방의 투

자자에게 매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동서독별로 차별화된 공통

점이 나타나는데, 즉 동독에서는 국유자산을 주민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가 논의된 반면, 서독의 전문가들은 동독의 국유자

산이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나. 신탁법 제정 및 신탁관리공사 설립

동독정권은 동독경제의 점진적 개혁을 위해 「국유자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한 동독각의」 의결(1990. 3. 1), 「국유자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신탁관리공사112) 정관」 제정(1990. 3. 12) 등 법제화를 통하여 국유자산관리 

전담기구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다.113) 이러한 법령에서 신탁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는 국유자산의 보호 및 관리, 국가소유의 경제단위를 자본회사로 전환, 사

유화 등으로 명시되어있었다. 그러나 동독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신탁관리공

사의 미흡한 성과 등114)이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유자산 사유화가 

112) Treuhandanstalt (THA)는 국내에서 신탁청, 신탁관리청, 신탁관리공사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공법기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신탁관리공사’로 번역함. 실제로 Treuhandanstalt는 독립법인으로서 재산소
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타 행정기관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임. 

113) 동독정권은 신탁관리공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서독의 연방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114) 총선에서 기민당(CDU)의 승리로 끝난 후 총리로 선출된 de Maizière 내각은 신탁관리공사의 업무보고체
계 혼선, 기술적·인적 한계, 부진한 사유화 실적 등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법령제정 작업에 착수함. 한국자
산관리공사(2012),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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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 「국유자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률」(이하 ‘신탁법’)이 제정되

었다(1990. 6. 17). 

신탁법에는 기업활동 복원, 고용창출, 토지의 적정분배, 국유자산의 적극적 

활용 등 네 가지 국유자산 사유화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신탁법에는 국유

자산의 사유화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신탁관리공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신탁법 제2조), 이에 따르면, 신탁관리공사는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

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의 구

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유자산 사유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신탁법 이후 추가된 주요 업무로는 신속한 국유자산 사유화, 기업 구조조정 

및 청산, 일자리 보장 및 창출, 재사유화, 지방화,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다. 이외에도 토지거래의 승인, 특별재산 관리, 채무청산기금 및 동독국가 보험 

청산 관련 재정지원, 예금자 지분권증서 배분 등의 업무도 포함되었다.115) 

표 3-1. 통일독일의 신탁관리공사 성격 변화

구분 신탁결정에 의한 신탁관리공사(1990. 3)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리공사(1990. 7)

목적 인민소유재산 관리 및 보존 인민소유재산 사유화

수단 구조조정 사유화 및 자본회사화

소속 구동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구조 지역에 따른 분권조직 산업에 따른 분권조직

자료: 김명준(1999), p. 68. 

115)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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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독 국유자산의 신탁관리공사 귀속

몰수재산116) 처리를 위한 법제화는 199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미해결재

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과 

「통일조약」(1990. 8. 31)에서 출발하여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이하 ‘재산법’)에서 구체화되었다(1990. 9. 23).117) 이 재산법의 제3조 제1항

에 따르면, 반환원칙에 따라 분단 이전의  소유자에게 동독 내 토지의 반환을 

인정하고, 보상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특별투

자에 관한 법률」(이하 ‘투자법’)을 제정하여 원소유자의 반환이익 및 동독경제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투자이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였다(1990. 9. 23).

표 3-2. 통일 이전 동독지역 시기별 재산몰수 방식

시기 주요 내용

소련 점령기

·무보상 몰수를 원칙으로 하되 100ha 이상 토지 소유 동독 지주 부동산 몰수 

집중

·1948년까지 농업용 토지 약 230만 ha, 임업용 토지 약 100ha가 몰수(농지의 약 

36%)

·당시 산업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던 7천여 개의 대규모 기업몰수

동독정권 

시기

·법적조치 및 보상을 통해 기업재산 몰수

·토지는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농장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여 

몰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통일 당시 농지의 약 70% 개인소유)

·주택은 통일 당시 국유주택과 조합주택이 60% 정도를 차지

자료: 저자 정리. 

116) 1945년 이후 동독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모든 기업 또는 부동산.

117) 미해결재산처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기업을 제외하고 234만 7,035건의 재산반환
청구가 접수되어 그중 229만 3,640건이 해결됨으로써 97.73%의 처리율을 나타냄. 미해결된 반환 청구의 
대부분은 나치시대에 몰수된 재산들로 재산과 소유권 파악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임. 반환청구된 재
산권 중 부동산은 221만 252건에 달했으며 이 중 98.38%가 처리완료됨. 한정희(2006), pp. 18~19.



88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그러나 반환원칙하에서 진행된 몰수재산의 처리문제는 법률관계의 복잡성 

및 비현실성, 이해관계인들의 과도한 요구, 처리절차 지연 등의 한계에 직면하

였다. 이에 동독정권은 통일조약, 신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독의 국유자

산을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일반주민, 그리고 신탁관리공사에 귀속시

켰다. 

그림 3-1. 동독 국유자산 재사유화 및 사유화 개념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2014), p. 4.

이에 따라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기업이 소유한 기금 및 토지

도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1990. 7. 1). 또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지분 

등 일부재산118)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자산을 신탁관리공사가 소유하게 되

었다. 

118) 소유권이 확인된 몰수재산, 연방 및 지방정부 재산, 국영철도, 체신 등 국가기간산업 재산은 귀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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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통일독일의 신탁관리공사 관리 자산 규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2014), p. 9.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가. 토지 사유화119)  

동독의 토지는 집단농장 형성 시 개인 소유권이 완전하게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당시 약 70%가 법적으로 개인 소유에 속한 상황이었다.120) 따라

서 토지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개인들이 토지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통일 이후 연

방정부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소유자 미확인 토지

와 기업용 토지는 신탁관리공사에 귀속하였다.

119) 본 장에서는 토지를 농경지로 한정.

120)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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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사유화 대상 토지는 주로 임대 및 매각방식으로 사유화되었다. 국영

농장 및 집단농장 소속의 농가에 농림지를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94

년까지 사유화 대상 토지의 약 96%가 장기 임대되었다. 이후 「보상 및 조정급

부법」의 발효로 사유화 대상 농경지를 임차하고 있는 농민과 현 점유자 및 농경 

관련 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1994. 12. 1).

그 결과 사유화를 주도한 신탁관리공사 활동기간 중 토지의 90%가 사유화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본격적인 시장경제 토대가 구축되고 민간자본 투자 유

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

면 행정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한 반환소송 급증은 원활한 토지 활용과 개발이 

위축되는 주요인이 되었으며,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액 결정 시 객관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장기간 타 지역에 거주한 

원소유자와 기존 거주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기간에 많은 부동

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는 현상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주택 사유화

통일 당시 동독의 주택은 약 700만 동이었으며, 그중 약 60%는 국영 또는 

주택조합 소유, 41%는 개인 및 기타 소유였다. 통일 직전 동독은 「지방자치단

체재산법」을 제정하여 국영주택과 조합주택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였으며, 기업 관련 주택은 신탁관리공사에 귀속하

였다.121) 이에 동독의 지자체는 약 240만 동의 국영주택과 약 110만 동의 조

합주택을 인수하였고, 신탁관리공사(신탁부동산회사)는 기업 소속 15만 동, 협

동농장 소속 4만 5,000동, 기타 공공주택 1만 5,000동 등 21만 동의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121) 주택 사유화 등 관리 제반업무는 자회사인 신탁부동산회사(TLG)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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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주택 사유화를 통해서 동독주민의 자가주

택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공공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을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나, 세입자의 자본력 부족 등으로 통일 초기 사유

화 성과가 미흡하자 제3자 매각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우선 원칙

과 개·보수 의무화 원칙을 적용하고, 동독주민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주택 

구입자금을 한시적(1991~94년)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자 위주로 임대되었다.  

그림 3-3. 동독의 주택에 대한 사유화 기본 절차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66.

그 결과 1995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추진한 33만 3,000동의 주

택 중에서 약 35.2%인 약 11만 7,000동이 세입자 및 제3자에 매각되었고, 신

탁부동산회사는 14만 2,000동 주택 중 7만 1,000동을 매각하였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주

택 매각은 전체 실적의 30%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세입자의 낮은 경제력과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원칙 적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고층

아파트 경우, 건물의 일괄 매각을 위해 세입자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영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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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유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우선, 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세입자는 낙후된 주택을 보수하는 

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경제적 수준과 능력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둘째 문

제점으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세입자 등 현 점유자에게 우선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유화 정책은 주거의 이

동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로는 주택의 소유권 회복 원칙에 따른 

반환소송과 보상처리가 지연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반환소송 등으로 사유화가 

지체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며, 신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갈등

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퇴거사례 및 무주택자의 수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

었다.

다. 기업 사유화

신탁관리공사는 신속한 기업 사유화를 위해 자유매각(free sale), 경매

(bidding), 제한입찰(limited tender), 공개입찰(public tender)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자유매각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초

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경매는 기존의 동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투자자

에게 제안서를 요청한 후 직접 협의하는 방법으로, 화학, 석유, 제지, 철강 등과 

같이 매수자가 적은 대규모 복합기업의 사유화에 주로 활용되었다. 제한입찰은 

특정한 잠재 투자자에게 협의 가능한 일련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섬유, 

의류, 목재, 가구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나 구조가 간단한 기업매각에 사용되었

다. 마지막으로 공개입찰은 일정한 요구 조건은 있으나 입찰제한을 두지 않는 

사유화 방식으로, 매수자 선택기준은 개별능력, 사업계획, 이해관계자의 특성, 

입찰자 출신성분 등이 고려된 특성을 보였다.122)

122) 이외에도 공매(public auction)와 주식발행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1994년까지 사용되지
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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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통일시기 동독기업 사유화 방식

구분 주요 내용

자유매각

(free sale)

·당사자간 비공개 협의로 매각하는 방식

·신탁관리공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과정상 불투명성으로 제한적 활용

경매

(bidding)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의 제안서를 검토해 매각하는 방식

·대형 복합기업 사유화에 활용

제한입찰

(limited tender)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형화된 조건에 맞는 제안서를 제시하도록 한 후 매각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

공개입찰

(public tender)

·누구나 입찰가능하며, 일정기준에 의해 매입자를 결정하는 방식

·소매상점 매각 시 활용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68.

매입자 관점에서 기업 사유화 방식을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 매각 방식123)과 

해당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다.124) 특히 신탁관

리공사는 기업 이해관계자 매각 방식인 내부경영자인수(MBO: Management 

Buy-Out)와 외부 경영자인수(MBI: Management Buy-In)를 장려하여 기업

과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경영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기업창업을 적극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 중산층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MBO 및 MBI 방식이 적용된 기업은 상품 경쟁력 및 현금창출 능력

을 보유한 기업, 지역 및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이익증감 상황이 

양호한 기업, 적정 책임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 밖에도 단기적으로는 사유화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회생지원을 통해 사

유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경영관리합자회사(Management-KG’s)’로 편입

하였다. 이 회사는 소속 기업이 사유화될 때까지 경영상의 공백을 메우면서 신속

한 사유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4년 신탁관리공사가 해체된 이후

에는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베를린경영합자회사(BMGB)’가 인수하였다. 

123) 일반 투자자 매각 방식은 상기 4가지 방식 사용.

124) 신탁관리공사는 동구권 체제전환국가가 주로 활용한 전 국민에게 기업 소유권을 분배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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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독기업 사유화는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기

업 분할이나 합병을 통한 매각가능 단위의 창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조조

정 능력의 평가, 시장조사, 잠재적 투자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사유

화 대상 기업이 정해지면 우선 기업의 분할·합병·매각을 위한 일부 자산의 분

리를 추진하였다. 이후 독립적 자문그룹인 운영위원회125)에 위탁하여 기업을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신탁관리공사 운영 초기, 전체 기업의 약 2/3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③, ④)으로 분류하였으며, 1/3은 청산 및 폐업기업(⑤, ⑥)

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사유화 가능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부채청산, 신규

자본 유입 등 초기 구조조정(initial restructuring)을 추진하였다. 

표 3-4. 신탁관리공사 운영위원회 동독기업 사유화 분류표(1992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기업체수(개) 비율(%)

① 흑자운영기업 25 1.7

②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 102 7.1

③ 기업전략이 성공적인 기업 593 41.2

④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략적 대안이 필요한 기업 347 24.1

⑤ 구조조정 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 70 4.9

⑥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기업 301 20.9

합계 1,438 100.0

자료: 김명준(1999), p. 108.

준비단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매각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구매 희망자의 신용도 및 기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개별구매 희

망자에 관한 세부사항 가령, 투자계획·일자리·환경문제·매입가격 등을 협의하

였다. 이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주정부, 

노동조합, 정당 등 제3자와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25) 운영위원회는 연방재무부의 위임을 받아 신탁관리공사 이사회와 집행부에 자문하는 독립기구로 4개팀, 80
여 명의 전문가(회계사, 경영자문역, 컨설턴트 등)가 활동함.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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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가 막바지에서는 계약관리, 사후 협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각

계약에 포함된 투자 및 일자리 보장에 대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투자자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의 처

리 방안 강구, 필요에 따라서는 재협상 등 사후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독기업 사유화 실적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

는다. 통일 이전 노동자의 95% 이상이 소속된 콤비나트 220여 개를  약 8,000

개 기업으로 분할하였다. 또한 매각 시 동독시절의 채무를 전액 또는 부분 탕감

하는 조치와 함께 과거 경영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원상복구 비용도 신탁관리공

사가 부담하였다. 그 결과 관리기업 대부분을 사유화, 재사유화, 청산 등으로 

정리하는 등 단기간 내 사유화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표 3-5. 신탁관리공사 사유화 실적 및 소유구조(1994년 기준)

(단위: 개, %)

처분형식 기업수(개) 비중(%) 소유자 기업수(개)

사유화 6,546 47.4

MBO/MBI 2,983

서독투자자 2,703

외국투자자 860

사유화 합계 6,546

재사유화 1,588 11.5 구소유자 1,588

지자체소유 265 1.9 지자체소유 265

기타 1,506 10.9 - -

청산 157 1.1 - -

청산중 3,562 25.8 - -

잔여관리 192 1.4 신탁공사소유 192

합계 13,815 100.0 합계 8,591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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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사유화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유화 성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정

적 평가도 존재한다. 우선 사유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에 따라 신탁관리

공사는 2,054억 DM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매각 수익이 666억 DM으로 초

기에 추산되었던 기업가치(약 6,000억 DM)의 1/10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구조조

정·청산·환경보존비용 등의 지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다. 

표 3-6. 신탁관리공사 재정 분석결과(1990~94년)

(단위: 십억 DM)

지출 수입 적자

주요
활동지출

법적의무
이행지출

총지출
(①)

사유화
수입

기타
수입

총수입
(②)

신탁공사
활동적자
(①-②)

기타
적자

총적자

125.8 45.3 171.1 28.3 13.4 41.7 129.4 145.6 275.0

자료: 김명준(1999), p. 91.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된 기업도 860개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외자유입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운영 초기의 인프라 및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했다. 즉 동독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 부족, 업무추진체계 및 조직체계의 미흡, 전문인력 부족, 잦은 정책기조 변

경,126) 사유화 방식과 목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이 사유화 과정에 주요 장

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자본력의 한계로 전기·가스·항공 등과 같은 

대규모 기업은 주로 서독자본에 매각됨으로써 동서독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동독기업 사유화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6) 신탁관리공사는 설립 초기에는 구조조정 우선정책을 실시했으나, 통일 후 사유화 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함. 이후 급속한 사유화 정책으로 동독지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자 사유화 정책기조를 다시 구조조
정 우선정책으로 변경하는 등 정책적 혼란이 심화됨. 한국자산관리공사(2012), p.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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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가. 통일독일의 국유자산 사유화 평가  

동독 국유자산 사유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사유화 정책에 힘입어 체제전환국 

중 가장 단기간 내 국유자산 사유화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1) 사유화 추진체계 미흡

신탁관리공사는 1990년 설립 이후 4년의 활동기간에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

편과 기능 조정을 겪었으나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과 관료적 경직성, 주정

부·정치권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간섭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또한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의 퇴출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동독지역 

경제가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기반 강화 기회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

울러 지역 상황에 따라 특화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분야별 맞춤형 사유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시간과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유화 이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전문성

과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유화가 추진되었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사유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목

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요

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노사정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유화 속도에 집착한 정책 부작용

200여 개에 달한 콤비나트의 신속한 해체는 결과적으로 동독경제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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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릴 기회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가 신속한 사유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바로 바로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던 콤비나트를 매각이 용이하도록 세분화하는 작업이었다. 이 업무를 

담당한 신탁관리공사는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유화 속도

와 실적에 집중하여 당시 콤비나트의 기능 및 내부상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해체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

라 기술, 연구 부문의 전문인력이 동독경제 재건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중요한 

산업역량이 사장된 결과를 낳았다. 

신속한 사유화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경영정상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빠른 사유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보니 당시 동독

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이 기업회생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기업회생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MBO 및 MBI 사유화 

방식이 동독지역의 중산층 형성 및 자본가 양성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냈다

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유화 대상 기업에서 필요했던 경영 컨설팅 

시스템이나 신용 및 재정적 측면에서 취약했던 동독 종업원을 위한 실질적 지

원 방안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동독경제를 주도하던 핵심기업이 주로 서독자본에 매각됨에 따라 

동서독 경제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였다. 조속한 사유화 시행은 사유화된 기

업자산의 약 85%가 서독자본에 인수될 만큼 결과적으로 서독자본에게 우선적

으로 매입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의 경쟁력 있는 주요 기업단

위나 핵심시설 부문만이 선택적으로 매입되거나, 과거 동독지역 및 동구권 시

장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문만이 인수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독기업과 경쟁

할 수 있는 동독기업이 대부분 사라지고 서독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공장의 확

장된 생산라인이나 부품 제조업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동서독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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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극적 경영정상화로 인한 문제점

신탁관리공사는 운영기간 동안 신속한 사유화가 가장 효과적인 경영정상화

라는 기조아래 기본적으로 ‘先매각 後경영정상화’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

에 따라 경쟁력 제고 노력은 외면되고 인원 감소, 생산라인 축소 및 연구개발비 

감축, 후생복지비 감소 등의 이른바 ‘소극적 경영정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신탁관리공사는 ‘적극적인 경영정상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체되고 기

업의 매각가격을 불필요하게 높여 사유화 속도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러한 기본입장으로 인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도 강제 퇴출시키

게 되고 나아가 동독경제의 회생 기반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 경영정상화 정책을 통한 기업 사유화는 결국 기업의 경영

위축 및 폐업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동독지역의 실업률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신속한 사유화 원칙을 견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경영

정상화 문제를 동독지역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회생 가능한 

기업을 지역 및 업종별로 지주회사 형태로 재조직하여 경영정상화 정책을 추진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4) 현금매각원칙의 문제점

신탁관리공사가 기업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적용했던 현금매각원칙은 결과

적으로 사유화 방침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 당시 동독 내 자본의 부

족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동독 내 경제주체들이 현금으로 자산을 매입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금매각원칙은 헐값 매각과 동독주민의 

기업인수 실적 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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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화폐통합 및 사회적·정치적 압력

통일 이후 사유화 과정을 어렵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바로 동독마르

크(DM)와 서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로 결정한 점이었다. 이로 인해 동독기

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유화 대상이 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가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주민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적

절한 구매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조속한 사유화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

자,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 이는 결국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의 수립이라는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일

자리 창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 정책간의 갈등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탁관리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

부,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유권자

를 의식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사유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종종 

행사하였다. 이는 사유화의 기본체계와 목표가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정책 일

관성이 훼손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나.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통일 이전 상황별 북한 국유자산관리 방안 마련

통일 과정에서 북한 국유자산 관리 방안 마련에 있어 먼저 사유화 목표와 방

향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남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이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

치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관리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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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포함한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식 등과 같이 통일 상황에서 시급히 결정되

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에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통일 사례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부

터 사유화 추진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앞서 상술한 것처럼 독일은 통일 초기 동

독자산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 등 동독 국유자산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과 담

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우리도 북한의 부동

산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축적을 위한 사전조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북한자산 사유화에 심사평가 

방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유권 반환 관련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

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위 여

부를 확인하되, 반환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맞춤형 사유화 정책 방향 설정

통일 과정에서 북한자산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산별 ·지역별 특성에 적

합한 입체적인 사유화 정책이 마련·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당시 신속한 사유화

의 원칙을 고집한 독일사례에서 시사하듯이 기본방향은 설정하되 상황과 여건

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즉 신속한 사유화 대상과 점진적 사유화 

대상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리하여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

다. 특히 북한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체계적인 지

원으로 경영정상화 후 본격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 사례뿐만 아니라 대다수 체제이행국가의 사례와 같이 빠른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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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안

전망 제공의 차원에서 일정 기간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조기 정착과 적절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산업기반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3) 북한지역 중산층 형성 및 자본가 육성

북한자산 사유화 과정에서는 북한주민 우대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사유화와 관련해 북한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

와 자문을 제공하고, 현금 대신에 기업과 관련한 기술력 및 경영능력의 이전을 

자본참여로 인정하거나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자금

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에

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에서는 독일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북한주민의 이해관

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독에 비해 시민사회가 

거의 형성되지 못한 북한의 현재 상황이 통일시기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마련되

어야 한다. 가령 북한판 ‘노사정’ 협의체를 운용하여, 실직 문제를 포함한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 및 경제적 소외 가능성에 따른 불만과 두려움이 큰 북한주민

의 고민을 경청한다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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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족과 왜곡된 

정보의 유포 등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

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실효성 있는 북한자산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유자산에 대한 사유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담기구, 즉 신탁관리공사를 연방 

재무부 산하에 설치·운영하였다. 이러한 조직체계 구성은 독일뿐만 아니라 체

제전환시기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이 국가들은 광

범위한 재량권을 지닌 정부 주도의 추진조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

는 국유자산 관리 정책을 집행하였다.127) 따라서 통일 이전에 총괄지휘기관 및 

중앙부처, 정책 집행기구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칙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3-7. 주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시기 국유자산 관리 조직

구분 러시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독일

토지
토지개혁

위원회, 

지방위원회
사유화부, 

국가자산기금

농업재산

관리청, 

국고농업

재산보관회사

국가재산청, 

국영지주회사 

→ 

국영사유화지주

회사

신탁관리

공사

주택

기업

국가자산

위원회, 

국가연방

자산기금

소유권이전부, 

국가투자기금

소속 중앙정부 산하 및 정부지분 소유(기금)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75.

127) 일부 국가들은 국영기금 조성으로 토지·주택 사유화 및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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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128)

가. 기본방향 및 원칙

1)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자산관리 패러다임

현재 북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부

동산과 기업에 대한 한시적 관리는 효율성과 사유화 수준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분권화 및 자율권이 강화

되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은 2002년 7.1 조치 이후 특히 북한기업 운영에서 두

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자본·에너지·기술력 부족 등으로 관리 효율성

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129)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북한 내 주요 자산에 대한 사유화 등 심도 있는 자산관리를 통해 

생산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128) 이 절은 이 연구에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
성함.

129) 대부분의 북한기업은 정부의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한 후 적자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
로써 경영 비효율성의 주요인으로 지적됨. 양운철(2007), pp.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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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자산관리의 정책 방향

북한지역 주요 자산 사유화 등 국가자산관리 분야는 체제이행의 핵심이자 

최종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자산에 대한 한시적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에 앞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등 체제이행국의 사례

와 북한경제 및 자산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자산의 한시적 

관리는 ① 북한경제 재건 활성화 ②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③ 남북공동 번영 기반 구축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자산관리는 북한경제 재건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북한자산관리는 체제전환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내 

시장경제체제 도입, 나아가 북한경제의 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자산관리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 해소, 지역 균

형발전, 남한경제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업체제 구축 등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후된 북한경제를 회생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자산관리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을 균형있게 제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낙후된 산업구조 개편과 자산의 효율성 극대

화를 위해 사유화가 이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화 조치는 북한주민의 생활

권 보장 및 국토의 균형개발 원칙에 입각해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 원칙에 입

각하여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 국가자산관리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도

록 해야 한다. 즉 북한 현지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한주민

에게도 조세와 같은 경제통합에 따른 각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통일비용을 절

감하고 통일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시대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남북한 특수성

에 대한 인정 등)함으로써 남북한 지역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균형발전이 동

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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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자산관리의 기본원칙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에 성공적인 북한자산관리를 위해서는 ① 공정한 자산

가치 평가 ② 북한주민 우대 ③ 통일재원 조달 기여 ④ 투자지원 및 해외투자 유

치 ⑤ 전담기구 중심의 통합관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요구된다. 현재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부동산 및 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로 재산가치

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채 매각됨으로써 국가재정의 수익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자산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현재의 남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단일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기업의 경우 현재 기업회계시스템으로는 

유·무형자산 미책정, 위조 결산보고서 발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회계시스템을 자본주의 회계 방식인 

국제회계기준(IFRS)으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30) 

둘째, 북한자산관리는 북한 현지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들이 추진

되어야 한다.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북한주민이 기초생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산소유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공동화(空洞化) 및 사회

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

민의 현재 복지 및 장래 투자의 기초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산관리를 추진해

야 한다. 자생적으로 사유화(시장화)가 진전된 소규모 사유화 부문에서 북한주

민에 대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고, 대규모 사유화의 경우에서도 유상분배 일변

도의 사유화보다는 일정수준의 무상분배 방식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130)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재무정보 및 회계 관련 기준을 말함.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도입 중이나
(한국은 2011년 도입), 북한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북한의 회계시스템은 기업소, 공장, 단체 등에 적
용되는 회계관련 일반법제,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로 이원화되어있음. 지도통제 및 연성예산제약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일반법제에 비해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는 법제상으로는 비교적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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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필요한 이행 조치들이다.

셋째, 북한자산은 통일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경제

수준 및 인구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 후 20년간 약 20조 유로의 통일비용이 소

요되었던 독일에 비해 경제통합에 따른 북한경제 재건, 제도 통합, 과도기적 위

기관리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통일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자산

에 대한 세밀한 자산가치 평가를 통해 자유 시장경제 기본원리에 따라 매각수

입 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자산관리는 해외 등 외부자본 유치를 중요 원칙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매각수입 확보와는 별개로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북한산업 재건을 위한 신규기업 창설과 생산설

비의 교체·보수를 위해 북한자산에 대한 대내외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본유치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라는 원칙은 자산관리를 통한 북한

주민의 재산형성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고

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자산은 가치 평가, 사유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북한자산관

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전담기구는 광범

위한 재량권을 지니는 한편,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정부 주도의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담기구 중심의 관리 일원화는 체계적인 자산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 관리역량 집중, 집중관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단계별 관리 로드맵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분리운영 기간인 약 20년 내 주요 북한자산에 대한 사

유화를 완료하는 한편, 남북의 국가자산관리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크게 3단계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기에 북한 국유자산의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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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남북한 분리운영 시기 북한자산 단계별 관리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관리 로드맵을 정리하면 [그림 4-2]와 같다. 

먼저 통합 결정 후, 5년의 기간인 ‘분리준비기(期)’에는 국가자산의 한시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조직체계 구축, 재국유화 및 기업실사·평가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분리실행기’에는 약 10년 동안 자산 사유화 및 국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한 인적교류 및 활용, 국내외 투자 유치, 관리기금 운영 등을 통해 국가자

산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예비통합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유화를 모두 완료하고 모

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기금 청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가자산관

리시스템 통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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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가. 토지

1) 주요 이슈 및 쟁점

앞서 동서독의 사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를 관

리, 처분, 그리고 개발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과 북이 정치적 통일에 합의한 이후에 일

정 기간(약 20년)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

일된 한반도에서 남북을 한시적으로 분리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토지분야에

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들은 1) 북한지역에서 토지와 관련한 정책집행기구

의 구성 2) 북한지역에서 시행될 토지정책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북한지역의 

토지에 관한 조사 4) 토지제도의 개편 5) 토지소유권 문제의 청산 그리고 6) 북

한지역에서 국토개발정책의 수립 등이 있다. 

첫째로, 북한지역에서 토지와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기구의 구성

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가장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북한지

역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로 규정된 토지를 처분하는 문제는 정치사회적 갈등으

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합리적인 분쟁의 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토지를 포

함하여 부동산과 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청산하는 총괄기구(가칭 자산관리

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북한지역에서 시행될 토지정책에 관한 교육과 홍보는 분리운영 초

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정책은 남

과 북 모두에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지역 주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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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남한의 주민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장기간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문

화가 지속되어온 만큼 새로운 토지정책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

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토지관념에 관한 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131) 

셋째로, 북한지역의 토지조사와 토지가치의 평가는 분리운영 초기에 우선 

이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지역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 

과학적 설계가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토지조사와 가치의 평가는 한시적 분리·

운영기에 진행될 핵심적 정책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조사와 토지가치의 평가는 남한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넷째로,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 유지되어온 토지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분리운영 기간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 이후 한반도의 토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제

라 할 수 있다. 토지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재정립을 넘어 

토지의 관리와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전까지 이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할 특별법의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

하다. 또한 분리 기간의 종결 시점에서 남북의 토지제도를 실효적으로 통합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토지소유권의 처리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와 관련한 

이슈 중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현재 북한에서 국가와 

협동조합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1) 재국유화 2) 현 점유자에 대한 공공임

대 3)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청산하는 방안을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통일의 국면에서 토

131) 이와 관련하여 조영진은 신자유주의 토지공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조영진(1999), pp. 85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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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유권의 처리가 북한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토지에 대한 투자가 부의 축적 방식으로 인식되

거나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 북한주

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대량 남하 등 국가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

큼 북한주민의 토지소유 혹은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 처리방안을 구소유자 반환, 보상, 그리고 재국유

화로 나누어 비교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북한지역에서 자산소유권의 처리방안 비교

구분 원소유자 반환 보상 재국유화

근거
- 헌법적 가치

- 법치국가 원칙 부합

-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권 

제한

- 기존제도 인정

- 정치·경제적 해결

장점

- 사유재산권 보장에 가장 부합

- 보상원칙 대비 재정적 부담

감소

- 소유관계의 불확실성 극복

- 현 점유자의 생활 보장 

- 국내외 신규투자 유치 보장

- 통일비용의 확충 및 지출 

절감

- 정부의 계획적 국토개발 

가능

- 소유권 분쟁비용 최소화

단점

- 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인

한 혼란과 부작용

- 현 점유자 권리 침해

- 증빙자료 부재

- 소유권 규명에 따른 투자위

축 및 고용감소

- 사유재산권 보장 소홀

-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

- 통일비용의 가중

- 구소유자 반발

- 사적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치주의 위배

- 소유권 반환청구 등 소송

으로 인한 혼란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81; 이해정(2015), pp. 28~30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의 처리는 각각의 방식이 장, 단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토지소유권의 처리는 특정한 방식에 과도하게 편승하기

보다는 재국유화조치(공공임대제)와 함께 구소유자 보상과 반환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132)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서 토지의 조사와 관리, 운영은 국토개발의 초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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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부터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주체의 사회주의적 도

시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이 또한 평양과 지방의 개발이 비대칭적으로 진행되었

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항만 등 건설인프라가 낙후되어 초기에 토지의 수용 등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 분리·운영기에 국토개발은 북한지역뿐

만 아니라 한반도의 국토개발이란 측면에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개발함에 있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또한 

병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토지자산의 처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지역의 국토개

발계획과 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들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시적 분리운영 원칙

남북의 정치적 통일의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토지자산을 한시적으로 분리·운

영함에 있어 그 운영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133) 

첫째로,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이후 토지소유권

의 처리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북한자료와 함께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선진화된 

조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토지자산의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조사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132) 이와 관련하여 백민석 등은 원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 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보상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백민석, 
권기욱, 금상수(2015), p. 42. 이외에도 북한주민의 이용권과 원소유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최상철, 이영성(1998), pp. 52~84.

133) 이와 관련하여 박승일은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를 재편함에 있어 1) 통일한국의 경제안정화 2) 국토의 균형
발전 3) 사회적·정치적 안정화 및 토지투기의 방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승일(2015b),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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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사와 가치 평가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 그리고 북한의 인력을 교육하

고 활용하는 문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분리운영 기간 중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북

한주민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동서

독의 사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동독주민의 경제적 불안정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일시적 분리·운영의 시기에 북한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지 못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과도

한 남하로 인하여 남과 북이 모두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

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를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셋째로, 북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권을 처리·운영함에 있어 통일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통일재원의 확보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국유화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은 통일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북한지역 토지자산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재건과 활

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토지자산의 처리를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자산가

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결국 토지자

산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재건과 한반도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자산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앞서 체제전환국가와 동서독의 사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의 토지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기구가 중심이 된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북한의 토지를 조사하고, 청산 및 관리하기 위한 기구는 통일 이전단계에서 체

계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토지를 관리해온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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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운영방안

토지자산관리의 추진 로드맵은 통일 후 한시적 분리기간(20년) 내에 북한의 

토지와 관련한 조사, 제도개편, 소유권의 처리, 그리고 남북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함을 원칙으로 로드맵이 구축되어

야 한다. 북한 토지의 관리 및 통합을 준비 로드맵은 분리준비기(5년), 분리실

행기(10년), 그리고 예비통합기(5년) 등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3단계 로드맵

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분리운영기 북한 토지의 관리 및 통합 준비 로드맵

단계 목표 주요 내용

1단계

(분리준비기)

-5년 이내-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 토지관리 기구 구성

 - 북한지역에서 토지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할 기구 구성

 - 북한의 기존 토지관리기구 개편 및 활용

￭ 법·제도의 신설 및 정비

 - 북한 내 토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사전 법률안 준비)

￭ 토지조사의 진행

 - 북한지역 내 토지의 조사와 평가

 - 기존의 토지관리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한 토지조사

￭ 토지정책 교육 및 홍보

 - 북한지역에서 토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토지정책을 이행할 인력 양성

￭ 사회안정을 위한 우선보장 조치 이행

 - 북한주민, 특히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이행

 - 현재 실점유자의 토지이용 보장

￭ 북한지역에서 국토개발 계획의 수립

 - 토지조사에 근거한 국토개발 구상의 수립

 -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자산관리기금의 형성 및 운용

2단계

(분리실행기)

-10~15년-

토지의 안정적 

관리(소유권 문제의 

처리 및 분쟁 조정)

￭ 토지소유관계의 청산

 - 토지조사에 따른 국·공유화 및 사유화 이행

 - 신림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는 국·공유화

 - 농경지, 주거지는 현 점유자에게 장기임대 후 농경지 

매입우선권 및 재임차권 부여

 - 산업토지는 기업과 연계해 공공임대 및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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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단계 목표 주요 내용

2단계

(분리실행기)

-10~15년-

토지의 안정적 

관리(소유권 문제의 

처리 및 분쟁 조정)

￭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 및 반환 이행

 - 법률에 근거한 심의를 통하여 보상 및 반환 이행

￭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 토지소유권 처리에 관한 분쟁 조정

 - 조정 실패 사안의 경우 법률에 따라 심판

￭ 토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립

 - 법 제정 및 개정조치의 이행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및 제안

 - 대국민 홍보와 관리인력에 관한 교육활동 지속

￭ 국토개발 계획의 이행

 -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수용 조치

3단계

(예비통합기)

-5년 이내-

남북 토지관리 

기구와 법제의 통합 

준비

￭ 남북간 기구 통합 준비

 - 남북간 토지관리기구의 통합 준비

 - 북한 내 토지관리기구의 남한 내 기구로의 편입

￭ 남북간 법제 통합 준비

 - 남북간 토지 관련 법제도의 통합 준비

 - 통합관리 법제 마련을 위한 절차 진행

￭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조정활동의 이관

 -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활동 1차 종료

 - 미해결 사안은 남북간 통합관리기구로 이관

￭ 한반도 국토종합개발의 수립

 - 남북간 국토개발과 환경관리기구의 일원화

자료: 저자 작성.

1단계인 분리준비기는 5년 이내의 기한을 상정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북한

의 토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며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초기에 북한지역에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에 북한의 토지소유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사회를 안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134) 이 기간의 정책

134)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처리하는 데 5~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북한당국이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만 통일한국의 소유지로 재국유화하고 기타의 토지자산은 이 단계에서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공사 편(2000), p. 124.



118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우선과제는 1) 관리기구의 구성과 법·제도의 정비 2) 토지정책에 관한 대주민 

홍보와 사회안정화 정책의 이행 그리고 3) 북한지역 토지의 조사와 평가 등이 

중요과제로 상정된다.

2단계인 분리실행기에는 북한에서 토지자산의 실효적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시기로 10년에서 15년의 기한을 상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북한 토

지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시

적 분리·운영기간의 핵심적 과제를 이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정

책우선과제는 1) 토지 소유관계의 청산 2)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 및 반환 이행 

3) 토지소유권의 처리에 대한 분쟁의 조정 등이 중요과제로 상정된다. 

3단계인 예비통합기는 5년 이내를 기한으로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

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남북한

의 토지자산관리 기구와 법제도적 통합은 남한의 기구가 북한에서 운영된 한시

적 토지관리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를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이 기간의 정책우선과제는 1) 통일한국의 토지관리기구의 통합 준비 

2) 통합법제의 준비 그리고 3)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조정활동의 이관 등이 중

요과제로 상정된다. 

4) 사안별 추진계획

가) 관리기구의 운영

남북간 일시적 분리운영에 있어 특히 북한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

가하고 청산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첫째로, 기존의 남한 내 국유자산 및 부실자산 관리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관

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의 토지 등 부동산과 기업을 청산 및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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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산하에 토지문제를 담당할 전담기구(조직)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

구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실태조사, 소유권문제의 해결, 재국유화와 공공임대

제의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관리기금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될 것이

다. 무엇보다도 전담기구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설립형태 및 방법, 유관기관 협

업체계,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 지배구조, 업무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

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시적 분리운영기에 북한의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관리기구의 적절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단계에서 

북한의 토지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구는 북한에 존재하는 기존의 토지관리기구

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구축된 토지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토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135) 2단계에서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토지자산을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는 관리기구의 세분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의 성격에 따라 광범위

한 청산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기구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는 남북의 토지관리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던 토지자산의 정보 또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나) 토지조사와 토지가치의 평가

북한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남북간 한시적 분리·

운영기에 집행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

보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에서 토지조사는 국토조사와 지적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조사사업은 북한에서 국토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과 

135)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회근, 최승조(2015), pp. 
118~19.



120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국유자산의 관리 등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136) 이와 같은 토지조사를 통해 남

한에서와 같이 지적공부137)를 복구하는 작업이 분리준비기 초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토지에 관한 평가는 

북한주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의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관한 평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

히 토지가격의 적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의 토지에 관

한 평가는 법률적 근거하에 북한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과 생활, 

문화,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토지평가의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38)

다) 토지 관련 법제의 개편

남북의 정치적 통일은 통일헌법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다만 남과 

북의 한시적 분리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북한지역에서 토지자산의 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토지자산의 청산을 위한 법률은 북한지역에서 자본주의체

제에 기반한 토지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특별법

의 제정은 북한에서 토지의 법적 성격과 기존의 토지를 청산하기 위한 법적 준

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광범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36) 한국토지공사 편(2000), p. 131. 

137)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공간정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38) 이와 관련하여 정회근과 최승조는 북한지역의 토지평가원칙은 남한지역과 다른 차별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평가원칙을 북한의 지가가 남한 지가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정회근, 최승조(2015), p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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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은 남북의 한시적 분리운영에 따라 북한에서 1) 토지의 법적지위 

2) 토지관리기구 3) 토지의 조사 4) 토지의 청산 그리고 5) 토지소유권의 분쟁

조정에 관한 규정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139) 

둘째로, 남북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마무리하는 3단계에서 남북의 토지관련 

법제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

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토지와 관련한 최종적 통합

을 의미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토지관련 제도, 즉 토지관리체계, 토

지이용허가제도, 건축규제 등 실질적인 법제통합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140) 

추가적으로, 통일 후 북한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1)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 또한 남북의 토지관련 

제도가 통합되어 시행될 때까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142) 다만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한 규제가 북한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의 

소유 및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 개편이 일시적 분리운영의 성격에 부합되

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토지의 성격에 따른 소유관계의 청산

남북의 한시적 분리에 따라 북한의 토지를 관리하는 첫 단계에서 토지조사

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토지조사의 결과에 준거해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은 1) 국가 및 협동조합 소유토지의 재국유화 및 공공

임대제 시행 2) 원소유권자에 대한 부분적 보상과 원상회복 3) 분리운영 기간 단

139) 소유권 분쟁만을 규정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영진(1999), p. 885.

140) 한국토지공사 편(2000), p. 126.

141) 박승일(2015b), p. 242.

142) 이해정(2015), p. 32,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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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사유화의 진행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143) 다만 소유권 확인의 

어려움, 보상에 따른 재원부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 등을 고려했을 때 재국

유화를 통한 공공임대제를 시행하되 부분적인 보상과 원상회복을 병행하는 방안

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144) 특히 공공임대제는 북한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다.145) 

토지의 성격에 따라 소유권을 처리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토지 중 산림지, 수역토지, 그리고 혁명사적지와 유적지 

등 특수토지는 국·공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논란 또한 적

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업토지의 경우, 기업의 청산과 연계하여 그 처리 

방식에 따라 재국유화하거나 공공임대의 방식으로 청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셋째, 농경지의 경우, 개인이 경작하는 소토지의 경우 사유화하고 협

동농장의 토지는 조합원에게 일정기간(10~15년)을 임대한 후 농경지의 매입

우선권 및 재임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146) 넷째, 주거용 

토지 또한 현재 점유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입우선권과 재임차권을 부여

하되 주택의 청산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농경지와 주거용지의 청산에 있어 현 점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는 것은 한시적 분리의 목적 중 하나, 즉 북한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안정

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이 대량으로 남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성격이 중첩

143)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박승일은 ‘혼합형 사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혼합형 사유화는 주택지 및 부속 토지, 
개인에게 배당된 텃밭 및 뙈기밭은 사유화하고 국가 및 협동조합의 소유 토지는 토지공공임대제도 후 토지
공매제도를 통해 사유화하며 상업지 및 공업지 등은 단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이다. 박승일(2015a), 
p. 131.

144) 1948년 북한의 토지개혁에 따라 몰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몰수 이전 구소유권자의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헌법 제3조, 제23조, 그리고 1958년의 대통령령(제1360호)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
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등에 의해 위헌 판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영진
(1999), pp. 881~883.

145) 김원중은 통일 이후 토지공공임대제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공공임대
제를 시행할 경우 민간시설 개발 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유화 후 점진
적 사유화의 방식이 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김원중(2014), pp. 47~55.

146) 이와 관련하여 박승일은 북한의 토지를 일단 재국유화한 뒤, 그중 일부 토지는 한시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
도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주민이 일상생활 및 기업의 산업투자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토지는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승일(2015b), p. 250. 일정 기간 임대 후 유상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
재한다. 조영진(1999), pp. 8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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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만약 농경지와 주거용 토지를 몰수한다면 북한지역에서 사회적 불안

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47)

토지소유권의 청산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제의 시행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를 전제로 토지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토지개발공사가 

취득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설비 등을 토지 용도별로 분할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토지를 실사용자에게 장기 임대하여 주는 제도이다.148) 이와 관련하여 

토지제도를 소유권의 구성요소, 즉 사용권과 처분권, 수익권으로 나누어 분류

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소유권에 따른 토지제도의 분류

구분 토지사유제 토지공유제
토지가치공유제

토지가치세제 토지공공임대제

소유권

구성

사용권 개인 공공 개인 개인

처분권 개인 공공 개인 공공 또는 개인

수익권 개인 공공 공공 공공

배분방식 시장 계획 시장 시장

자료: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2009), p. 73.

결국 토지공공임대제도는 토지를 국·공유로 하면서도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에게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임대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라 하겠다.149) 이 제도의 이상적인 구현은 ‘토지가치의 완전 환수와 자유

147) 탈북자 인터뷰에 따르면, 토지, 특히 자신들이 직접 경작하고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소토지에 대한 소유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그는 농경지와 거주지의 토지를 국유화할 경우 많은 혼란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농경지의 경우 자본주의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를 거쳐 사유화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탈북자 A 인터뷰(2016. 11. 15). 다만 주거용 토지의 경우 즉시 사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탈북자 
A와 C 인터뷰(2016. 11. 15). 이와 같은 주장은 주거지의 경우 사유화와 매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148) 정회근, 최승조(2015), pp. 116~118.

149) 전강수(2007),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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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토지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자에게 토지사

용의 자유와 임대기간 중 토지의 사용권 처분에 관한 자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임대료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150) 

토지의 공공임대제가 일정 기간 시행되더라도 토지의 사유화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의 매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북한지역에서 토지의 매매는 북한지역을 토지의 성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

역을 설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제도적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경지의 경우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적 안

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151)

토지 소유권의 청산이 재국유화와 공공임대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더라도 일

부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반환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반환에 관한 업무를 1차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152)

마) 한반도 국토개발전략의 구상과 토지문제의 해결

앞서 논의한 토지의 조사와 평가, 소유권 문제의 해결, 그리고 토지자산의 관

리는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나아가 한반도 국토개발전략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만약 토지문제의 처리가 한반도 국토개발의 시각에서 함께 조율되

지 않고 토지정책이 집행된다면 정책의 중첩과 이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반도의 주요 도시들은 해안을 낀 X자 형태로 건설되었

다. 북한지역의 주요 대도시들 개성과 평양 그리고 신의주의 축과 원산, 함흥, 

청진 그리고 나진이 한 축을 이루어 서울에서 교차하는 V자 형태로 건설되었던 

150)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2009), p. 73.

151) 최이섭, 조동호(2011), pp. 85~86.

152) 이와 관련하여 김대경은 공법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
경(2015),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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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후 내륙지방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을 추진하였

다. 즉 해안중심에서 내륙중심의 국토건설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내륙

에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육성하려는 국방전략과 함께 추진되었다.153)

북한의 국토개발은 또한 도시의 규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다만 평양은 예외적으로 대도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평양을 ‘사회주의 조국의 

서울’, ‘혁명의 수도’로 다른 도시와 달리 정치적 상징공간으로 건설하였기 때

문이다.154) 이외에도 북한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등 남

과 북은 상이한 국토건설 전략을 추진해왔다.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은 광범위한 

규모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전략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국토개발 구상을 토지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155) 

토지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의 건설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토지는 사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유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156) 

한시적 분리운영의 상황에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통일 이전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53) 김원(2004), pp. 237~239.

154) 김일성(1960a), p. 158.

155)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상준 외 3인 공저(2014); 이상준 외 3인 공저(2012); 국토연구원(2011) 등이 
있다.

156) 이해정(201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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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 

1) 주요 이슈 및 쟁점

통일 후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토이용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균형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기존에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상당 기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절대

적인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주택건설을 위한 계획

과 이에 따른 자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이 주택구입능력

이 없고, 주민간의 주택격차를 균형화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합리적인 배

분이 전제되는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시적 분리운영에 있어, 북한의 주택과 관련한 이슈 및 쟁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통일 후 북한의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에게 합리적인 배분과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며, 북한의 도시지역에는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과밀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도시의 주거환경이 악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북한주민의 매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여왔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주택사

유화에 대한 기존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로, 주택이 개인의 능

력이나 노력보다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배분되어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의 합의

가 어렵다. 기존에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계층 또는 사

회 불만 계층은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

일초기에는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상당히 낮아 주민의 구매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80~90%는 신규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시장소외 계층

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북한지역에서는 적정수준의 신

규주택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다섯째는 북한 주택의 질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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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남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북한과 남한의 소득과 소비의 차이가 너무 

많아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에 격차

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부터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남한의 투기자금이 북한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해 북한주민의 주택 구입과 소유에 많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 일곱째, 

기존의 주택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주민의 정착 문제와 북한 주택의 원소유자와 

현 소유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통일 후 북

한의 기존주택은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원소유자에게 반환은 부작용이 커서 원

소유자 보상 또는 무반환·무보상 원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소

유자 보상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리 방식을 결정할 때 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57) 

표 4-4. 체제전환에 따른 기존주택의 처리방식

구분 원소유자 반환 원소유자 보상 무반환, 무보상

내용
구체제당시 몰수재산 

원소유자에게 반환

원소유자에게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지급

현 점유자 권리 최대보장

원소유자 무반환, 무보상

장점 재산권보장원칙 견지
원소유자 인정 권리관계 

확인으로 부작용 최소화

신규재건투자 촉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사유화 관련 제반 비용절감

문제점
신규재건투자 장애

현 점유자와의 소유권 분쟁

막대한 보상자금 소요

적정보상가격 평가곤란

사유재산권 침해

원소유자 반발

사례국가
구동독,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헝가리 러시아, 중국, 베트남

자료: 이해정(2015), p. 49.

157) 이해정(2015),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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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운영방안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제도와 일반 주민이 자유 시장 경제시

스템에 적응하고, 개인의 기초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의 안정화와 

인구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주택

이용 및 소유의 개편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5. 분리운영기 북한 주택의 이용 및 소유의 단계별 관리방안

단계 단계별 정책상의 목표
주택관리 및 

이용관련 방안
보완적 계획

1단계(5년)

분리운영기

-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기반 조성

- 북한주민의 자본 축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제시스템 및 특구를 중

심으로 자유 시장경제 원

리의 부분적 도입

- 남북한 주택정보 양식 및 

시스템 통합을 위한 북한내

주택 자료 조사 및 확보

- 남북한 통합에 따른 부작

용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

- 종합적인 국토계획 마스

터플랜 수립

- 주택 총조사 및 등기의 시작

- 몰수 주택의 합리적 처리

방안 마련

- 주택/도시계획 수립착수

- 경제특구중심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경제특구의 

활성화 계획수립과 기반

확충

- 경제특구 내의 주택 관리의

실험운영(임대, 양도허용, 

세금, 주택평가)

- 주택관련 실태파악 및 관

련법 및 제도 정비

- 신규주택건설 계획수립

과 건설착수

- 남북한간의 2 경제체제

  유지

- 북한주민의 일시적 거주 

제한

- 주택가격통제 및 점진적

인 가격 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도입

-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

는 잠정적으로 경제특구

로 제한

-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계획 수립

- 북한주민의 안정화 및 자

립화 계획 마련과 추진

2단계(10년)

분리운영실행기

- 자유 시장 경제 원리의 

확대 도입

- 북한 내 주택관련 법·제도

개선과 확정

- 남북한간의 교류 확대

- 북한주민의 자본축적 촉진

- 북한주민의 주거 안정화, 

자립화 본격화

- 특호 및 4호 주택에 대한 

사유화 허용

- 3, 2, 1호 주택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활성화

- 주택 총조사 및 등기완료

- 주택, 국토, 지역, 도시계획의

수립완료와 그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확충의 본격화

- 경제특구 내 주택의 사유화

허용

- 남북한간의 경제체제통

합을 위한 준비

- 북한 내 거주제한의 점진적 

완화

- 가격자유화 품목의 확대와 

시장경제시스템 본격도입

- 본격적인 외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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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단계 단계별 정책상의 목표
주택관리 및 

이용관련 방안
보완적 계획

2단계(10년)

분리운영실행기
-

- 신규주택건설 본격화와 

임대 및 사유화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

지 주택의 공급

-

3단계(5년)

예비통합기

- 남북한 사회경제통합의 

본격화

- 남북한 경제관련 법/제도의

통합

- 통화 통합

- 남북한 경제 통합에 따른 

제도 보완

- 남북한 주택소유 및 이용

제도 통합

- 본격적인 주택사유화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사유 

허용

- 투기방지대책과 개발환

수이익제도

- 장기임대주택의 사적소

유로의 전환

- 북한 내 주택소유 및 이

용개편 후 사후관리

- 경제통합 본격화

- 남북한간 거주제한 조치의 

철폐

- 북한 내 전 지역에 걸쳐 

투자제한 철폐

- 북한 내 경제특구를 국제

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육성

- 북한주민의 주거안정화, 

자립화 및 독립화 본격화

자료: 저자 작성.

1단계에서는 북한 전역에 걸쳐 주택 총조사와 더불어 사유화 전 단계로서 각

종 등기부를 남한과 동일한 양식과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종합적인 국토 및 도

시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실업이 증대하고, 높

은 인플레이션발생, 소비자물가의 상승, 이자율의 상승, 국제신용등급하락, 재

정적자확대, 외채증가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북한주민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며 가구경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나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

한주민의 안정화 및 자립화 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질 사유화조치 및 통합의 예비 준비

단계로서 1단계에서 취해진 여러 계획들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착



130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수되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

한 조치들이 지역적으로나 산업부문으로 모두 확대되고 등기부 작성 완료와 주

택 일부의 사유화와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북한 상류층은 

타 계층보다 자본에 여력이 있음으로 상류층이 거주하는 특호주택과 4호주택

은 사유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3, 2, 1호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지원 및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1호 

주택은 북한에서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으로 남한의 주거환경사업 방식

을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된 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자가 희망할 

경우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 

취해졌던 각종 거주제한 및 가격통제 역시 서서히 완화하고 북한 내 각종제도

도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게 수정함으로 남북한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가 될 것 이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취해진 각종 계획과 조치가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적

응하며 남북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비통합기이다. 남북한 통화 통합을 

준비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거주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허용

되며 남한사람도 북한지역에 투자를 허용하며 그에 따른 투기방지책과 개발이

익환수제도를 마련한다. 주택의 사유화를 장려하고 남북한 통합의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가) 북한의 가구 및 주택 총조사 방안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궁극적 책무는 전체 국민을 보호

하고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은 국가의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 나라의 인구와 주택, 가구 등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국

가 운영을 위한 기초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인구센서스의 실시

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주별 하원의원 수나 대

통령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구센서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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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밑그림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센서스를 국세조사

(國勢調査), 즉 ‘나라의 힘’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인구/주

택 총조사에 따른 통계는 한 국가의 힘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한 국가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정보가 될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모든 총조사가 이루어져 

통일 후 한반도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적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인구주택 총조

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 보급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주택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일한국의 인구 및 주택의 현황과 특

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 한반도가 직면할 수 있는 인구, 사회적 

실상과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후 북한의 주택 총조사는 인구 총조사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절차는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그림 4-3.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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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주택의 가치 평가 방안

주택의 자산가치를 결정 짓는 주택의 시장가치는 결국 주택 자체에 내재되

어 있는 질(intrinsic quality)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의 정도와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주택의 가치는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일반원칙에 따라 성립하면서도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쾌적성이나 수익성 등의 효용성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그리고 욕구등의 

상관결합에 의해 발생하며, 여기에는 내외적인 가격형성요인들이 상호작용하

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내적인 요인이라 함은 주택의 규모, 경과 연수, 

평면형태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 당해 주택과 도심 사이와의 거리와 같은 입지

적 요인 그리고 거주밀도, 학군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말하며,  외적인 요인은 

주택 고유의 특성 등을 말한다. 또한 주택의 가치는 인지적, 물리적, 경제적, 가

치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노후되어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 하락의 

원인인 주택의 노후화는 재료적, 기능적, 경제적 결함에 의해 발생되고, 재료적 

결함이란 구조재료의 응력 감소를 의미하며, 기능적 결함이란 가족 수와 가족

유형의 변화, 생활유형의 변화로 인한 불편을 의미하고, 경제적 결함이란 사회

의 발전에 따른 주택의 평가 절하 즉 가치하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형태와 농촌주택을 

중심으로 기존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치 평가 요소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주택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4-4]와 같다.

공부조사는 북한의 건물대장, 건물이용허가정리부, 주택등록부에 기록된 소

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현장

에 나가 공부조사 내용과 임대주택여부, 이용자, 혹은 소유자를 파악하고 가격

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가격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

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수집된 사례에 특수한 상황과 시점을 보정하고, 

주택의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등 가격결정요인들을 검토하며, 주택의 

적정가격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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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주택의 가치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를 인지적, 물리적, 경제적 노후화로 분류하였다. 노후

화 설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개보수 이유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요소보다는 인지적, 물리적 노후화가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그 이유

로는 농촌주택은 주거 및 생산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주가 곤란하다는 것과 

매매가 어려워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주택은 인지적, 물리적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인지적 가치는 주택의 내구연한, 건축연도, 개보수 여부에 의한 구조특성, 

각 실의 면적에 의한 면적 특성, 가구주의 연령, 가족 수, 본체면적, 소득수준 

등에 의한 가구 특성에 의해 평가되며, 물리적 가치는 농촌주택에 주로 발생하

는 누수, 균열, 단열의 결함에 의해 평가된다.

그림 4-4. 북한의 기존주택 평가 절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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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은 개보수를 고려한 사용연수, 각 실의 면적, 1인당 사용면적, 가구

주 연령, 소득수준으로 만족도를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누수, 균열, 단

열의 물리적 결함에 의한 보수비의 경제적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주택의 물리적 

가치특성을 평가한다. 농촌주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는 [표 4-6]과 같다.

표 4-6. 북한 농촌지역 주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

평가특성 평가항목 평가값 단위

가구

가구주 연령 세

소득수준 원

가족 수 명

구조

유형 번

건축연도 년

개보수연도 년

개보수가중치 강 중 약

면적

대지 평

부속사 평

본채 평

안방 평

거실 평

기타 방 평

부엌 평

욕실 평

다용도실 평

물리적 특성

누수 정도

균열 정도

단열 벽두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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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농촌주택의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연령지

수, 가족지수, 소득지수, 구조지수, 면적지수로 지수화되어 만족도 추정에 사용

되며, 물리적 가치 특성은 조사표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기존자료와 전문가 조

사를 통해 구한 주택유형별 공사비, 내구연한과 각각의 물리적 결함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로 물리적 노후도 추정에 사용된다.

(2) 공동주택의 가치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가치보존수단

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동주택의 형태가 북한의 주택정책과 비슷하

게 표준화, 획일화, 고급화되어 있어 일반주택이나 농촌의 주택보다 거주가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투자목적의 자산가치의 의미도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시장화의 정도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 주택의 경우 가치 평가 요소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는 마케팅적 관점이며 둘째는 경제적인 관

점으로 공동주택 가치 평가의 요소를 제시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북한의 공동주택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표

유형 평가특성 평가요인 평점

경제적 요인

경제적 특성 가격, 미래가치

상품특성 단지설계, 향, 내부설계, 시설설비, 인테리어

생활여건 교통,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학군

자연환경 자연환경, 여가환경

주변경관 경관/경치, 주거지분위기

정보특성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마케팅적 요인

지위상징 거주함으로써 얻는 지위상승을 암시

가치의 이미지 거주함으로써 얻는 전반적 가치를 이미지로 강조

정서 아늑함, 사랑, 가족 등을 암시

위기감조성 공동주택이 주는 환경과 모습과 지역발전의 전망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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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후 기본적인 주택정책 방향과 방안

가) 기존주택 관리 방안

통일 후 기존주택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는 주택 재분

배를 통한 주거안정화이다. 주택 배분은 개인적으로 부의 재분배이며 국가적으

로 국유자산의 민영화 또는 사유화이다. 전자는 분배의 형평성, 후자는 분배의 

결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택의 

분배방법은 개인적 부는 물론이고 국부의 증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통일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북한 기존주택의 정책 방향은 주택의 유상사유화, 무상사유화, 국

가 소유하에 점유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 재국유화를 통

해서 점유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용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

을 고려해볼 수 있다.158)

국유 또는 집단소유 형태의 북한 주택을 개인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주택의 소유권을 확정지어야 한다. 도시주택은 모두 국유이므로 소유권의 

확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농촌주택은 집단소유이므로 소유권을 확정지어야 한

다. 재산관리 및 처분의 효율화와 갈등 예방을 위해 협동농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치하여 조합소유로 소유권을 전환한 다음 조합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소유권

의 이전형태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택의 사유화는 주민의 지급능력이 형성될 때까지 현재의 점유자에게 일단 

임대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것

이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특호와 4호 주택은 시장가격

으로, 그 이하 주택은 평가된 임대료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등

급이 낮은 주택은 사실상 무상 주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주택은 무상

158) 이진홍, 권호근(2015),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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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신축 문화주택은 일정 수준의 임대

료를 적용하여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점유자가 주택구

입능력을 배양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인 약 10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림 4-5. 분리운영기 북한 내 기존주택의 관리방안

자료: 저자 작성.

주택사유화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159)

첫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매수의사와 매수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

둘째, 주택의 법률 상태, 주택의 질적 상태, 세입자의 연력 및 수입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매각대상주택을 선정

셋째, 수선 및 개선사업비용, 매매가격 등의 조사 및 재원조달계획의 수립

넷째, 세입자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

다섯째, 한 건물 내에서 소유권분할과 예상비용을 산정

여섯째, 세입자의 매각조건수용 및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산정

일곱째, 계약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

159) 김성욱(2013),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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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주택 공급 정책 방향

통일 후 북한 내의 주택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

다. 통일 후 초기에는 북한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정상화하는 데 정부의 강력

하고 직접적인 계획과 지원을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율

적일 것이다. 통일 후 북한 내에 대량 주택건설이 가능하려면 주택의 공급과 수

요가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계층별로 주택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프로그램이나 주택부분

에 무한정 재원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기법의 개

발, 주택의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무상 공여, 자가 소

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완화와 주택관련 비용의 소득공제 등이 고려될 수 있

다. 그러나 통일 후 정부가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사회

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의 적용가능한 신규주택 공급체제에 대한 대안은 크게는 두 가

지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공동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한 이원적 공급

시스템이다. 시장에서 적정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민간부분이 해결

하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공부분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로서 이는 

다시 남한의 이원적 공급시스템과 선진국형의 이원적 공급시스템 두 개로 나누

어진다. 둘째는 시장지향적 주택공급시스템이다. 19세기의 자유방임과는 달리 

주거보조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능력을 증진하는 것인데, 미국의 공급

체계가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

스템은 세 가지 대안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6]

과 같다.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 139

그림 4-6. 분리운영기 북한의 신규주택 공급 대안

1안) 현재 남한의 주택공급 시스템

2안) 선진국형 주택공급 시스템

3안) 시장지향적 주택공급 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1안은 남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원적 공급시스템으로 공공부문의 공급

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당히 적었으며 또한 정부재정이 아니라 자본금을 주고 

그 범위에서 시장수요를 대상으로 공급을 해왔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현재와 

같이 소형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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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부문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필요

한 소규모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일정부분

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2안 선진국형 주택공급 시스템은 공공부문의 공급이 민간부문을 능가할 정

도로 비중이 컸으며, 전적으로 정부재정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1

안과 다르다. 따라서 남한처럼 제도가 복잡해질 이유가 없으며 경기에 민감하

게 반응 하지도 않는다.

3안 시장지향적 주택공급 시스템은 모든 계층의 주택공급을 민간부문에 일

임하되 정부는 주택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계층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나 주택

수당, 주거보조 등의 형태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의 능률성과 

생산성제고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수의 주택수요는 민간이 자율

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하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주택수당 

등 현금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이 주택수당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기에 너무 많아 불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초기에 적용 가능한 대안은 2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택 공

급 시스템이 통일 후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진다면 남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일 후 초기에는 2안이 적용되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설하여 

주거의 불안정 및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며, 점진

적으로 시장지향적 공급시스템에 의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재정이 상당량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2안이 적합하며 

보조적으로 북한지역의 산업을 사유화하거나 투자하는 법인에 해당 산업의 근

로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공공주택기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통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1안 또는 3안으로 변경해도 가능할 것이

다. 과도한 정부재정의 투입을 줄이고자 한다면 1안으로 갈 수 있으며, 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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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3안으로 이행할 수 있다. 1안이 비록 투기적 주

택개발(speculative housing development)에 의존하는 공급체계이므로 많

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의 재정부담으로 양적효과를 얻는 데 매우 효과

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이며, 이는 남한의 경험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 3안

은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통일정부의 경제적 능력

이 가능하다면 권장할 수 있는 안이다.

한시적 분리에 따른 점진적 경제통합이 시행된다면 통일 초기에 사유화보다

는 기존주택의 개조 및 보수가 중시될 것이다. 즉 북한지역 주택을 당분간 국가

소유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북한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통일의 혜택

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거시설 개선이 완료된 주택은 단계

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점차 주택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 

기능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사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신규

주택건설과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통일 후 북한의 주택수요 전망

(1) 통일 후 북한의 주택 수 추정

일반적으로 주택수요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신연구에서 제

시된 다양한 모형들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수요모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Micro) 

데이터를 적용하여 다변량 모형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위

해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통계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매우 미비하며, 특히 북한정부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얻고자 하는 자료를 노동신문, 연감 또는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단

편적으로 제공받게 되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구에 문제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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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택수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갖는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 또한 북한의 통계자료가 모

형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 변인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연구의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된 인구통계학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볼 수 있는 방법론이 코호트요인법이다. 

코호트요인법(The Cohort Component Population Projection Method)

은 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를 변동시키

는 요인인 출생·사망·이동의 연령별 데이터를 장래변동에 대해 예측,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1993년 Isserman에 의해 고안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통일을 가정하고 10년 동안 남과 북을 1체제 

2경제권을 유지하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북한의 주택 수요 즉, 총 가구 수와 주택 수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국가통계  데이터160)에서 북한의 총 인구 수와 인구성장률을 얻

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에서 탈북

한 주요 인사에게 직접 대면법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은 다양한 

연구조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추정률이 있지만 LH토지주택연구원이 제시하는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75.7~83.1%로 중간값인 78%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인구성장률은 한국은행 통계데이터161)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증가세가 둔화하였고 북한 평균 가구원 수도 점차 핵가족화되어감에 따라 

4.07에서 3.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탈북민들의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162) 이

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2020년에 북한인구는 약 2,570만 명, 필요

로 하는 총 주택 수는 680만 가구이고 주택보급률에 따른 추정 주택 수는 530

만 개로서 약 150만 개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6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검색일: 2016. 8. 8).

16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6. 8. 8).

162) 탈북자 D, E, F 인터뷰(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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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 수와 그에 따른 평균 가구원 수에 

따른 필요주택량을 추정하고 주택 보급률에 따라 주택보급 수를 추정하여 주택

의 부족 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4-7. 통일 이후 북한의 인구 및 주택 수 추정

자료: 저자 작성.

(2) 통일 후 북한의 주택 예상 투자액 추정

2020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주택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요인들을 

찾아내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추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보다 

오랜 기간 분단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경제력 격차가  주택을 건설하는 

요인에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주택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분배와 관련된 온갖 부정과 비리,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 이후 엄

청난 혼란 속에 주거의 안정화를 이루느냐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계획하는 측면에서 제한적

이지만 필요로 하는 요인의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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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택 예상 투자액을 추정하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주택 예상 투자액을 추정하기 위해 주택규모는 남한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소형, 중형, 중대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크기 46㎡, 60㎡, 

8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건설비율은 2008년 건설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으

며, 토지비용은 제외하고 공공주택의 건설비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는 주택의 

감실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주택규모별 공사비는 남한의 A대형건설사의 2016

년의 15층 아파트 건축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식 4-1]과 같은 식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 ································································[식 4-1]

  TC: 단위 ㎡당 기준 총비용

  DM: 직접재료비

  DL: 직접노무비

  MO: 제조 간접비

  GA: 일반관리비

여기서 관건은 단위 ㎡당 기준 총 건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무비의 산

정이 남한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남한의 임금 대비 북한의 임

금 및 노무비 수준이 1/5수준이므로 이를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데이터163)에서 제시하는 연평균 물가상승률로 

물가전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4-2]를 사용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하였다.

  
   ·············································································[식 4-2]

16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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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Ct : t년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 

    C 1 : 2016년 기준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

      : 물가상승률

[표 4-8]에서는 2020년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이 각각의 건설 면적 46

㎡·60㎡·85㎡에 따라 5,211만 6,344원·6,354만 6,480원·8,672만 7,030원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 북한의 부족한 주택 수가 150만 채로 추정

한 결과를 대비시켜 주택비율별 총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하면 46㎡·60㎡·85㎡

에 따라 약 35조 원, 33조 원, 25조 원으로 총 약 94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 4-8. 북한지역에서 주택규모별 건설금액 추정(주택보급률 기준)

(단위: 원, %)

46㎡ 60㎡ 85㎡ 합계

건설비율

(2008년 기준)
46 36 19 100

필요 주택 수

(개수)
639,800 488,600 371,600 1,500,000

2020년 단위 ㎡ 

기준 건축비용
1,132,964 1,059,108 1,020,318 -

2020년 단위 ㎡ 

주택건설비용
52,116,344 63,546,480 86,727,030 -

총주택건설금액

(천만 원)
3,572,575 3,326,658 2,523,756 9,422,989

자료: 저자 작성.

[표 4-9]는 북한이 2008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약 588만 호 정도일 때 그 후 

북한의 주택 증가와 멸실되는 부분을 같다고 가정하고 2020년에 추정된 주택 

수에서 부족한 주택 수를 도출하면 약 230호가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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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한 결과 144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

었다. 주택비율별 총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하면 46㎡· 60㎡· 85㎡에 따라 약 

54조 원, 51조 원, 38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 4-9. 북한지역에서 주택규모별 건설금액 추정(2008년 주택 수 기준)

(단위: 원, %)

46㎡ 60㎡ 85㎡ 합계

건설비율

(2008년 기준)
46 35 19 100

필요 주택 수

(개수)
1,051,100 802,700 446,200 2,300,000

2020년 단위 ㎡ 

기준 건축비용
1,132,964 1,059,108 1,020,318 -

2020년 단위 ㎡ 

주택건설비용
52,116,344 63,546,480 86,727,030 -

총주택건설금액

(천만 원)
5,513,909 5,100,876 3,869,760 14,448,584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 시점을 기

준으로 남한의 GDP를 추정하고 연도별 주택보급률을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해당연도의 GDP 

보정치를 산출하여 연도별 주택보급률을 추정하였다.

[식 4-3]을 사용하면 t년 후의 GDP를 산출할 수 있다.

a t= a 1(1+ r)
t- 1 ··········································································[식 4-3]

  여기서,

    a t : t년 후의 GDP

    a 1 : 기준연도(여기서는 2015년)의 GDP

    r  : 남한의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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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에서는 통일한국의 예상 주택 투자액을 시나리오별 GDP 대비 주

택부문 투자 예상액을 산출하였다. 보수적인 수준의 1%와 독일의 GDP 대비 

신 연방주 주택 투자비율 1.39% 그리고 2020년 이후 남한의 총 건설 비중에 

거주부문 추정 투자비율 3%를 가정하고 각각의 북한의 예상 주택 투자액을 산

출하였다. 1%, 1.29%, 3%에 따라 2020년에 예상투자액은 19조 원, 26조 

3,000억 원, 56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0. 통일한국의 시나리오별 GDP 대비 주택부문 예상투자액

(단위: 조 원, %)

연도 2015 2020 2025 2030

남한 GDP 1,558 1,895.5 2,465.7 3,207.3

남한 GDP 성장률 - 5.9 5.4 5.4

통일한국 시나리오별 
주택 예상투자액(GDP 

대비)

보수적 수준 1% 15.6 19.0 24.7 32.1

통독 수준 1.39 21.7 26.3 34.3 44.6

남한 수준 3% 46.7 56.9 74.0 96.2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연도별 주택보급률을 구하기 위해 [식 4-4]를 이용하여 연도별 주

택 건설수량을 구할 수 있다. [표 4-11]에서 구한 총 주택건설 금액은 150만 호

를 기준으로 94조 2,000억 원이다. 여기서 [식 4-4]에 의하여 1조당 주택건설 

호수와 매년 주택건설 호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조당주택건설호수기준주택수만호주택건설금액 ······················[식 4-4]

[식 4-4]에 의하여 계산된 1조당 주택건설 호수는 1만 5,924호의 주택을 건

설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매년 주택건설 호수는 GDP 대비 주택 

예상 투자액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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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택건설 호수=GDP대비 주택 예상 투자액 TIMES×1조당 주택건설 호수···· [식 4-5]

2020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연도별로 GDP 대비 주택건설 호수를 산출하여

보면 [표 4-11]과 같이 볼 수 있다. 2020년에 1%, 1.39%, 3%에 따라 30만 

1,838호, 41만 9,555호, 90만 5,515호가 건설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도별 GDP 대비 주택건설 호수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GDP 대비 1% 301,838 318,138 335,317 353,424 372,509 392,625

GDP 대비 1.39% 419,555 442,211 466,091 491,260 517,788 545,748

GDP 대비 3% 905,515 954,413 1,005,951 1,060,273 1,117,527 1,177,874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통일을 가정했을 경우 남한의 GDP는 1,886조이고 이를 통일독일

의 GDP 대비 신 연방주 주택투자비율 1.39%에 대비하면 약 26조가 주택건설

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26조 중 50%인 13조만 신규주택건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50%인 13조는 주택의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예

상을 한다. 이럴 경우 매년 약 21만 가구가 신규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산이 된

다. 1%일 경우 15만 가구, 3%일 경우는 약 45만 가구가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를 [표 4-12]에 나타내었다.

표 4-12. 연도별 GDP 대비 50% 투자 시 주택건설 호수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GDP 대비 1% 150,919 159,069 167,659 176,712 186,255 196,312

GDP 대비 1.39% 209,778 221,106 233,045 245,630 258,894 272,874

GDP 대비 3% 452,758 477,207 502,976 530,136 558,764 588,93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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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에서 보듯이 GDP 대비 주택투자비율 1.39%에 50%를 투자할 경

우 주택보급률이 2030년 100%에 도달하게 되며, 3%인 경우는 2026년이며, 

1%인 경우는 2030년에 주택보급률이 92%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8  통일 후 북한의 신규주택 보급률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시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일 후 북한지역에 주택수요를 추정한

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주택건설 필요량이 약 150만 호 정도이며, 건설비용은 94조 원에 이른

다. 이에 따라 150만 호에 대한 공급유형 및 물량배분을 가정해보고 이에 따른 

국가주택기금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표 4-13]과 같다. 최저소득층에 공급되어야 

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6조 원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

야 하며 국가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주택에 대한 임대기

간의 장단(자본의 회전기간)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즉시 주택사업이 착수한다고 해도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여야 하므

로 5년형 장기임대라 해도 자본의 회전기간은 최소 7~8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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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설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일원화될 필

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일 가능성이 크므

로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택지를 사업주체에 무상으

로 공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또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에 대한 인허가 사

항을 단순화 및 간소화하여 사업 외 부대비용을 줄여나가야 하며 공기를 단축

하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촉

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과 세금감면 등이 주어져야 한다.

표 4-13. 분리운영기 북한지역 신규주택의 공급 유형 및 규모

대상계층
주택 유형

주택 규모
(분양면적)

재원유형 물량 분배
계층 내용

최저소득층
법정영세민

사회보호 계층
영구임대 46m2 정부재정

46%

68만 5,000호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장기임대

사원임대
60m2

국가주택기금

외자유치

민영자금 입주자

35%

53만 4,000호

중산화 

가능계층

고급근로자

중상위당원

장기임대

소형분양

중산층 및 

고소득층

신흥부자

고위당원
시장의 자율적 공급 85m2 민영자금 입주자

19%

29만 1,000호

자료: 저자 작성.

다. 기업164) 

1) 재국유화 조치

남북한 분리운영 초기, 안정적인 북한기업관리를 위해 북한 내 모든 기업에 

대해 재국유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담기구는 통합 과정에서 북한기업 

164) 이 부분은 이 연구에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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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첫 번째 조치로 북한소재 모든 기업을 신속히 국유화한다. 기존의 질서

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북한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일괄 귀속하는 이 조치

는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제질서 문란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재국유화기간 

북한지역 내 기업매매 및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 

및 영업활동, 수출입 등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은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재

국유화 조치는 기업 현장조사 기간을 반영해 약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

되, 공공복리 및 국민후생, 보안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기간산업

군의 대형기업은 재국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국유화를 유지한다.   

표 4-14. 북한기업의 재국유화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북한소재 모든 국유기업

·북한정부 지분이 있는 해외기업

조치내용
·북한기업 소유권을 통일한국 정부에 일괄 귀속

·기업매매 및 처리 금지(경영활동은 보장)

기간 ·약 2년

기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의 기업은 재국유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 

·사유화 제외 기업: 우편, 통신, 금융(중앙은행), 철도, 방송, 전력, 가스, 전화, 지하철, 

상하수도, 항만 등 

자료: 저자 작성.

2) 기업 실태조사

재국유화 조치와 동시에 북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북한자본의 확충, 산

업 및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북한경제 재건의 핵심 기초 

자료이다. 즉 기업관리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기초자료의 신속한 제공은 효율적

인 기업관리의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담기구는 실사 이전 북한당국의 국가

계획위원회, 조선중앙은행, 내각 산하 유관기관들이 보유한 기업 관련 정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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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조직, 인력, 기간, 소요 예산 등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기업실사를 위해 북한 현지주민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및 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충분히 사전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황표, 최근 3년간 신재무제표, 기업회생계획

서, 비재무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현황표에는 

기업체 개요, 연혁, 경영진, 인원 현황, 거래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5. 북한기업 현황표 주요 항목(안)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기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산업분류, 기업소속, 기업형태, 종업원 규모, 자본금, 

생산제품 등 

주요 연혁 ·설립, 준공, 자본금 및 재산 증가, 허가·개발권 획득 등

경영진 현황 ·총지배인, 공장장, 지배인 등의 성명, 직책, 연령, 주요 약력 및 경력 등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구성도, 종업원 프로필(부서별·지역별·성별·직책별·전문역량별로 분류) 등

거래현황 ·국가기관 및 타 기업들과의 물품·금융거래실적, 채무관계 및 만기결제 여부 등

자료: 저자 작성.

기업실사 관련 자료는 기업정보의 종합화 구축을 위해 완료한 기업부터 순

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산화는 국가 및 공공기관

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對)국민 북한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기업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담기구의 재

교육을 받은 내부사정에 정통한 북한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북한주민 재교육은 현지 주민의 반발 최소화, 고용기회의 제공, 실태조사기

간 단축, 남한인력 투입 최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북한기업 재무·회계 담당 고위직 및 실무자를 선발해 자본주의식 재

무·회계교육, 실사자료 작성 등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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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북한기업 실태조사 프로세스(안)

자료: 저자 작성.

3) 기업평가 및 분류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을 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때 각 기업의 

기업 현황표, 신재무제표, 기업회생계획서, 비재무보고서를 토대로 기업경영

을 진단하되, 정확한 기업평가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해 주요 기업

경영지표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비재무

적 요인인 기업브랜드 가치, 고용효과, 국민경제 예상 기여도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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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북한기업 평가 기준(안)

구분 주요 내용

재무적 

요인 분석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등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

·생산성: 생산증가율, 기계 및 노동장비율, 부가가치증가율 등 

비재무적

요인 분석
·기업브랜드 가치, 고용효과, 국민경제 예상 기여도, 리스크관리, 경영 투명성 등

자료: 저자 작성.

전담기구는 경영상태 및 회생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모든 기업을 사유화 대

상 기업, 정상화 대상 기업, 청산 대상 기업 등으로 분류 조치한다. 정확한 현황 

진단과 세밀한 지원을 위해 정성적·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여섯 개 등급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즉 양호한 수익성과 성장성으로 매각가치가 높은 기업은 

즉각적인 사유화 대상 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 

후 사유화가 가능한 기업은 정상화 대상 기업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잔존가치

가 낮은 부실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은 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관리한다. 한편 

사유화 및 정상화가 예정된 기업은 관료적 위계질서 탈피, 경영 자율성 제고 등

을 위해 사유화 대상 기업을 법인화(法人化)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조

치도 요구된다.  

표 4-17. 북한기업 분류표(안)

등급 기업 후속처리

1등급 ·안정적 성장의 흑자기업
사유화

2등급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기업

3등급 ·구조조정 후 회생가능 기업
경영정상화

4등급 ·회생능력에도 미래전략이 모호한 기업

5등급 ·회생능력이 의문시되는 기업
청산

6등급 ·회생불능 기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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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처리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각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유화 대상 기업은 공개매각하되, 입찰자격이 있는 투자

사유화 대상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비공개 매각도 허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사유화 기업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매각공고와 함께 기업

편람 발간, 워크숍 개최 등의 판촉 활동을 전개하며, 해외투자 설명회(road 

show) 개최 등의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자

가 기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중심으로 서면 및 직접 면담으로 인수 여

부를 평가한다.

표 4-18. 북한 기업경영계획서 평가(안)

구분 주요 내용

기준
·인수희망가격 및 산출근거, 투자보장금액, 보장 고용자수 및 신규 고용계획, 재무능

력, 경영능력, 중장기경영계획 등

형식 ·1차 서면평가 → 2차 프리젠테이션

기간 ·2달 이내(공고기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우수한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와 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소

유권 이전으로 사유화를 완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 목표, 투자 촉진, 

고용 유지 등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9. 북한기업 사유화 계약(안)

구분 주요 내용

계약내용

·기업 경영진 및 직원은 새로운 근로계약과 단체계약체결 전까지 기존계약 준수

·새로운 근로계약과 단체계약은 기업자산의 소유가 양도된 후 6개월 내에 체결

·사유화 후 기업은 활동 목표, 생산, 공급, 고용유지 등의 문제에 대한 약정 체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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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 외부 자문회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기업구조조정은 재무구조 건실화, 핵심역량 극대화, 

수익성 및 기업가치 제고,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기본방향으로 시행될 필

요가 있다. 해당 기업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서’를 작성한 후 전담기구에 제출하는데, 이 계획서에는  소요기간 및 금액, 자

금지원 방안, 자금소요 항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비용

축소 및 수익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소극적 구조조정165) 과 신시장 개척, 

시설혁신 등의 적극적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표 4-20. 북한기업 경영정상화 방식(안)

처리방안 관리방식 세부내용

경영 

정상화

적극적 구조조정 ·재정투자, 신시장개척, 시설혁신, 신기술 및 제품 개발, 직원교육 등

소극적 구조조정 ·인원감축, 생산축소, 복리후생비 감소, 시설매각, 비용감축 등

자료: 저자 작성.

원칙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표 4-21. 북한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가이드라인(안)

항목 주요 내용

투명성 ·지원은 공개적·예측가능할 것

규칙엄수 ·지원금액 및 기간 결정에 자의적 요소 배제

동기부여 ·기업 자생력 제고 측면에서 지원

조건제시 ·지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건으로 명시

지원제약 ·방만한 지원 금지

기한제약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기간 명시

자료: 저자 작성.

165) 독일은 매각 때까지 경영상의 애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비
용을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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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산기업은 내부혼란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불

가피한 대량실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산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

해 감독관을 파견하여 종업원의 근무태만, 기계설비 도난 및 유실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건물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

을 통해 청산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며, 대량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에 

청산을 단행하기보다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기업 종업원의 

이직 또는 전업 준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그림 4-10. 분리운영기 북한기업 관리 모델(안)

자료: 저자 작성.

5) 기업규모별 관리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 북한기업은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상이한 방식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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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형기업은 분할·청산 후 매각방식과 북한주민을 위한 사유화증서 프

로그램을 주요 관리 모델로 시행하도록 한다.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북한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 기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

큼 치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요 산업인 중화학공업, 경공업 부

문에 집중됨에 따라 분리운영 기간 초기 사유화 성공 여부가 북한경제 회생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대형기업이 연합기업소와 

같은 콤비나트 형태임을 감안하여 실사 결과에 따라 중소형기업으로 분할 및 

청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 가능자 및 중소형기업 증가에 따른 북한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 전략산업군(public sector)166)에 속한 기업들은 일정 기간 사유화 대상

에서 제외하여 국유기업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대형기업은 매각가치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public sales)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수입의 확보보다 고용 및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상 투자자들과의 매각조건 등

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비공개매각(private sales)도 가능할 것이다. 경

영상태가 양호한 지방소재 일부 기업167)을 중심으로 우리의 국민주 공모 방식

과 유사한 ‘사유화증서 프로그램(Mass Voucher Program)’을 시행하도록 한

다. 사유화증서 배분은 현지 주민의 기초자산 형성이 주요 목적인 만큼, 남한 

및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소유집중 및 특정주체의 자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교환과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66) 국가 전략산업: 우편, 통신, 금융(중앙은행), 철도, 방송, 전력, 가스, 전화, 지하철, 상하수도, 항만 등.

167) 사유화증서 배분은 주주분산 효과로 경영개선 효과가 부진해지는 단점이 있는 만큼, 비교적 건실한 기업을 대상
으로 함. 또한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경제여건이 부실한 지방소재 기업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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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북한기업 사유화증서 프로그램 개요(안)

구분 주요 내용

대상기업 ·사유화 대상 기업 중 경영상태가 양호한 일부 기업

배분원칙 ·가족단위별 및 연령별 차등 지급

지급금액 ·종업원 한 달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보유주체 ·개인, 기업투자기금

방법 ·사유화증서 구입자는 직접청약 및 기금위탁 간접청약

방식 ·경매방식으로 주식청약

주관부처 ·전담기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1. 북한 대형기업 관리 모델(안)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대형기업과는 달리 중소형기업은 신규 중소기업층 양성을 위해 현지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 공개매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상점, 

호텔, 소규모 공장 등 서비스업 및 중소형 기업들은 입찰을 통한 공개매각으로 

사유화하는데, 자생적 사유화(시장화)의 진전, 다수의 매수 희망자로 사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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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서비스업종은 북한주민에 한해 최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는 남한주민 등의 외부자가 지역상

권에 진출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위화감 확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

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형기업 사유화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 제시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북한주민 및 

현 점유자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위해 총액 감면, 인수대금의 분할상환, 

장기 저리의 구매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취약한 구매력 보완·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기업 및 외국기업과 조인트벤처(Joint-Venture)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또한 투자 유인책(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과 약속 불이행에 따른 벌칙 부과를 병행하도록 하며, 1차 매

각 시 매입대상은 남북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은 2차 매각 때부터 참

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2. 북한 중소기업 관리 모델(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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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체계 구축방안168) 

북한 부동산 및 기업관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 이후 관리 일원화(unification of management)의 성패는 추진

조직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이는 독일, 동유럽 등의 사회주의국가가 체제전환

시기 공통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닌 정부주도의 추진조직 운영을 통해 신

속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자산 관리정책을 집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차

원에서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에 한시적 북한자산관리 추진 조직을 총괄 지휘기

관과 추진기관(관리 전담기구)의 체계로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총괄 지휘기관 

우선 북한 부동산 및 기업관리 총괄 지휘기관으로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분리

운영 기간 북한 국가자산관리 총괄 지휘기관으로 관련 정책 및 운용계획 심의·

의결,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유관부처169) 위원

으로 구성함으로써 부처별 연계성을 조정하고, 전략적·효율적 예산투자가 가

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3.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 개요(안)

구분 주요 내용

업무영역
·국가자산관리 관련 주요 정책, 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의결

·예산 및 부처간 정책 조정

소속 ·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168) 이 절은 이 연구에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
성함.

169)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법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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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기관(관리 전담기구)170)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설립은 크게 ① 신규기관 설립 방안 ② 유관부처 임

시 지원방안 ③ 기존조직 활용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신규기관 설립방안은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북한자산관리 및 

처리를 전담할 정부운영의 신탁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으로 특화된 업무에 

따른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집중관리 용이, 관리 

일원화로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이 장점인 반면에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재원 소모, 신설 후 업무체계 완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설립 초기 

업무혼란 우려 등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유관 부처 인력 지원의 임시기관(T/F) 설립 방안은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의 

파견 직원들로 임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관 신설로 인한 비

용절감,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시 해당 부처의 전문성 및 건전한 경쟁 유

도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지만, 부처 파견 직원들의 협조 미비 

및 부처 이기주의 상존, 업무량 과다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등은 우려사항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조직 활용방안은 국가자산관리와 가장 유관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기관(위탁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탁기관이 보유한 인력, 업무

경험 및 전문성, 시스템 등에서 행정적·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이 장점이나, 미

증유(未曾有)의 광범위한 업무량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 등의 단점

도 가지고 있다.   

170) 최이섭, 조동호(2011), pp. 102~105 내용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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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운영형태 방안

형태 주요 내용 장단점

기관신설안
·정부운영의 새로운 독립기구 

신설

·특화된 업무로 전문성·효율성 제고

·집중관리 용이

·초기투입 예산 부담

유관부처 지원 

구성안
·각 행정부처 파견 직원들로 구성

·기구신설로 인한 비용절감, 관리효율성 증대

·업무간 협조미비 및 부처 이기주의

기존조직 활용안 ·기존조직에 업무 이관
·행정적·경제적 효율성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방안들에 대해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집중관리, 공공성 확보, 업

무 일관성 유지 등의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신규기관 설립 방안이 최적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담기구 설립 문제를 최소화하고 설립초기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부처 지원 구성안과 기존조직 활용안의 장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국가자산관리 전담기구(캠코)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처간 활발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4-25.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운영형태 방안 비교

구분 기관신설안 유관부처 지원 구성안 기존조직 활용안

관리 전문성·효율성 ● × ▲

집중관리 ● × ▲

시간·비용 절감 × ▲ ●

관리체제 조기 안정화 × ▲ ●

공공성 확보 ▲ ● ×

업무 일관성 유지 ● × ▲

환경변화 대응력 ● × ▲

평가점수 합계 25 15 23

주: 최적안 선정을 위해 5점 척도법을 사용함. 평가점수는 상 5점, 중 3점, 하 1점으로 산정.

자료: 최이섭, 조동호(2011),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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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전담기구는 재국유화, 사유화, 실태조사, 관리기금 운영 등의 주요 업

무를 수행한다. 

우선,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대북 투자 장애요인 제거, 현지체제 안정화

를 위해 개인소유를 제외한 자산일체를 한시적으로 재국유화 조치한다. 그리고 

자산가치 평가 후, 국유화 존치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업 등에 대해 점진

적·단계적으로 사유화한다.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 농경지, 주택 등의 부동산

은 사유화를 시행하는 반면, 기업은 종업원 수,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형기

업 및 중소형기업으로 구분해 사유화하되,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전담기구 주

도로 구조조정 후 사유화 조치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자산관

리를 위한 정밀한 지산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리 업

무 전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국민경제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칭)북한자

산관리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은 재국유화 및 사유화 제반 비

용 및 대출 지원, 경영정상화 및 청산 지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6. (가칭)북한자산관리기금 개요

항목 주요 내용

설립목적 ·북한자산관리 업무 전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운용방침

·북한지역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재원조성 ·국가예산, 운용수익, 국내외기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재원조달

용도

·재국유화 및 사유화 제반 비용 및 대출 지원

·기업 경영정상화 및 청산 지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행정처리비용 지출 등

기금관리기관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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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진척 정도, 북한경제 안정화 등에 따라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이 마무

리 되는 시점에서 관련 업무를 유관기관에 이전·위탁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4. 북한자산관리 조직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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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지, 주택, 기업 등 국유자산을 중심으로 통일 후 남북한경제의 한

시적 분리운영방안을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통일이 되면 과연 

남북한경제를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통일

이 되면 바로 하나의 국가로 되는 상황에서 경제만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통일 국가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북한주민의 남쪽으로 이동을 막을 수 있느냐, 막는다고 하더라도 과

연 막을 수 있을까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만 최저임금을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문제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체제,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의 이질감이 매우 크고, 경제력 격차가 42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도 

바로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독일통일 이전에 동서독간의 경

제력 격차가 9배 나는 상황에서 통독 후 하나의 경제로 바로 통합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은 8년 정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남북 경제력 격차가 독일 동서독

보다 5배 더 큰 상황에서 바로 통합하게 되면 독일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겪

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 기간 합

리적으로 분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고,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유자

산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은 의미

가 매우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토지, 부동산, 기업순으로 연구 요약을 정리하고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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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분야

북한에서 토지는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를 통해 사적 토지소유의 제도와 

이념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

단적 소유관계를 정착시켰다. 토지개혁이 기존의 지배세력이 소유한 경제적 기

반을 무력화하고 빈농을 중심으로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지기반

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목적과 산업국유화 조치와 함께 국가의 자산을 확보하

는 경제적 목적이 중첩된 결과이며, 농업 집단화는 전후(戰後) 파괴된 국토 위

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공식, 비공식의 시장

화는 텃밭과 부업밭, 뙈기밭 등 토지의 실질적 사유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토지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화 현상

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정부 또한 텃밭(20~30평)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고 ｢토지임대법｣과 ｢부동산관리법｣ 등을 통해 토지를 이용한 개인의 

이익추구행위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토지 분리운영방안이다. 북한 토지의 관리 및 통합을 위한 준비 로드

맵은 분리준비기(5년), 분리실행기(10년) 그리고 예비통합기(5년) 등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1단계(분리준비기)에서는 북한의 토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

며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 분리운영기

간의 초기에 북한지역에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다. 2단계(분리실행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

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핵심적 

과제를 집행한다. 3단계(예비통합기)에서는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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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야 분리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토지자산의 청

산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적 분리운영기에 정치·사회적

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자산의 청산은 무엇보다

도 북한주민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분리운영기의 정책집행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토지소유권을 처리함에 있어 1) 국가 및 협동조합 

소유토지의 재국유화 및 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2) 원소유권자에 대한 부분적 

보상과 원상회복을 보장하며 3) 분리운영 기간 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진행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자산의 청산은 남북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

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자산

의 청산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토지자산의 청산, 사유화의 문제는 통일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과

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분리운영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전문

가 그룹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또

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둘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개발전략을 사전에 구체화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남과 북은 해방 이후 서로 다른 국토개발전략을 추진해왔

다. 남북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

시키기 위한 한반도 국토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토지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해당 기관이 상호 정책

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역할의 분담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와 국

토부,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단절된 구조하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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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

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공동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통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적 분쟁에 대비하여 관리 기구와 법리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택 분야

북한 주택의 주거 현황과 형태 그리고 특징과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북

한 주택에 대한 특성은 주택을 획일화하고 계획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주택설계

가 표준화, 규격화를 추진하여 도시는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하고, 농촌은 연립

주택을 위주로 건설하였다.

북한의 살림집은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도시든 농촌이든 주택은 국가의 책임하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정․군의 주요 국가기관이 단순히 주민의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택건설, 부동산 투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장 행위

자가 되었다. 또한 자금이 있는 개인투자자 즉 돈주가 국가 권력기관과 야합하

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주택시장은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거대한 시장

경제의 학습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주택가격이 이미 교통, 시장, 배후시

설, 심지어는 건물의 층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으며, 북한의 

다양한 요소들이 주택의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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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현재 통계에 따를 경우 북한이 남한보다 매년 10% 빠르게 성장해야 

20년 후에 1인당 GNI가 남한의 30%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남한의 경제력

에 다다르는 성장을 위해서는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여 북한

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위한 주택소유 및 이용정책에 대한 계획도 20년을 내다

보면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 전체와 주민이 자

유 시장 경제시스템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개인의 기초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북한지역의 안정화와 인구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기간이 필

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이용 및 소유의 개편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북한 내 주택이용 및 소유의 단계를 3단계, 즉 1단계 분리운영기, 2단계 분

리운영 실행기, 3단계 예비통합기로 나누어 각 단계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로

드맵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북한 전역에 걸쳐 주택 총조사와 더불어 사유

화 전 단계로서 각종 등기부를 남한과 동일한 양식과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종

합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에서는 3단계

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질 사유화조치 및 통합의 예비 준비단계로서 1단계에서 

취해진 여러 계획들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착수되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지역과 산

업부문으로 모두 확대되어지고 등기부 작성 완료와 주택 일부의 사유화와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취해진 각종 계

획과 조치가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적응하며 남북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비통합기이다. 남북한 통화 통합을 준비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거주제한을 철

폐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허용되며 남한사람도 북한지역에 투자를 허용

하며 그에 따른 투기방지책과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마련한다. 주택의 사유화를 

장려하고 남북한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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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기본적인 주택정책 방향과 방안은 기존주택의 관리방안과 신규주택 

공급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통일 이후 북한 기존주택의 정책 방향

은 주택의 유상사유화, 무상사유화, 국가 소유하에 점유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 재국유화를 통해서 점유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용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 후 북한의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공급체제에 대한 대안은 크게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공동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한 이원적 공급시스템이다. 시장에서 적정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민간부분이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공부분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로서 이는 다시 남한의 이원적 공급시스

템과 선진국형의 이원적 공급시스템 두 개로 나누어진다. 둘째는 시장 지향적 

주택공급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통일 후 초기에 적용 가능한 대안이 선진국형 주택공급시스템으로 임대주택

을 중심으로 건설하여 주거의 불안정 및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며, 점진적으로 시장 지향적 공급시스템에 의한 분양주택을 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도한 정부재정의 투입을 줄이고자 한다면 남한의 주택공급시스템, 복지적 주

택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시장지향형 주택공급시스템을 이행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북한의 주택 

수요 즉 총 가구 수와 주택 수를 예측하였다. 주택보급률은 다양한 연구조사기

관에서 제시하는 추정률이 있지만 LH토지주택연구원이 제시하는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75.7~83.1%로 중간값인 78%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2020년에 북한 인구는 약 2,570만 명, 필요로 하는 총 주택 수는 680만 가구

이고 주택보급률에 따른 추정 주택 수는 530만 개로서 약 150만 개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0년에 북한의 부족한 주택 수가 150만 

채로 추정한 결과를 대비시켜 주택비율별 총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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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85㎡에 따라 약 35조 원, 33조 원, 25조 원으로 총 약 94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분야의 분리운영방안에 대한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통일 후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토이용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이

고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이 기존에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상당 기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절대적인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

급을 위한 신규주택건설을 위한 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이 주택구입능력이 없고, 주민간의 주택격차를 균형화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이 전제되는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

며 특히 북한지역에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2014년 말 기준 남한의 공공ㆍ기업부문의 임대주택 비중 19%인데 통일을 

대비하여 이를 두 배로 증가하여 주택부문 통일비용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신규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개보수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

는 방향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주택을 구입하여 사유화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주민의 복지 및 고용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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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분야

북한기업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따라 국영기업과 협동단체기업으로, 관리

소속에 따라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으로 분류된다. 재생산 과정에서 점유 상황에 

따라 생산기업과 유통기업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노동자 수, 고정재산 및 생산

능력의 크기 등 규모별로 대형기업과 중소형기업으로, 급수별로는 특급, 1급, 

2급, 3급, 4급 등의 기업으로 등급화되고 있다.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활

동 방식에 따라 연합기업과 종합기업으로 구분된다.

북한기업 수는 통계가 없어 추산하기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확인된 기업체 수가 총 2,891개이며 대부분 제조업 기업이다.  제조업 

기업 중 중화학공업 관련 기업은 화학공업 및 기계공업 기업이, 경공업 관련 기

업은 식품가공업(음식료품 및 담배)과 섬유·의류업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산업군에서 평양, 함흥, 남

포, 원산, 청진 등이 기업 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기업은 ｢7.1 조치(2002)｣와 ｢6.28 조치(2012)｣를 통

해 시장 경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됨에 따라 적잖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업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독립채산제 강화, 수익 중심의 기업경영방식 변화 등 생

산 정상화가 시도되었으며, 기업의 자재조달여건 개선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

다. 기업의 재정 운용권 확대와 은행대출 허용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임

금결정권 및 지급권한 확대, 노무관리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통합 이후 기업 분야 분리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이 가능하다. 먼저 북

한 분리운영 초기, 안정적인 북한기업관리를 위해 북한 내 모든 기업에 대해 재

국유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재국유화 조치는 기업 현장조사 기간을 반영해 

약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기간산업군의 대형

기업은 재국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국유화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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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현지주민

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실사 

관련 자료는 기업정보의 종합화 구축을 위해 완료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데이

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을 사유화/경영정상화/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때 각 기업들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각 중심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유화 대상 기업은 공개매각하되, 입찰자격이 있는 투자

사유화 대상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비공개 매각도 허용할 필요

가 있다. 

경영 정상화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 외부 자문회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칙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산기업은 내부혼란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불가피한 대량실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규모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기업은 분할·청산 후 매각방식과 

북한주민을 위한 사유화증서 프로그램을 주요 관리 모델로 시행하도록 한다. 

중소형기업은 신규 중소기업층 양성을 위해 현지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

된 공개매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소규모 서비스업종은 북한주민에 

한해 최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하도록 

한다. 

통일 이후 북한기업은 정확한 실태와 기준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

루어져야 하며, 국유화하는 기업과 사유화하는 기업 등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분리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경

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북한주민에게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보장되어야 하



제5장  결론 • 177

는데,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북한 부동산 및 기업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

북한 분리운영 기간 이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한 분리운영 기간에 

한시적 북한자산관리 추진 조직으로 총괄 지휘기관과 추진기관(관리 전담기

구)의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 부동산 및 기업관리 총괄 지휘기

관으로 ‘(가칭)북한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

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자산관리 전담기구 설립은 크게 신규기관 설립방안, 유관부처 임시 지

원방안, 기존조직 활용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설립 문제를 최소화하고 설립초기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부처 지원 구성안과 기존조직 활용안의 장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가자산관리 전담기구(캠코)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부처간 활발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강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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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토지법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

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 되었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

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피가 스며있으며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

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

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

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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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

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

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

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

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

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

인의것으로 만들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190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

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

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

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

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

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

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

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

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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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

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

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 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 류

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

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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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

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

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

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

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

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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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

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

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

물 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

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 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

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

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

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

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

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

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

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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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

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

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

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

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양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

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

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

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

이 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

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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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

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

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

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

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

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밑에서 지하자

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리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

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

건설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 되

였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밭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

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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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 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

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

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

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

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

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

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

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

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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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

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

주의적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

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문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

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원만히 보

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

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

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

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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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

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

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량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

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 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

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

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

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

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

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

에 따라 연안, 령해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

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 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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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

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

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

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다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

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

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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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 리용

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

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여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여있는 산야

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관리

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람벌 하거

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

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

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

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

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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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였을 경우

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

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

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

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문

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

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

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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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살림집법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

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제1조(살림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

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살림집의 구분)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

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

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

들에게 보장하여준다.

제4조(살림집건설원칙) 살림집건설을 적극 벌리는 것은 늘어나는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

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원칙) 살림집의 이관, 인수와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살림집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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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

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원칙)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

히 견지하며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살림집의 관리원칙)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

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살림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법의 적용)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와 관

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살림집의 건설

제9조(계획적인 살림집건설)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

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승인절차준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

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리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한 건설승인을 받지 않고는 살림집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살림집건설대상을 정

확히 따져보고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11조(살림집건설설계) 살림집건설설계는 도시건설전문설계기관, 기업소가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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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계 기관, 기업소는 살림집건설설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특색있

게 하여야 한다.

작성한 살림집건설설계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국가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지 않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살림집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체결)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

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부구조건설선행) 살림집건설은 하부구조시설이 완비된 조건에서 진행

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

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

제14조(시공)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설계와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제15조(시공의 질검사) 건설감독기관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

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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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6조(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건설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17조(구획정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한 다음 

살림집건설설계에 따라 주민생활보장과 도시경영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며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깨

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수 없다.

제18조(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살림집이 완공되면 건설주와 시공주기

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들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

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살림

집의 질 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 것을 엄격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에 대하여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

를 받는다.

제20조(살림집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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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제21조(살림집의 이관, 인수) 완공된 살림집은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준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해당 살림집이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였는가를 확인한 다음 살림집을 넘겨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2조(살림집이관, 인수 때 넘겨줄 문건)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

리기관에 살림집을 넘겨주는 경우 건설명시서, 토지리용허가증, 건설허

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

지서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문건이 없이 살림집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3조(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의 이관, 인수) 살림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

할에 따라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수 있

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살림

집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상태, 상하수도, 난방, 전기, 승강기시설의 기

술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

겨받아야 한다.

제24조(개인소유살림집의 이관, 인수)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으로 전환할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 것을 구

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 것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였다 하여도 해당 살

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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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살림집등록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넘겨받은 살림집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등록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넘겨받았을 경우에 하는 처음등록

과 관리과정에 하는 정상등록, 관리관할에 따라 하는 자체등록과 국가등

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제26조(살림집등록방법)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

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여

야 한다.

살림집관리과정에 등록내용이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살림집등록정형보고)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년에 1차씩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제28조(살림집의 배정기관)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

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

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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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살림집의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

음과 같다.

1.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

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

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디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

정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

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을 배정하

여야 한다.

5. 국가가 협동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

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

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된 조건에서 배정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은 배정할 수 없다.

제32조(리용하던 살림집의 배정)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

이 살지 않을 경우에만 배정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비여있는 살림집을 제때에 장악하고 합리적

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살림집리용신청)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에 살림집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리용신청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5장  사회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 209

제34조(살림집리용허가) 살림집리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신청

리유와 거주조건, 살림집이 비여있는 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

고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에게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5조(살림집의 교환)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

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제36조(살림집입사)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들어야 한다.

정당한 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살림집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

집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7조(살림집리용허가증의 반환)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

용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없다.

제38조(살림집의 동거) 공민은 동거살림을 하려 할 경우 동거로 들어가려는 살림

집리용자와 합의한 다음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동거살림을 하려는데 대하여 승인하였을 

경우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공민은 이사하는 경우 리용하던 살림

집과 설치된 시설, 비품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넘겨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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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살림집꾸리기)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에서는 울타리를 문화성있게 치고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

으며 집짐승우리와 창고 같은 것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제41조(살림집의 현판, 문패)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층과 호, 살

림집리용자의 이름을 밝힌 문패를 닫아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호동마다 호동표식판을 붙이며 다층살림집의 현관이

나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제42조(사용료의 지불)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

야 한다.

살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3조(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에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3.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4.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

시키는 행위

5.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

나 거간하는 행위

6. 비법적으로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

7.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8. 살림집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 장소에 비법적으로 들어가 사는 행위

9.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을 떼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10.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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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거나 승인없이 살림집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는 것 같은 행위

11.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이는 행위

12.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관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장 살림집의 관리

제44조(살림집관리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그 주변은 언제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

여야 한다.

제45조(살림집관리분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

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구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살림집보호) 살림집관리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47조(선전 또는 장식용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우나 벽

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

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

치할 수 없다.

살림집우나 벽체에 설치하였던 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

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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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살림집의 보수주기)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49조(살림집의 보수분담) 살림집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는 살림집관리기관이 소보수는 살림집을 리용

하는 공민이 한다.

제50조(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주기와 기술

상태에 따라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

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살림집의 보수설계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

수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

장하여야 한다.

제52조(살림집의 소보수)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ㅈ비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해줄수 있다.

이 경우 공민은 해당한 보수비를 물어야 한다.

제53조(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

은 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청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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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살림집의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고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층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 것 같은 현상을 발

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6조(살림집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

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장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

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횐ㄴ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

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미화의 날 운영)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정한 4월과 10월 《도시미화 월간》과 매월 첫주 일요일《도시미화의 날》

에 살림집과 그 주병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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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

가하여야 한다.

제59조(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중지 및 원상복구) 건설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시킬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승인없이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61조(살림집의 회수) 다음의 경우에는 살림집을 회수할수 있다.

1.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

2. 승인없이 살림집을 리용할 경우

제6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

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설절차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을 경우

2. 국가의 살림집건설정책과 도시경영정책의 요구에 맞지 않게 살림집

건설승인을 망탕 하였을 경우

3. 살림집건설부지나 명시 같은 것을 팔고 샀을 경우

4. 설계와 시공규정,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거나 반복

시공으로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5.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어겼을 경우

6.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도시

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정리하지 않아 주민생활과 도시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제4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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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형사적책임)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

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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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동산관리법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5호로 채택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제1조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

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

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부동산의 구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눈다.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

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 같은 

것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 부동산은 우리 인민의 견고한 투

쟁과 창조적로동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

설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

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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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동산의 리용원칙)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사회경

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공간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데 기초하여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 부동산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부동산을 귀중

히 여기고 그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와 외국투자기업 및 단체, 외국인의 부동산관리, 리용

질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부담

제9조(부동산에 대한 관리부담이 기본요구) 부동산의 관리부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

무를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10조(토지의 관리기관) 토지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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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토지, 산업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3. 주민지구토지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관리한다.

4. 수역토지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

리한다.

5. 특수토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1조(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경영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자원의 관리기관) 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국가지하자원개발기관이 한다.

제13조(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

동산에 대한 관리는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을 위한 림시건물과 시설물도 함께 관리한다.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제14조(부동산의 등록요구) 부동산의 등록은 부동산을 빠짐없이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등록기관) 부동산의 등록은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등록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이 한다.

제16조(부동산의 현물, 화폐적등록) 부동산의 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화폐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현물만 등록한다.

제17조(토지의 등록방법) 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한다.

지적도에는 지목, 지번,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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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 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

물등록대장에 한다.

등록대장에는 건물, 시설물의 리용자명, 리용면적, 건물의 수명, 보수주

기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의 등록방법) 자원의 등록은 자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해

당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부동산실사) 부동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실사

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

태를 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부동산실사정형보고) 부동산실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의 리용

제22조(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 

리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부동산리용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

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 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 부동산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은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리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부동산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5조(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는 신청

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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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첨부한다.

부동산을 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리용기간도 밝힌다.

제26조(부동산의 리용승인)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

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7조(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은 부동산리용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부동산리용허

가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28조(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의 

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2.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시설물부지면적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자원을 채취하면서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6.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금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

시킬 수 없다.

제30조(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 금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31조(부동산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리

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에 바친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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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제32조(부동산가격과 사용료적용의 기본요구)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폐

적 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리

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제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

격제정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 납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대상과 절차,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5조(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 부동산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은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

을 리용 할 수 없다.

제36조(부동산사용료납부장소와 기간)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해당 지역의 재정

기관에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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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

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관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

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

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정책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해당 중앙기관은 관계기관, 기업소, 단

체와 국가의 부동산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

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기관들사이의 협

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호상 통보한다.

제41조(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

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

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42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

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부동산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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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 부동산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

상회복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동산리용허가

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부동산사용료

납부질서를 어겨 부동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

금을 물린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리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

액 몰수 한다.

제45조(분쟁해결)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

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46조(신소제기 및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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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업소법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수정보충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제1조 (기업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

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업소법의 정의) 이 법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

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위 같은 것

이 속한다.

제3조 (기업소의 조직원칙)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를 신설하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기업소의 경영원칙) 기업소의 경영은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위한 경제활동이다.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워 경영활동에서 사

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5조 (기업소의 문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

문간, 지역간 련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

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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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

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종업

원들이 기업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제8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

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9조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

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법의 적용제외대상)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기업소법의 조직

제11조 (기업소의 조직기관)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

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제12조 (기업소의 조직근거)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수도 있다.

제13조 (기업소조직신청)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

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

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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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의 심의와 결과통지)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

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기업소의 등록)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조직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리용허가문

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소등록증의 발급)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30

일안으로 심의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기

업소에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업소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제17조 (기업소의 재등록)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0일안

으로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

민위원회에 내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

고 해당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18조 (기업소의 정리) 기업소조직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수 있다. 기업소정리

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 (기업소등록증의 반납) 기업소는 통합, 분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없어졌

을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바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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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제20조 (기업소의 관리일군) 기업소에는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지배인, 기사

장, 부지배인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을 둔다. 관리일군은 기업소의 사업

을 책임진 지휘성원이다.

제21조 (지배인)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진다. 지

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장 또는 정해진 관리일군이 지배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2조 (기사장)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기사장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지배인)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부지배인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없을 경우 기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부서)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부

서를 꾸리고 사업분담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

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업소관리규범에 따

라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준칙 같은 것을 작성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소사업준칙은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기업소의 회의운영) 기업소는 경영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

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절차는 기업소사업준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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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 과학기술

심의도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회, 같은 비상설위

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기구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소조

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없이 기구를 변경할수 없다.

제4장 기업소의 경영활동

제29조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

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

장과 리용정형, 련관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세운다.

제30조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및 실행) 기업소는 해마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인민

경제계획작성방향, 기업소의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따라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

여야 한다.

제31조 (생산공정관리) 기업소는 생산일정계획의 작성과 생산지령, 생산공정추

진사업을 통하여 월생산계획을 일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생산일정계획의 실행정형은 교대별, 일별, 순별로 총화한다.

제32조 (과학기술발전사업) 기업소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

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 실태와 생산발전전망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

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기술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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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일군과 종

업원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제33조 (기술개건) 기업소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현대적기술에 기초

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게 기술개건목적과 목표, 방향을 제시

하고 기술개건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개건은 그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하고 경

제적 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술관리) 기업소는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기술공정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낡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기업소는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전문학

교, 통신 및 야간교육망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

우고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 기능

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36조 (품질관리) 기업소는 품질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끊임없

이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되여야 판매할 

수 있다.

제37조 (설비관리) 기업소는 설비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

여야 한다.

기업소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 같은 대중적관리운

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동력관리) 기업소는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리용

하며 열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사고를 없애고 열효률을 높이

며 열을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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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는 연료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며 페열을 회수리용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9조 (전력리용) 기업소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

상에만 써야 한다. 

기업소는 전력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교차생산조직에 따르는 

전력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0조 (자재관리) 기업소는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자재공급계획을 세우

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자재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지

키며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산실사) 기업소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정형은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품판매) 기업소는 생산한 제품을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판매하여

야 한다. 

계획과 계약에 따르지 않은 제품판매는 할수 없다.

제43조 (로력관리) 기업소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력관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로력은 최대한 고착시키며 류동로력을 없애고 로력을 절약하여야 한다.

제44조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기업소는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

정, 적용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

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기업소는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

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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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종업원생활조건의 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

문제, 땔감문제 같은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소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료양소 같은 것을 잘 꾸

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 (재정관리) 기업소는 정해진 재정관리질서에 따라 재정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경영총화) 기업소는 경영총화를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도별로 

정상적으로 지어야 한다. 

경영총화에서는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

을 찾고 직장, 작업반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기업관리

를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경영활동결과는 종업원들에게 공개한다.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

도밑에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이 요구에 맞게 기업소사업

을 엄격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경영활동정형의 보고) 기업소는 경영활동정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해

당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지도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에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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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

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과 설

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

에 돌려쓸 수 없다.

제53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

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

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State Proper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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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an effective solution to 

managing North Korea's state assets during a temporary sepa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post-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will focus on how to manage and liquidate North Korea's real 

estate and corporate assets and also suggest measures that are 

necessary during the temporary separati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one of the greatest ambitions of our people.  

However, it is also considered an impending dilemma for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Especially when considering North Korea's unusually 

distorted economic status, the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a considerable stumbling block. 

As a means to minimize possible confusion caused by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assumes the temporarily separated 

North Korean region to be the premise for analysi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with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North Korea is economically separated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Such an assumption narrows focus on exploring measures to 

managing and liquidating North Korea's state asset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explores and 

Executive Summary



analyzes the current condition of North Korea's land, housing and 

corporations. In North Korea, land is established as a socialist 

possession as a result of post-liberation land reform and post-war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By neutralizing the ruling class's economic 

base and raising poor farmers into yeoman farmers, the land reform 

achieved the political objective of solidifying Kim Il-Sung's support 

base and also the economic objective of securing state assets via 

nationalizing the industry. While rebuilding the country post war,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was the process of completing socialistic 

reform and establishing socialistic property relations.

In North Korea, housing is allocated according to hierarchy and 

social status. All real estate is defined as state-owned and individual 

ownership or construction is prohibited. The state built houses and 

residents were granted rights to use the housing. A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housing is that they were constructed through 

standardization and planned policies rather than a capitalist system, 

which relies on market economy. As a result, urban areas built mainly 

apartments while rural areas built mainly townhouses. 

North Korean corpor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categori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socialization of production means, 

management methods and scale. In other words, North Korean 

businesses are similar to those of South Korea in that they are 

independently managed enterprises in production, traffic,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other economic fields. However, North 



Korean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That is to say, depending on the extent of 

socialization of the individual industry, there are state-owned 

enterprises or cooperative group corporations. And depending on who 

the management belongs to, they are classified as centrally or locally 

managed corporations. Corporations may also be classified as a 

production company or distribution company depending on the level 

occupied in the rebuilding process. North Korean corporations are 

created in "Kombinat" form, which combines interrelated enterprises 

within a certain distric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ve effects 

between industries, availability of mass energy supply and issues of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they adhere to the principle of industrial 

site selection, which maximizes use of domestic resources rather than 

relying on external resources and also show signs of being strategically 

located in areas that are unrelated to economic efficiency but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defense.

The second part is a case study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order to minimalize trial and error undergone by Germany during its 

unification, there was a need for accumulating the capacity for  

privatization before the unification took place.  During the early 

process of privatizing East German assets, Germany had experienced a 

great hindrance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government-owned property and lack of expertise of those in charge at 

the time. Korea also needs to shap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lan in 



order to achieve a systematic accumulation of information on not only 

North Korea's real estate, but also its state enterprises. To do so pilot 

projects, such as conducting economic research on specific regions that 

are relatively inaccessible, are required.

In the third part, this study presents a road map to managing the state 

assets of the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e temporary separation 

period. The basic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second,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y suitable for market economy; and finally, to build 

a common base for South and North Korean prosperity.   Also,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and liquidate state-owned assets during 

temporary separation, a concrete road map of how to manage and 

liquidate land, housing, and corporate assets will be presented. The 

following are proposed principles of operation: first, fair valuation of 

property; second, preferential treat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third, contribution to supply funds for unification; fourth, investment 

support and attraction of foreign investors; fifth, integrated 

management-based organization.

This study divides the temporary separation period into three phases 

for analysis: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preliminary 

integration' reflecting the aforementioned policy recommendations and 

principles of ope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relative 

infrastructure such as consolidated legislation, organizational systems 

and renationalization must be establish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assets.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assets will take place over the course of 

approximately ten years. At the same time, a state asset management 

program is carried out by exchanging and utilizing human resources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 drawing on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s, and operating management funds. During the 'preliminary 

integration phase,' all privatization processes must be completed, and 

long-term preparations must take place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tate asset management system through 

post-management monitoring and liquidation of funds.

Management of North Korean real estate and corporations has a 

direct impact not only on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also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unified Korea. H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unification 

preparation policy that can revitalize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the following ways: deducing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North Korean corporations and real estate to 

ease the large-scale mig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minimizing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establishing a strong founda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s coexist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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